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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서 언❙

2013년 초에 발생한 베이징 스모그 현상은 국제적으로 중국의 환경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이웃나라인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미세먼지(PM10)

라는 새로운 기준의 예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1979년부터 2012년동안 연평균 9.8%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

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표출시키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심각한 환경오염입니다. 이에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

회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즉 과거 양적인 성장을 중요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녹색성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향후 한국의 대중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을 파악하고 무

역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방안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즉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무역과 연결시켜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

성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녹색성장 전략을 무역과 연관하여 파악하려는 

연구는 많지 않기에,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먼저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중국

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들이 무

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셋째, 중국이 그동안 실시한 녹

색산업 보조금과 관련된 국제 무역분쟁들을 정리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한‧중 



통상분쟁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중 무역구조에서 환경상

품의 비중을 파악하고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방안과 투자방안을 제시하고

자 합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문익준 부연구위원과 정지현 부연구위원, 나수엽 전문연

구원, 박현정 전문연구원, 이효진 연구원의 원내 연구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통해 보고서의 질

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김덕구 사무관과 KDI 국제정책대학

원의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교수, 본원의 이장규 선임연구위원과 서정민 

부연구위원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도움을 주신 본원의 

양평섭 연구위원과 자료 정리 및 편집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중국팀 박미선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시각

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향후 한‧중 무역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

응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연구를 시점으로 하

여 다양하고 훌륭한 후속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원장 이일형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국문요약❙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

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

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

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

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

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

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

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

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

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

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

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

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

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

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

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

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

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

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

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

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

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

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

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

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선행연구 ·························································································19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1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 25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26

   가. 대내적 배경 ···········································································26

   나. 대외적 배경 ·············································································30

   다. 녹색성장의 의미 ·······································································32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3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39

   가. 재정정책 ··················································································39

   나. 세제정책 ··················································································41

   다. 에너지 정책 ·············································································45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52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54

   바. 국토이용 정책 ··········································································56

4. 소결 ·······························································································58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 63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64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64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66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68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71

   가. 환경규제와 무역 ·······································································71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73

   다. 환경정책과 양자 ‧ 다자 무역규범 ···············································75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77

   가. 계량 모형 ················································································77

   나. 데이터 ·····················································································78

4. 실증분석 결과 ·················································································80

   가. SO2 ·························································································81

   나. Smoke ····················································································82

   다. Dust ·······················································································83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84

5. 소결 ·······························································································86

   가. 주요 분석 결과 ········································································86

   나. 시사점 ·····················································································87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 89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90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90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91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93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93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102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107

   가. 분쟁의 발단 ···········································································107

   나. WTO 제소 ·············································································109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112

   라. 평가 및 의의 ··········································································117

4. 소결 ·····························································································119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 123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124

   가. 환경상품 ················································································124

   나. 환경서비스 ·············································································127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128

3. 한 ‧ 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132

   가. 한 ‧ 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132

   나. 한 ‧ 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135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137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140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146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150

5. 소결 ·····························································································15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57

1. 요약 ·····························································································158



2. 정책적 시사점 ···············································································161

   가. 한 ‧ 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161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64

   다. 한 ‧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167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174

❙참고 문헌 ··························································································· 179

❙부록 ···································································································· 187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188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189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191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192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196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 ····································································120



표 차례  

표 2-1.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자원환경 주요 지표와 발전 목표 ·················37

표 2-2.  중국 12차 5개년 규획의 녹색성장 전략 ·········································38

표 2-3.  중국의 녹색경제 관련 세목 ···························································42

표 2-4.  중국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 ··················································45

표 2-5.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주요 정책 ······································47

표 2-6.  중국의 에너지별 발전 목표 ···························································49

표 2-7.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녹색성장 분야(장려산업) ························52

표 3-1.  환경오염 관련 교역품목 규제조치 내용 ··········································69

표 3-2.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72

표 3-3.  산업별 오염집약도 ········································································79

표 3-4.  SO2 변수를 이용한 모형분석 결과 ·················································82

표 3-5.  Smoke 변수를 이용한 모형분석 결과 ·············································83

표 3-6.  Dust 변수를 이용한 모형분석 결과 ················································84

표 3-7.  Smoke, SO2, Dust 변수를 이용한 모형분석 결과 ····························86

표 4-1.  규제대상 보조금 유형 ···································································91

표 4-2.  미국의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경과 ·······················95

표 4-3.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형태 ··········96

표 4-4.  미국의 품목별 대중 상계관세 부과(2007~12년 기준) ·······················97

표 4-5.  중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형태 ·······················99

표 4-6.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형태 ················104

표 4-7.  태양광 유리 상계관세 조사대상 조치 가능 보조금 ························106

표 4-8.  USW가 제시한 중국의 녹색기술 분야 지원 정책 ···························108

표 4-9.  WTO 보조금 통고 의무에 관한 규정 ············································111



표 4-10. 미국의 대중 풍력장비에 관한 WTO 분쟁 경과 ·····························112

표 4-11.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녹색기술 보조금 ····························115

표 4-12. 미국의 대중 WTO 제소 현황(2013년 7월 말 기준) ·······················118

표 4-13. 중국의 녹색산업 분야 상계관세 조치 현황 ···································121

표 5-1.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127

표 5-2.  중국 및 전 세계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2006, 2012년) ··················129

표 5-3.  중국의 주요 수출 환경상품(2012년) ·············································130

표 5-4.  중국의 주요 수입 환경상품(2012년) ·············································131

표 5-5.  중국의 환경상품 수입시장 현황 ···················································134

표 5-6.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134

표 5-7.  대표적인 대중국 환경수출상품 ·····················································135

표 5-8.  세부품목별 국가별 경쟁현황(2012년) ············································136

표 6-1.  환경서비스 분야 양허안 ·······························································163



그림 차례

그림 1-1.  이 보고서의 구성 ······································································22

그림 2-1.  중국 녹색성장의 국가전략 구성도 ···············································34

그림 2-2.  12 ‧ 5 규획 시기 재생에너지 산업별 투자 계획 ····························50

그림 2-3.  주체기능구의 분류와 기능 ··························································57

그림 3-1.  산업별 대기오염도(2004~11년) ····················································79

그림 6-1.  한국에 대한 연도별 상계관세 조치 추이 ···································168

그림 6-2.  외국의 대한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169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16❙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

서 세계 제1위의 에너지 소비국에 이르고 심각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3년 초에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스모그 현상

은 중국 국내적으로 환경문제를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확대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최근 중국 언론에서 PM10(미세먼지)과 PM2.5(초미세먼지)라

는 새로운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3년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는 정부 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대기오염 측정기준으로 PM2.5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 성에 대

한 대기 측정기준으로 PM2.5를 제시하고, 향후 2015년까지 PM2.5 측정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전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평

가와 당해 연도의 경제정책 목표를 발표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PM2.5

라는 전문용어가 등장한 것은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

으며, 앞으로 녹색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

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듯, 시진핑 신지도부도 과거의 초고속 성

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장방식의 질을 강조하는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방식을 전환하고 구조조정을 중시하고 개혁을 심화하면서 

제시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녹색성장이다. 즉 중국의 녹색성장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으로 야기된 환경오염 심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에 대

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장기 경

제발전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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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으로 녹색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2013년에도 관련된 녹색성장 전략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시진핑 주

석은 2013년 4월 8일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구가하

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

구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성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겠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3년 10월 27일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발표한 ‘383 개혁방안’에서는 여덟 가지 중점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여

기에도 ‘녹색발전’이 포함되었다. ‘383 개혁방안’은 시진핑 지도부의 향

후 10년에 걸친 개혁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녹색발전과 혁신이 개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혁신‧녹색발전은 경쟁환경 개선과 장려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진행

할 것이며,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개혁 건의들을 내놓고 있다. 녹색발전과 

관련된 조치는 여섯 번째 조치로서 시장기반의 환경보호 촉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실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18기 3중전회1)에서는 ‘개혁의 전

면적 심화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2)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환경, 국방이라는 6개 영역에서 16개 부문의 60개 조항

들이 제시되었다. 생태환경과 관련된 부문은 생태문명제도 건설 가속화이

다. 이를 위해서 ① 자연자원 재산권제도와 용도 관리제도 구축, ② 생태

보호 레드라인 확정, ③ 자원사용제도 및 생태보상제도 구축, ④ 생태환

1)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위원회.

2)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이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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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호관리체제 개혁의 네 가지 조항들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도 경제개

혁을 위해서 정치, 사회, 문화, 생태환경이라는 오위일체의 개념으로 환경

보호가 정치, 사회, 문화와 동급의 분야로 중시된 것이다. 특히 환경보호

를 위한 레드라인(홍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었지만, 고도 성장을 위해서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

나 2000년 이후부터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녹색성

장 전략을 준비해 왔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녹색성장을 향후 중요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

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정책 및 환경정책의 변화로 

한국의 대중교역 및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을 파악

하고, 이 중 무역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응방안과 협력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환경정책과 무역정책과의 연관성

을 정리하고,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들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를 실증분석하려 한다. 또한 녹색산업 보조금과 관련된 국제적인 무역분

쟁, 무역장벽을 분석하여 향후 이들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한‧중 통상분

쟁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

중 무역구조에서 환경상품으로 정의되는 녹색산업의 비중과 협력사례들

을 분석하여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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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중국의 녹색성장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산업

에 관한 주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제개혁이나 무역 등 그 주제가 다

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김주영 외(2009)는 중국의 대표적인 녹색성장 산업인 풍력, 태양광, 수

력 및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CDM3) 사업, 오폐수 처리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의 육성 배경, 녹색산업의 개념 및 범주, 발전전략 및 목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유망 분야 및 전략, 기업

의 유의사항 등도 제시하였다.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다룬 보고서로는 세계은

행(World Bank 2012)이 대표적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중

국의 새로운 지도부에 6대 장기전략을 건의하였다. 6대 장기전략은 ① 시

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② 혁신 가속화, ③ 녹색성장, ④ 기회균등과 

사회보장, ⑤ 재정시스템 강화, ⑥ 전세계와 호혜적 관계이다. 그중 세 번

째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시장 인센티브 확대, 정부조달시장 녹

색기준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

용할 수 있는 이유를 ① 전통산업의 녹색전환, ② 떠오르는 녹색산업의 

확대, ③ 서비스 산업의 확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무엇보

다 녹색성장의 성공여부가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의 이행 정도

에 달려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에 장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

부문의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여섯 가지 

3)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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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 ① 녹색성장을 위한 시장개혁, ②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한 신흥 녹

색산업 및 기술 육성, ③ 환경규제 및 천연자원 관리시스템 개선, ④ 녹색

성장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⑥ 지방정부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된 중국 국내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胡鞍鋼(2012)은 중국 전통문화, 마르크스주의 자연변증법과 지속가

능한 발전이론을 중국 녹색성장 이론에 접목시켜 중국 녹색성장의 모델, 

목표, 방식, 정책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胡鞍鋼은 과학적 발전관과 

녹색성장은 이미 중국 내부에서 정치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중국의 국가발전규획에 반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녹색성장 정책으로 11차 

5개년 규획과 12차 5개년 규획을 소개하였으며, 일부 중국 기업의 녹색성

장 사례를 소개하였다. 

楊朝飛(2012)의 연구는 중국의 녹색경제 발전 메커니즘과 관련된 정책

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중국의 녹색경제를 다루는 데 있

어 단순히 환경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활동 전 과정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발전, 산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지역발전 및 사회평등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중국의 녹색경제 발전 전략을 다루었고, 관련

된 중요 정책을 제안하였다. 

Dean and Lovely(2008)은 중국의 환경오염과 무역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중국 무역의 오염집약도와 가공무역의 오염집약도를 비교‧분석

하여, 1995~2004년에는 오염집약도가 감소할수록 가공무역 비율은 증가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세감소가 수출의 오염집약도를 감소시켰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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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박월라 외(2011)가 있다. 이 보고

서는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WTO 보조금 규범에 비

추어 식별하고,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제소와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미

국과 캐나다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행태와 논리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과의 보

조금 관련 분쟁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무역과 연관시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첫째, 중국

의 녹색성장 전략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

여 향후 개혁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한다. 둘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즉 구체적으로 환경규제 정책이 중국의 무역정책과 수출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셋째, 중국의 녹

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WTO 분쟁 사

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한‧중 무역에서 환경상품이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구조와 한‧중 협력사

례들을 파악하여,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검토와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을 근간으로 하였

다. 먼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관련 규획과 법률, 법규 등의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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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하고, 현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녹색성장 전략의 주

요 내용과 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이 수

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국의 산업별 통계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와 WTO 분쟁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및 EU의 상계관세 담당 기관과 

WTO의 판정문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무역 특

성을 고려하여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구입하여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을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된 한‧중 녹색산업 협력에 대한 사례분석을 조사하

였다.

그림 1-1. 이 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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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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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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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망한다. 이를 위해 중국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파

악한다. 또한 중국의 중장기 국가발전 규획과 관련 세부 정책들을 기반으

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그 내용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 한다. 특히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이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산업별 통계를 이용

해서 실증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이 

중국의 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함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및 WTO 

분쟁 사례를 중점 분석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를 통

한 대중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중국 풍

력장비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사례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중국 녹색

산업의 보조금 분쟁이 향후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대비책 등을 모색

해 보려고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해서 한국 환경상품의 중국 내

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주요 대중 

수출품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환경산업 기업들의 중국 진출

사례를 조사하여 특징과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에 대한 시사

점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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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문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중 무역에 대

한 시사점,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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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만, 그 의미와 전략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 녹색성장 추진의 대내외적 배경을 통해 그 필

요성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 12차 5개년 규획을 바탕으로 중국 

녹색성장의 거시적 목표와 전략을, 각종 전문 규획과 정책을 바탕으로 녹

색산업의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전략의 방향을 전망하

고자 한다.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중국의 녹색성장 추진의 배경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가. 대내적 배경 

중국 녹색성장 전략 추진의 대내적 배경은 ‘과학적 발전관’에 근거한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선 그 이념적 근간이 되는 과

학적 발전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발전관은 마르크스-레닌

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3개 대표론을 계승한 중국 경제‧사회 발

전의 중요한 지도 방침이다. 중국은 200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

국대표대회(17차 당대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해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를 잇는 새로운 발전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였다.4) 즉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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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0여 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력이 대폭 증가하고 국민생활이 현

저하게 개선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자원 및 

환경 비용의 증가, 불균형적 발전, 여전히 대다수인 빈곤인구 등 성장의 

부작용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도방침으로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한 것

이다. 과학적 발전관에서는 중국의 중장기 발전 비전으로 ‘전면적인 소강

사회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규정하여 성장을 통해서만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식하

고 있다. 과학적 발전관의 성장은 단편적인 GDP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조화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도성장이다.5)

이 중 조화되는 성장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포함이 되는데, ‘생태

문명 건설’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생태문명 

건설은 과학적 발전관을 추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18차 당대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

화건설, 사회건설, 그리고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조화되

는 오위일체(五位一體)의 전체 구조가 중요함을 밝혔다.6) 즉 생태문명 건

4) ‘과학적 발전관’ 개념은 2003년 7월 28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SARS 대책관련 회의

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3년 10월 공산당 16차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부터 과학적 발전관이 중국 공산당의 공식 문헌을 

통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만수 2007, p. 5).

5) 지만수(2007), pp. 2~7.

6) 오위일체 구조는 유기적인 형태이며, 이 가운데 경제건설은 근본이고, 정치건설은 보증, 

문화건설은 영혼, 사회건설은 조건, 생태문명 건설은 기초이다. 이들 다섯 가지 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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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중국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중요한 기반이 되

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태문명 건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간 

관계를 총괄한 개념으로, 자원환경이 수용하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생태문명 건설이 전통적인 의미의 

오염억제나 생태복원이 아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최우선 임무는 ‘성장’이

다. 따라서 생태문명을 위해 공업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화와 생

태화를 융합시켜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전략은 생태문명 건설의 구체적 내용이며, 이러한 점에

서 생태문명 건설은 중국 녹색성장 전략의 고차원적이고 사상적인 배경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 녹색성장 추진의 실질적이고 현실

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9.8%

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해왔지만,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인해 자

원낭비와 환경오염이라는 경제발전 후유증이 심각해졌다. 네덜란드 환경

평가국(NEA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

조화롭고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

다. 생태문명 건설의 내재적 의미는 바로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 건설이다. 이를 위

해 자연생태 시스템과 환경보호 능력 제고, 생태문명제도 건설, 녹색성장 실현 노력, 아

름다운 중국(美丽中国) 건설 노력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人民网. 2012. 胡锦涛在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cpc.people.com.cn/n/2012/1118/c64094-19 

612151.html(검색일: 2013년 10월2일).

1986년 중국공산당 12기 6중전회에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경제체제 개혁, 정치체제 개

혁, 정신문명 건설을 굳건하게 진행하자는 전체적인 그림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삼위

일체’의 전체적인 포석은 13차 당대회부터 16차 당대회까지 이어졌다. 16기 6중전회에서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제시하여 사회건설이 추가되어 ‘사위

일체’로 확대되었다. 갈수록 높아지는 생태환경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18차 당

대회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전체 청사진에 편입시켜 ‘오위일체’로 확대시킨 것이다. 中国

共产党新闻网. 2013. 從“两位一体”到“五位一体” http://cpc.people.com.cn/n/2013/0730/c36 

7393-22381932.html(검색일: 2013년 9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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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4%, 미국 21%, EU-15개국 12%, 인도 8%, 러시아 6% 순으로 중국

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다. 또한 전국 강‧하

천의 70%가 오염될 정도로 수질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쓰레기 매립 및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도 발생하고 있다.7) 세계경제포럼(WEF)에

서 발표한 2012년 EPI8) 랭킹에서 중국은 42.62로 132개국 중 116위를 

기록하여 ‘Weaker Performers9)’로 분류되기도 하였다.10)

또한 중국은 현재 공업화 및 도시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이며,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과정은 다량의 자원 및 에

너지 소비가 불가피하다. 중국의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거대한 인구

규모로 인해 1인당 자원 점유량이 낮고, 도시 폐수와 고체 폐기물 배출량

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생태환경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오염과 자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경제성

장 방식의 전환은 필연적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

다임 전환이 녹색성장이다. 즉 과거 경제성장은 환경문제와 자원의 고갈

7) 나수엽(2009), p. 2.

8) 환경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각국의 환경개선 정도(Performance)

를 계량화한 지수로 국가별 환경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미 예일대/컬럼비아대에

서 두 차례(2002년과 2006년) 시험(pilot) 작성‧발표 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

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였다. 환경 분야 종합적 지표로서 국가 간 비교가 가

능하고 WEF에서 발표하여 인지도가 높다.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검색일: 

2013. 4. 10)

9) EPI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Strongest, Strong, Modest, Weaker, Weakest 다섯 등급으

로 나누어 순위가 정해진다. 10개 범주의 22개 평가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항목별 목표의 달성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종합하여 국가별 순위를 정

한다. 2012년 기준 스위스(1위)‧노르웨이(3위)‧프랑스(6위)‧영국(9위) 등 유럽 선진국이 

다수 상위에 포함되었으며, 중국(116위)‧인도(125위) 등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검색일: 2013. 4. 10)

10)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http://epi.yale.edu/epi2012/rankings (검색일: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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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향후에는 자원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

면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녹색성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녹색성장은 ‘성장의 녹색전

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친환경적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11)

나. 대외적 배경

중국 녹색성장 전략 추진의 대외적 배경은 세계적인 ‘녹색경제 성장전

략(Green Economy Initiative)’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모멘텀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였다. 중국 역시 이러한 대

세적 추이를 따라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급락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한계를 실감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녹색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동시에 성장의 녹색전

환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있어 환경보호 투자의 중요성과 관

련해 중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가령 일본은 1970년대 에너지 

환경보호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33%를 차지하면서 경제성장 시

기 자원 및 환경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유

도한 경험이 있다. 중국의 에너지 및 환경보호 산업 시장의 규모가 크고 

11) 曹东 외(2012),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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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잠재력 역시 큰 만큼, 중국에게 선진국의 경험은 참고할 만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배경이다. 앞서 

밝혔듯, 중국은 이미 2007년에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그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은 선진국과 수용 방식‧속도‧이해관계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선진

국과 개도국 간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

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

인 추세에 동참하며,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거대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경제구조 조정, 에너지 

구조 조정, 전략적 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의 녹색성장 

전략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국제적으로 에너지‧자원‧환경 문제는 초국적인 경제 및 정치 

문제가 되었고, 에너지와 자원환경 안보는 군사 및 정치 영역으로 확대되

는 상황이어서 국제외교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외무역 측

면에서 가공무역 방식을 통한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로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

해 중국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경제, 환경, 

정치 관계에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녹색성장을 실현해야 한다.12) 

특히 G2로의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2) World Bank(2012),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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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성장의 의미

이상과 같은 녹색성장의 이념과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의 녹색성

장은 현실적인 수요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과학적 발전

관’에 근거하여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성장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생태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우호적이고 자원절약적인 방향으로 

전환‧성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환(转型)’이다. 

즉 중국의 녹색성장은 ‘녹색’, ‘전환’ 그리고 ‘성장’이 결합된 개념으로 성

장방식의 전환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는 이미 잘 가꾸어

진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중국은 악화된 환경을 복원함과 동시에 과거 과도한 자원 낭

비‧환경오염식 성장 모델을 자원절약형‧환경친화적인 과학발전 모델로 

전환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괴리되고 경제와 생태가 서로 동떨어진 발

전 형태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경제와 생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녹색성장은 단순한 정책 구호, 정책 명칭보다는, 

하나의 목표이자 동태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해 국

가전략, 제도, 정책, 기술, 국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와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13)

한편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경제‧사회‧환경의 3개 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라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에 더욱 집중하되, 환경의 최적화를 통해 경제

13) 俞海(2011), p. 10.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33

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경제성장 방식에 따라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경제와 환경의 두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한 

성장’이 인류사회의 장기적 이상목표라면, ‘녹색성장’은 현재 중국이 직

면한 환경과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와 환경의 상호 보완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14)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한국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성장 로드맵

을 제시하며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통일되고 전문

적인 녹색성장 행동강령이 부재하다. 하지만 중국은 녹색성장 이념과 목

표를 당의 강령성 문건, 국가발전 5개년 규획과 각종 중장기 발전 규획 

등에 명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규획과 세부 부처의 법률‧법규와 

정책 등에도 녹색성장 목표와 정책을 포함시켜 다층면‧다각적으로 녹색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2-1 참고). 가령, 국가발전 5개년 규획인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거시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환

경보호 12‧5규획(国家环境保护“十二五”规划)｣이라는 전문규획, ｢환경보

호 강화를 위한 중점 업무에 관한 의견｣, ｢12‧5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목표 책임서｣ 등과 같은 관련 정책을 통해 환경보호 전략을 실현해 나가

고 있다.15) 

14) 위의 책, p. 10.

15) 중국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규획과 정책 등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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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 녹색성장의 국가전략 구성도

당의 강령 문건 단기 5개년 규획 중장기 발전 규획

녹색성장 목표 설정

전문 규획 법률 법규 관련 정책

구체화 실현

자료: 中国环境保护部 环境规划院(2013), p. 4 .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종 중장기 발전 규획이 중국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한 근

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각종 규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것

이 바로 국가발전 5개년 규획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가발전 5개년 규

획을 중심으로 중국의 거시적 녹색성장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당정 문건, 학술 논문, 매체 등에서 녹색성장의 개념이 본격적

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유엔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2008년부터 ‘녹색경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이 알려지고,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녹

색성장 정책을 마련하였다. 중국 역시 녹색성장의 개념이 중국이 당면한 

환경 및 성장 전략의 추세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정부 각 부문과 학계

에서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는 추세가 형성된 것이다.16)

16) 俞海(201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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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녹색성장과 관련된 개념들, 가령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문명,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건설, 에너지 절약과 감축, 순환경제 발전, 

저탄소 경제 추진 등은 이미 9차 5개년 규획시기(1996~2000년)부터 논의

되고 발표되어 왔다. 즉 9차 5개년 규획에서 ‘경제성장 방식을 조방식에

서 집약식으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

며, 10차 5개년 규획(2001~05년)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은 중화민

족의 생존과 발전의 장기적 대계’라고 재차 밝히는 한편, 환경보호와 생

태건설 지표가 처음으로 국가발전 5개년 규획의 주요 지표에 포함17)되기

도 하였다.18)

이후 과학적 발전관과 11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녹색성장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과학적 발전관의 골자는 ‘샤오캉

(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 중국은 고도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면서도, 에너지‧환경‧균형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요구들을 적극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관’이다.19) 이러한 국가발전관이 제시된 

이후 첫 번째 국가 규획시기인 11차 5개년 규획 시기(2006~10년)는 녹색

17) 胡鞍钢(2012), pp. 130~135.

18) ‘경제의 질적 성장’ 역시 1995년 이후 중국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정책 패러다임이라

고 할 수 있다. 1995년 중국은 조방식 경제성장 방식을 집약식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으

며, 중국의 현대화 추진에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와 자원 및 환경

이 서로 조화되는 양성 순환을 실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산당 15차 당대회 보고

에서는 인구가 많고 자원이 부족한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산아제한과 환경보호를 기

본 국책(国策)으로 하여 경제성장과 인구‧자원‧환경 간 관계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0년 11월 15차 5중전회에서 통과된 10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

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실현이 중화민족 생존과 성장의 장원한 대계와 관계된다

고 밝혔다. 16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능력을 증강하여 생태환경을 개

선하고, 자원이용 효율을 제고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

하였다. 

19) 지만수(200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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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으로 전환을 강조한 시기이다. 중국 정부는 자원 및 환경 상황이 경

제성장을 심각하게 제약함을 인정하고, ‘자원절약을 기본 국책으로 하여 

순환경제 발전, 생태환경 보호, 자원절약‧환경우호형 사회 건설’을 제안

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2005년 대비 

20%,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은 10%, 공업폐기물은 60%까지 감축하겠다

는 에너지‧환경 관련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다.20) 11차 5개년 규획 시

기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국무원 조직개편에서도 반

영되었다. 2008년 중국 국무원은 환경보호총국(环境保护总局)을 환경보

호부(环境保护部)로 승격‧개편하여 환경정책 제정과 중대한 환경문제 관

리 등에 있어 그 권한과 책임을 확대‧강화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정책의 제시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및 환경 압박을 

완화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하였지만, 녹색성장 전략으로서 보기에는 초보

적이고 분산적이었다. 즉 12차 5개년 규획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녹색성장

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21) 

12차 5개년 규획은 중국의 첫 녹색성장 규획으로, 자원절약 및 환경보

호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전체 16편 중 한 편(제6편)을 할애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의 경제사회 발전 주요 목표 중 ‘자원환경 지

표’에 대한 목표치도 제시하였는데, 대부분 강제성을 띤 구속성 지표로 

설정하여 반드시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06.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全文). 

http://www.gov.cn/ztzl/2006-03/16/content_228841.htm(검색일: 2013년 8월1일). 

21) 胡鞍钢(2012),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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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자원환경 주요 지표와 발전 목표

지표(단위) 2010년 2015년
누적 성장률

(%)
속성

경작지 보유량(억 무) 18.18 18.18 0 구속성

단위 공업 부가가치 용수량 감소(%) - - 30 구속성

농업 관개용수의 유효 이용계수 0.5 0.53 0.03 예기성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화석 에너지 비중(%) 8.3 11.4 3.1 구속성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감소(%) - - 16 구속성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 - 17 구속성

화학적 산소요구량* 2551.7 2347.6 8 구속성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감소 (만 톤)*

이산화황 2267.8 2086.4 8 구속성

암모니아성 질소 264.4 238.0 10 구속성

질소산화물 2273.6 2046.2 10 구속성

삼림 증가
삼림피복률(%) 20.36 21.66 1.3 구속성

삼림면적(억 ㎡) 137 143 6 구속성

주: *구체적 수치는 ｢国家环境保护 “十二五”规划｣ 참고.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1.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全文).

http://www.gov.cn/2011lh/content_1825838_7.htm(검색일: 2013년 8월 1일). 

중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규획의 6편에 ‘녹색성장: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 건설22)’이라는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자원절약과 관리 강화 △순환경제의 발전 △환경보

호 강화 △생태보호와 복원 △수리와 재해방지체계 건설 강화의 6개 분

야로 나누어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규획의 

3편에서는 녹색성장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신에

너지‧신에너지 자동차‧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등)의 발전 목표와 방향

도 제시하였다. 12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된 녹색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

은 [표 2-2]와 같다. 

22) 绿色发展: 建设资源节约型, 环境友好型社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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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중국 12차 5개년 규획의 녹색성장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녹색산업 발전

전략적 신흥 산업(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 ‧ 기업 ‧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현대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서비스 체계 발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통제,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광범위한 국제협력 전개

자원절약 및 관리 강화 에너지 절약 추진, 수자원 절약, 집약적 토지 이용, 녹색광업 발전과 광산자원 절약

순환경제 발전
녹색 생산체계 발전, 녹색 소비모델 보급, 자원순환이용 회수체계 완비, 녹색기술과 

표준 마련 

녹색투자와 융자
생태건설 ‧ 환경보호 ‧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감소 등에 대한 투자확대, 세수감면 ‧ 재정보조 

등의 정책 추진, 정부투자 확대, 녹색금융의 역할 강화 

환경보호 강화
오염물 배출 감소, 도시생활 오수와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중점유역의 환경복원, 탈황/탈

질 장치 설치, 중금속 오염 방지 사업,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녹색개혁과 정책 실행

오염 배출자에 대한 지불제도, 녹색세제개혁 추진, 환경보호세 ‧ 오염세 ‧ 탄소세 징수, 

수도세 및 전기세 제도 개혁, 제품유 가격의 시장화, 환경보호 정책체계 ‧ 보상체계 ‧ 법률

체계 ‧ 평가체계 완비, 오염배출권 유상사용과 교역제도 완비, 탄소배출 교역시장 건립

녹색무역
전 세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신기술이용, 국제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수출 

확대, 오염물질의 이동 억제, 국제협력 전개, 국제환경공약 준수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1.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全文).

http://www.gov.cn/2011lh/content_1825838_7.htm(검색일: 2013년 8월 1일). 

이 중 몇 가지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

가발전 규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명문화한 것은 12차 5개년 규획이 처

음이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2015년까지 GDP 단위당 에

너지 소모율,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각종 

오염물 배출총량 등에 대한 감소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

전, 고오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저탄소 성장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인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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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녹색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시장화 개혁이다. 주요 내용은 세제

개혁, 각종 자원 가격의 시장화 개혁, 오염배출권 및 탄소배출 교역과 같

은 환경보호 시장의 육성 등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녹색성장 및 환

경규제의 제도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해 환경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중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

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조 4천억 위안을 환경보호에 투입하며, 그중 약 1조 

5천억 위안을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 감축, 생태환경 보호, 환경 인프라 

공공서비스 등 8대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다. 

넷째, 최근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국의 무역정

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제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제

품을 수출하는 등 녹색무역을 지향하고 국제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본 절에서는 2절에 이어 세부적인 규획과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좀 더 

구체적인 녹색산업 전략과 지원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재정정책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에 의하면,23) 현재 중국의 녹색재정 정책

23)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 환경경제부 葛察忠 주임, 李晓亮 주임 인터뷰(2013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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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네 가지이다. 즉 △국가 재정예산에 ‘211 환경보호항목(211环保

科目)’을 두고 지원하며, △오염물 감축을 위한 전문자금(若干减排财政专

项资金)을 마련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재정 보조를 하는 한편, △기본건설자금(基本建设资金)을 마련하여 위험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중국 재정부는 2007년 1월부터 ‘211 환경보호항목’을 재정예산

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의 예산지출 내역에 근거하

여 211 환경보호항목을 살펴보면, 원자력 및 방사능 안전 감독 관리, 원

자력 및 방사능 기술 심사평가, 수자원 오염 종합 처리, 오염물질 감축, 

환경 선전교육, 생물다양성 보호, 국가환경보호 표준제정 등 에너지 절감

과 환경보호, 그리고 생태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재정적 지원

을 하고 있다. 환경보호부의 예산지출에는 211 환경보호항목 이외에도 오

염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비인 ‘206 과학기술항목’도 포함되어 있다.24) 

둘째, 중국 정부는 다양한 오염물 감축 전문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중앙 환경보호 전문자금이 마련된 이후 주요 오염물 감축 전문자

금, 삼하삼호(三河三湖)25) 및 송화강 유역에 대한 수질오염 예방 전문자

금, 도시 폐수처리 시설망 건설 보조금, 농촌 환경보호 전문자금, 중금속 

오염방지 전문항목, 에너지 절약 기술개선 장려금,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

을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중국과 선진국 간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후술하고

24)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2012. 环境保护部2012年部门预算公开. http://www.zhb.gov. 

cn/zwgk/czzj/zhxx/201204/t20120428_226993.htm (검색일: 2013년 8월2일). 

25) 중국 인구밀집 지역의 대표적인 강과 호수를 말한다. 三河는 淮河, 海河, 辽河를, 三湖는 

太湖, 巢湖, 滇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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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셋째,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재정 보조는 2007년부터 에너지 절약과 환

경보호를 위해 ‘장려금으로 보조금을 대신(以奖代补)’하는 방식으로 지원

을 하고 있다. 10대 중점 에너지 절약 사업에 대해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

는 한편, ‘에너지 절약 제품 혜민사업(节能产品惠民工程)’에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 등급이 1~2급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10개 제품의 생산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렴한 에너지 절약 제품

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태양에너지 관련 기술을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금태양 사업(Golden Sun Programme)’과 

‘태양열 지붕 계획’에 재정 보조를 하고 있다. 

넷째, 중앙 예산에 기본건설자금을 마련하여 위험 폐기물 및 쓰레기 처

리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설비 건

설, 중점 유역 수질오염 방제, 도시 오염수와 쓰레기 처리 시설, 폐수망 

사업 등이 포함된다. 

나. 세제정책26)

세제정책은 세금부과와 세수우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세금부과 

현재 중국의 녹색경제 관련 세목은 자원세, 소비세, 차량선박세, 차량

구입세 네 가지이며, 각각의 규정과 역할은 [표 2-3]과 같다. 

26) 杨朝飞(2012), pp. 38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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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중국의 녹색경제 관련 세목

세목 제도 규정 조정 목적 녹색경제에 대한 효과

자원세

과세대상 광산품 채굴, 소금생산 기업 및 

개인에 대해 판매량 또는 자가 사용량에 

따라 정액 징수

차등세율 적용(누진제); 광산

자원의 합리적 채굴과 사용 

촉진

에너지 제품에 대한 징세를 통

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녹색경제 발전을 촉진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일부 소비제품에 

재징수함. 해당 품목은 담배, 술과 알코

올, 폭죽, 화장품, 정제유, 고가 보석류, 

요트,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승용차, 

일회용 나무젓가락, 원목마루 등

주로 제품 구조를 조정하고, 

올바른 소비를 유도하며, 과

소비를 억제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보장

폭죽, 휘발유, 경유와 승용차, 

오토바이 등에 대해 징수, 환경

보호 상품에 세수혜택을 부여

하여 녹색경제 발전을 촉진

차량

선박세

중국 내 차량,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 대해 종량에 근거해 정액 징수

재산세로서 수입 마련을 위

한 것임.

차량 선박에 대한 징수를 통해 

일정 정도의 배출 감소 효과

차량

구입세

과세대상 차량을 구입하는 단위와 개인

에게 10%의 세율에 의거, 종가정률을 

적용하여 납세할 세금을 산정 

주로 수입 마련을 위한 것이

며, 자동차 구입 원가를 높임.

16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 

세율을 낮춰 배기가스가 적은 

소형차 구입을 장려 

자료: 杨朝飞(2012), p. 384.

독립적인 환경세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국은 현재 환경세제 개혁안

을 마련 중이다. 2012년 중국 정부는 환경세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현

재 환경보호부에서 그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개혁안의 주요 원칙은 오

염비용을 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오염물질과 폐기물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하였지만, 앞으로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조세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2) 세수우대 

세수우대는 부가가치세 우대정책과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이 대표적이

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중국의 세수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이며, 

두 세목의 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녹색산

업 발전을 위한 세금우대도 이 두 가지 세목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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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가가치세 우대정책 

중국 정부는 ｢부가가치세 잠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와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에 의거하여 바이오 산업,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

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오 산

업에서는 유기비료 산업, 일부 바이오의약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

면해 주고,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세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과 환경보호 산업에서는 환경보호 제품과 오염수 처리 등 항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공업폐기물을 원료로 생산된 고순도 이산화탄소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와 동시에 환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신형 

벽체재료 제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50%를 감해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풍력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해 부가가치세 50%를 감면

하고 있다. 

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의 주요 대상은 에너지 절약 및 감축, 환경보호, 

자원의 종합이용, 그리고 하이테크 기술 산업이다. 

우선 2007년 시행된 ｢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에 

의거하여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절수에 부합하는 항목에 종사하는 기

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7조). ｢기업소득세

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细则)｣에서는 공공오수 처

리, 공공 쓰레기 처리, 에너지 절약 및 감축 기술의 개조, 해수 담수화 등 

에너지 절약과 절수 관련 항목에 대해서 ‘납세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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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4차 연도부터 6차 연도는 기업소득

세를 50%만 징수’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기업소득세법｣에서는 환

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안전생산 등 전문 설비에 투자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제34조). ｢기업소득세법 실시

조례｣에서는 ‘환경보호 전문 설비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环境保护专用设

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과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전문 설비 기업소득세 

우대 목록(节能节水专用设备企业所得税优惠目录)’에서 규정한 설비를 구

매하고 이용하는 기업에 해당 설비 투자액의 10%를 기업소득세 당해 연

도 납세액에서 감면하고, 당해 연도에 감면이 어려울 경우 이후 5개 납세

연도에 이월 감면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이테크 기술제품 목록(中国高新技术产品目录)’과 ‘하이테

크 기술제품 수출 목록(中国高新技术产品出口目录)’을 발표하여 기업소

득세를 우대해 주고, 수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기업소득세

법｣에 따라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술 기업은 15% 세율에 근

거하여 징수된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제28조). 그리고 기업이 좀 더 많

은 기술연구 개발비를 투입하도록 신기술 및 신제품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납세할 소득액에서 감면하고(제30조),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제27조). 또한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창업 투자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

상으로 납세할 소득액에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고 있다(제31조). 

즉 주식투자 방식으로 미상장된 중소 하이테크 기술 기업에 2년 이상 투

자할 때, 창업투자 기업이 납세해야 할 소득액에서 투자액의 70%를 감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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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정책

1) 발전 전략과 목표

중국은 석탄에 의존하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로 인해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도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은 환경문제로 인한 국내외

적 압력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지역균형 개발 등 다원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소비 효율 증가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이용 방식을 전환해야 하

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중

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에 의

하면, 재생에너지는 비화석 에너지로, 풍력‧태양‧수력‧바이오매스‧지열‧

해양에너지 등을 가리킨다.27)

표 2-4. 중국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 

(단위: %)

연도

생산 소비

석탄 원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석탄 원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2000 73.2 17.2 2.7  6.9 69.2 22.2 2.2 6.4

2001 73.1 16.3 2.8  7.9 68.3 21.8 2.4 7.5

2002 73.5 15.8 2.9  7.8 68.0 22.3 2.4 7.3

2003 76.2 14.1 2.7  7.0 69.8 21.2 2.5 6.5

27)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로서 소비되는 

것보다 더 빨리 공급 순환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

열),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연료 등이 포함된다(IEA, http://www. 

iea.org/topics/renewables/). (검색일: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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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연도

생산 소비

석탄 원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석탄 원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2004 77.1 12.8 2.8  7.3 69.5 21.3 2.5 6.7

2005 77.6 12.0 3.0  7.4 70.8 19.8 2.6 6.8

2006 77.8 11.4 3.4  7.5 71.1 19.3 2.9 6.7

2007 77.8 10.8 3.7  7.8 71.1 18.8 3.3 6.8

2008 76.8 10.5 4.1  8.6 70.3 18.3 3.7 7.7

2009 77.3  9.9 4.1  8.7 70.4 17.9 3.9 7.8

2010 76.6  9.8 4.2  9.4 68.0 19.0 4.4 8.6

2011 77.8  9.1 4.3  8.8 68.4 18.6 5.0 8.0

2012 76.6  8.9 4.4 10.1 67.1 18.4 5.3 9.2

자료: CEIC, http://www.ceic.com(검색일: 2013. 6. 10). 

중국 재생에너지 산업은 2006년 ｢재생에너지법｣ 실시 이후 빠르게 발

전하였다.28) 중국은 ｢재생에너지법｣ 발표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법규체계

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2007년 

8월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규획(可再生能源中长期发展规划)｣이 발표되

었는데,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약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

28) 201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총량(수력 제외)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

하고 있다. 2012년 말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총량은 480GW이며, 이 중 중국은 

90GW로 미국(86GW)과 독일(71GW)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수력, 풍력, 

그리고 태양열 온수 분야에서 설비총량 전 세계 1위, 바이오 분야에서 3위, 그리고 태

양광에서 4위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2012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 투자국이다. 2012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R&D 포함)는 총 2,444억 달러이며, 중국은 666억 달러를 투

자하였다. R&D 투자를 제외한 투자액을 기준으로 중국은 647억 달러로 미국(342억 달

러), 독일(198억 달러), 일본(160억 달러)과 비교해 각각 1.8배, 3.3배, 4.0배 많은 금액

을 투자하였다. 분야별 투자에서는 태양광(solar pv)에 대한 투자가 313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REN21 2013,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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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비 비중을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15%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약 2조 위안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2008년 3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발전 11‧5규획(可再生能源发展“十一五”

规划)｣에서도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재생에너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2010년 

4월부터 정식 실시되었다. 2012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생에너

지 발전 12‧5규획(可再生能源发展“十二五”规划)｣을 발표하였고, 국가에

너지국에서는 수력‧풍력‧태양열‧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산업

별로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월에는 ｢에너지 발전 12‧5규획

(能源发展“十二五”规划)｣이 발표되었으며, 이 외에도 관련 정책과 법규 

등이 발표되고 있다.29) 

표 2-5.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시기 정책 관련 기관

2005년 2월
재생에너지법 발표(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0년 4월에 수정법

안 시행)
전국인민대표대회

2006년 2월 재생에너지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규획 강요(2006∼20년) 국무원

2007년 4월 ｢에너지발전 11 ‧ 5규획(能源发展十一五规划)｣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7년 8월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규획｣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8년 3월 ｢재생에너지 발전 11 ‧ 5규획｣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2년 7월

｢12 ‧ 5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규획(国家战略性新兴产业十二五发展

规划)｣ 발표
국무원

｢태양에너지 발전 12 ‧ 5규획(太阳能发电发展“十二五”规划)｣ 발표

｢바이오매스 발전 12 ‧ 5규획(生物质能发展“十二五”规划)｣ 발표

｢수력발전 12 ‧ 5규획(水电发展“十二五”规划)｣ 발표

국가에너지국

29) 도윤주(2013),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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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시기 정책 관련 기관

2012년 8월 ｢재생에너지 발전 12 ‧ 5규획(可再生能源发展“十二五”规划)｣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2년 9월 ｢풍력발전 12 ‧ 5규획(风电发展“十二五”规划)｣ 발표 국가에너지국

2013년 1월 ｢에너지 발전 12 ‧ 5규획(能源发展“十二五”规划)｣ 발표 국무원

자료: 도윤주(2013, pp. 60~6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의 정책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

이 ｢재생에너지 발전 12‧5규획｣이다. 이 규획은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 지열 5개 산업에 대한 전문 규획으로, 이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발전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간 이용 목표량을 4억 7,800만 톤(표

준 석탄)으로 정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5% 이상

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 분야별 발전 목표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 수력

발전 290GW(2.9억 kW), 풍력 발전 100GW(1억 kW, 이 중 해상풍력 

500만 kW), 태양에너지 발전 21GW(2,100만 kW) 및 태양에너지 이용 

누계 집역 면적 4억 평방미터, 바이오 에너지 연간 이용량 5,000만 톤 및 

바이오 발전용량 13GW(1,300만 톤), 지열 에너지 개발 이용량 1,500만 

톤, 각종 해양에너지 발전량 5만 kW로 정하였다(표 2-6 참고).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를 난방용 에너지와 연료용 에너지로 이용할 계획이다. 마지막

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이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태양열 발전 단지

를 대규모에서 소규모 기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외에 신에너지 시범도

시 100개, 녹색에너지 시범 현(縣) 200개, 신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시

범 프로젝트 30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력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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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용문제를 해결하고, 메탄가스‧태양에너지‧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

지의 농촌 보급률을 50% 이상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30) 

표 2-6. 중국의 에너지별 발전 목표 

(단위: GW, %)

구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석탄 660 960  7.8%

천연가스 26.4 56 16.2%

원자력 10.8 40 29.9%

수력 220 290  5.7%

풍력 31 100 26.4%

태양에너지 0.9 21 89.5%

바이오 매스 5.5 13 18.8%

합계 970 1,490  9.0%

자료: 北极星电力网新闻中心. 2012. 可再生能源发展“十二五”规划 

http://news.bjx.com.cn/html/20120810/379617.shtml(검색일: 2013년 5월 10일).

이상과 같은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별 투자 계획도 

밝혔다. 수력에너지에 8,000억 위안31)을 투자할 계획이고, 풍력발전에 

5,300억 위안, 태양에너지 2,500억 위안, 바이오매스 1,400억 위안, 기타 

태양에너지 열수기와 천부층 지열에너지 이용 800억 위안 등 총 1조 

8,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30) 도윤주(2013), pp. 76~77.

31) 구체적으로 중대형 수력발전에 6,200억 위안, 소형 수력발전에 1,200억 위안, 펌프 스

토리지에 6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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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2 ‧5 규획 시기 재생에너지 산업별 투자 계획 

(단위: 억 위안)

자료: 北极星电力网新闻中心. 2012. 可再生能源发展“十二五”规划 

http://news.bjx.com.cn/html/20120810/379617.shtml(검색일: 2013년 5월 10일).

2)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정책

이상의 투자계획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육성과 확산을 위해 중국 정부는 세제 및 개

발자금 지원,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국산화율 규제, 대출 우대 등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상 풍력‧태양광과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있어 발전차액지원제

도(feed-in tariffs)를 실시 중이다.32) 중국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

너지 전력생산 업체의 전력망 사용비를 보조해 주는 개념이다. 즉 재생에

너지원 전력의 전력망 접속 단가를 현지의 탈황석탄설비에서 생산된 전

력의 망 접속 단가인 벤치마킹 단가와 비교하여, 재생에너지원 접속 단가

32) OECD/IEA(2013),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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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벤치마킹 단가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전력생산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향후에는 재생에너지원 할당제도도 실시할 계획인데,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전력망 기업들과 전력 기업들은 일정 비율의 재생에

너지원을 구입해야 한다. 

둘째, 풍력발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풍력설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5년 자국산 풍력 설비의 의무 

비율을 70% 이상 설정하였으며,33) 2007년에는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

지 전력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정책34)을 시행하여 풍력 설비시장과 풍

력 발전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35) 

셋째, 대출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의 전략적 신흥 산업에 

포함되어 있어 투자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국유 은행들은 대출에 적극적

이다. 중국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은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설비에 대해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36) 

넷째, 수력 및 풍력 설비의 경우 주요 핵심 기술설비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 있으며, 2012년 말에는 소형 태양에너

지 프로젝트(2.8GW)에 대한 재정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였고, 시행될 계

획이다. 또한 6MW 이하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발전지원차액제도를 도입

할 계획이다.37)

33) ｢풍력발전 건설관리와 관련된 요구에 관한 통지(关於风电建设管理有关要求的通知)｣

34) ｢전력망 기업 재생에너지 전력 전량 매입에 관한 관리감독 방법(电网企业全额收购可再

生产能源电量监管办法)｣

35) 도윤주(2013), p. 63.

36) OECD/IEA(2013), p. 126.

37) OECD/IEA(2013),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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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같은 신산업 발전 이외에 에너지‧자원 절약

과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은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이다. 

중국은 환경보호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절수, 절

제, 청결 생산, 해수의 담수화 등 항목 △폐자동차 부품, 공정기계 등 제

품의 재제조 항목 △산업폐기물‧건축폐기물‧농림폐기물‧도시폐기물‧폐

수 등 자원화 이용 항목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가령, 금융기관은 

국가급 및 성급 순환경제 시범지역과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을 지

원하고 있으며, 도태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하지 않고 

이미 대출된 자금도 회수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선진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2011)38)’

의 장려 목록에 환경보호 및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시켜 혜택을 강화하

여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장려하고 있다(표 2-7 참고). 

표 2-7.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녹색성장 분야(장려산업)

업종 분야

방직업

∙ 에너지 절감 ‧ 저오염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고급직물의 염직 및 후처리 가공

∙친환경 특수 천연섬유 제품의 가공

∙ 기능성, 녹색환경 보호 및 특수의류의 생산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친환경 인쇄 잉크, 친환경 방향유(aromatic oil)의 생산

∙친환경 유기, 무기 및 생물막의 개발과 생산

화학섬유 제조업 ∙ 신형 재생자원 및 녹색환경 보호 공법으로 생산한 바이오 섬유 

38)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1.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1年修订) http://www.ndrc.gov.cn/ 

zcfb/zcfbl/2011ling/W020111229379511927834.pdf(검색일: 2013년 9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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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업종 분야

비금속광물 

제조업

∙ 에너지 절약, 친환경, 폐기용이, 고성능, 다기능 건축재료의 개발 생산

∙ 에너지 절약, 고효율 화학건자재 제품의 생산

∙ 건축물 쓰레기의 재활용

∙ 비금속광산 폐석 종합이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응용, 광산 생태복원

금속제조업 ∙항공, 우주, 자동차, 오토바이 경량화 및 친환경 신소재의 연구개발 및 제조

전용설비 제조업

∙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형 폴리우레탄 방수 ‧ 보온 시스템 설비

∙ 농작물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 가축 양식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 설비의 제조

∙ 고체폐기물의 처리 및 처치 설비의 제조: 오수처리장 침적물 처리 설비,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쓰레기 소각 플랜트 설비, 쓰레기 매립 삼투액 처리를 위한 기술 장비, 

건축물 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장치, 위험 폐기물 처리 장치, 쓰레기 매립장 메탄가스 

발전 장치, 폐철 처리설비, 오염토양 복원 설비 

∙폐플라스틱, 전자제품, 고무, 전지 회수처리 재활용 설비의 제조 

∙ 수생 생태시스템 환경보호 기술 및 설비의 제조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 신에너지 자동차의 핵심부품 제조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 신에너지 발전 플랜트 설비 또는 핵심 설비의 제조: 태양열 발전, 지열발전, 쓰레기발전, 

2.5MW 이상의 풍력발전 설비 등 

∙ 하이테크 녹색 전지의 제조: 동력용 니켈-수소전지, 아연-니켈 축전지, 아연-은 축전지, 

리튬이온전지, 태양열 전지, 연료전지 등

∙ 태양에너지 공조, 난방시스템, 태양에너지 건조장치의 제조

∙ 바이오물질 건조 열분해 시스템, 바이오물질 기화장치의 제조

전력, 가스, 용수의 

생산 및 공급

∙ 수력발전을 위주로 하는 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

∙핵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중국 측 지분통제)

∙ 신에너지 발전소(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등)의 건설 및 경영

∙ 해수의 이용(해수 직접 이용 및 해수 담수화)

∙ 재생수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비즈니스 서비스 ∙ 국제경제, 과학기술, 환경보호, 물류정보 컨설팅 서비스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 탐사업

∙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

∙ 자원 재활용 및 종합이용 기술, 기업이 발생시킨 배출물의 재활용 기술 개발 

∙ 환경오염 관리 및 감축 기술

∙ 화학섬유 생산, 인쇄･염색가공의 에너지 절약 및 자원소모 감소, 폐기체/폐수/고체폐기물 

처리 관련 신기술

수리, 환경, 

공공시설 관리

∙ 오수 및 쓰레기 처리장, 위험 폐기물 처리장(소각장, 매립장) 및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건설 

및 경영

자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1.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1年修订)

http://www.ndrc.gov.cn/zcfb/zcfbl/2011ling/W020111229379511927834.pdf(검색일: 201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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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해 건축부문에서는 녹색건축과 스마트 건축을 

권장하고, 가정 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 제품을 사용하여 소비방식과 생

활방식을 바꾸며, 수송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권장과 오염방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있어 중국은 특히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

가환경보호 12차 5개년규획｣에서는 매년 성급 인민정부가 연간 배기량 

감축 목표에 대해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2013년 말과 2015년 말에 환경보호 집행현황에 대

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국무원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39)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농업‧공업‧서비스 산업의 녹색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공업의 녹색 전환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중국 공업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 소비의 71.3%를 차지하며, 이산화황 배출과 COD 역

시 전체의 84.3%와 3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업 녹색전환의 

주요 내용은 낙후된 생산능력의 도태, 전통산업40)의 녹색전환(개조와 고

도화),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추진이다. 

우선, 중국은 장기적인 조방형 경제성장으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낙후

된 과잉설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철강, 시멘트, 유색금속, 제지, 피혁, 

39) 杨朝飞(2012), pp. 770~772.

40) 전통산업은 노동집약형‧가공무역형 산업으로, 철강, 시멘트, 유색금속, 제지, 피혁, 염색, 

평판유리, 전자, 피혁, 의류, 광학, 기계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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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평판유리 등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도 과잉설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낙후된 과잉설비 정리는 주

로 전통산업이 대상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과잉설비를 정

리하려 했지만,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에 허점이 많고 도시화 및 공업화 

추진으로 수요가 꾸준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과잉설비 정리는 

주로 전통산업의 생산 총량을 통제하고, 후진기술을 폐기하며, M&A를 

활성화하고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8월 발표한 ｢에너지 

절약 오염감축 12‧5규획(节能减排“十二五”规划)｣에서 ‘산업구조조정 지

도목록(2011)(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1年本))’에 따라 소형 화력, 제

련, 제강, 시멘트, 코크스, 제지 분야의 일부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기로 하

였다. 

다음으로, 전통산업의 녹색 전환은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혁신, 관리혁신, 체제혁신을 추진하여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업 M&A를 통해 대기업이 주도하고 대‧중‧소기업 간 분

업 체계를 갖춰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가공무역 

금지류 산업목록(加工贸易禁止类商品目录)’을 조정하여 가공무역 진입장

벽을 높였다. 또한 제품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기

업 간 M&A를 추진하여 산업 집중도를 높이며, 자주혁신 능력과 핵심 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은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으

로, 중국의 녹색공업 전환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략적 신흥 산업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

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7개 산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절약,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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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 감축, 국민건강 수준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미래 산업이다. 

중국 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 2020년 15%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을 발

표하여 7개 산업의 구체적 항목별로 2015년 및 2020년까지의 발전목표, 

중점 발전방향과 주요 정책을 제시하였다. 7개 산업 가운데 녹색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에서는 고효율 에

너지 절약 산업, 선진 환경보호 산업, 재활용 산업을 핵심방향으로 제시하

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 세제개편, 환경표준 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정

하였다. 아울러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 2015년까지 에너지 소비총량

에서 차지하는 신에너지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을 4억 톤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바. 국토이용 정책 

중국은 고속성장에 따른 지역간 빈부격차 확대, 국토생태 및 자원환경 

악화, 지역간 경쟁과열로 인한 중복투자와 비효율적 개발 등과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6월 ｢전국주체기능구규획(全國主體功能區規劃)｣

을 발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전 국토를 개발방식에 따라 ‘최적개발구

(優化開發區)’, ‘중점개발구(重點開發區)’, ‘제한개발구(限制開發區)’, ‘금지

개발구(禁止開發區)’ 네 가지 기능구로 구분하고, 재정‧투자‧산업‧인구‧

환경‧토지‧기후변화대응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적개발구는 개발밀도가 높아 경제성장에 대한 자원환경의 수용범위

가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환발해‧창장삼각주‧주장삼각주 등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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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중점개발구는 자원환경의 수용능력이 강하고 경제

와 인구의 집적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으로, 허베이‧타이위안‧장강중류

지역‧성유지역(성도경제권, 중경경제권)‧북부만지역(광서)‧관중지역(섬서)‧

동룡해지역‧해협서안경제구‧관중-톈수이‧란저우-시닝 등 18개 지역41)이

다. 제한개발구는 인구와 경제의 대규모 집적 조건이 좋지 못하며 국가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7대 농산품주산구와 25개 중점생태

기능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금지개발구는 법률 법규 규정과 

관련 규획에 따라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지역으로, 국가급 보호구‧세계문

화자연유산‧국가급명승고지구‧국가삼림공원과 국가지질공원 등이 포함

그림 2-3. 주체기능구의 분류와 기능

자료: 全国主体功能区规划. (검색일: 2013. 11. 1)

41) 冀中南地区, 太原城市群, 呼包鄂榆地区, 哈长地区, 东陇海地区, 江淮地区, 海峡西岸经济

区, 中原经济区, 长江中游地区, 北部湾地区, 成渝地区, 黔中地区, 滇中地区, 藏中南地区, 

关中—天水地区, 兰州—西宁地区, 宁夏沿黄经济区和天山北坡地区.



58❙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된다. 중국은 이들 4개 기능구를 개발내용에 따라 도시화지구, 농산품주

산구, 중점생태기능구 등으로 개발하고 있다(그림 2-3 참고). 

주체기능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전지

급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한개발구와 금지개발구의 

생태환경 보상에 대한 재정이전지급을 중점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중점

생태기능구의 민생개선, 지역발전과 생태보호를 위해 정부 투자를 확대하

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각 기능구별로 산업지도목록을 마련하

여 각 기능구의 상황에 맞도록 산업발전을 장려, 제한, 금지하는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중국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

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또한 중국

의 중장기 국가발전 규획과 관련 세부 정책들을 기반으로 중국의 녹색성

장 전략과 그 내용을 알아보았다. 중국은 통일된 국가 녹색성장 로드맵은 

없지만, 수년간의 논의와 관련 규획 및 정책의 도입으로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적 체계는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목할 것은 

바로 ‘전환’이라는 키워드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 30여 년이

라는 장기간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데다,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이어서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첫 녹색성장 규획인 12차 5개년 규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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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

라 볼 수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중국 지방정부, 기업, 시민들의 동

참과 실행 역할이 중요하지만,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주도형의 녹색성장 정책이 실시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시간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2)

중국의 녹색성장은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

염 저감은 전 세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녹색성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점항목에 대한 재정지원과 환경규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조될 것이다. 재정지원이 우선시될 중점 항목

으로는 녹색에너지‧바이오기술‧나노기술 등과 같은 혁신기술과 신재생

에너지‧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감축 기술, 청결탄 기술 및 원자력 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등과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교우위를 갖춘 전통산업의 고도화, 녹색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규제에 있어서는 녹색세제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앞서 밝혔듯 현재 중국 환경부는 환경세수제도를 마련 중

인데, 주요 기본 방향은 세수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즉 증세

42)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과 환경정책연구소는 중국의 오염배출 문제가 2020년이 

돼서야 기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2030년에 이르러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체계를 갖

출 것으로 예상되며, 생태환경 최적화는 2050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

하였다(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과 환경정책 연구소 陈健鹏 博士 인터뷰, 2013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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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통해 환경세를 새로 추가하고 자원세의 세종을 조정할 것이다. 또

한 감세 개혁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늘이고 영업세를 점차 축소하며, 특정 

제품의 세수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43) 환경세에는 탄소세도 포함될 것

으로 예상되지만, 그 도입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현재 중국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기업과 가계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앞으로도 도시화 및 

공업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발전수준에 따라 그 도입 시기

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빠르면 12차 5개년 규획이 끝나기 전에 도입

될 수도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독립세로 우선은 석탄‧원유‧천연

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된다.44) 

시진핑 정부의 미래 정책과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었던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도 생태문명의 건설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

책의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핵심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화’ 추진

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도입하여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 지도층의 이임 심사에 있어 자원환경에 대한 지표를 

고려하는 생태환경 파괴 책임 추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

배출권‧오염물 배출권‧수권 거래제를 추진하여 환경보호 시장을 육성하

고, △생태환경보호 관리 제도를 개혁하여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책임

을 강화하는 한편, 오염물 배출 허가제를 완비하고, 기업단위의 오염물 배

출총량규제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45) 

43)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 환경경제부, 葛察忠 주임, 李晓亮 주임 인터뷰(2013년 9월 

12일).

44)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과 환경정책 연구소. 陈健鹏 博士 인터뷰(2013년 9월 13일).

45) 十八届三中全会《决定》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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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직접 나서서 친환경 산업의 성

장 및 지원정책을 설계‧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

반을 다지며 엄격한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분야의 육성과 

환경 규제의 강화는 향후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일

정 기간 중앙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는 하향식(top-down)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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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

펴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을 연계시키는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이 무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며, 둘째, 중국이 가입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지역‧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3장에서는 주로 첫 번째 관점에 

입각하여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의 산업별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중국 정부는 10차 5개년 규획(2001~05년)에 환경보호와 생태건설 지표

를 처음으로 국가발전 5개년 규획의 주요 지표에 포함시키면서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낙후 기술과 노후 설비의 폐기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2005년 

12월에 제정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에서 장

려, 제한, 폐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의하여 폐기에 포함된 목록

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기시키고,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2011년

에는 새로 개정하여 2011년판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

目录)’을 발표하였다. 2005년판의 장려, 제한, 폐기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국가의 정책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허용류로 새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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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장려류에 신에너지 등의 14가지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

전을 중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과 무역과의 연관성을 12‧5 전국환경보호

법규 및 환경경제정책건설규획(“12‧5”全国环境保护法规和环境经济政策

建设规划)에서 파악하였다. 이 규획에서는 환경보호법규와 환경경제정책

건설의 주요 열 가지 중점사항을 각각 밝히고 있다. 환경경제정책의 목표로

는 ① 현행 세제의 녹색화 추진, ② 환경보호 요금제도의 개선, ③ 환경가

격정책 개혁, ④ 환경금융 서비스의 심화, ⑤ 녹색무역정책 확립, ⑥ 오염

배출권 사용 및 교역제도 건립, ⑦ 생태보장체제 건설, ⑧ 공공재정정책

을 완비하여 환경보호정책을 지원, ⑨ 환경보호의 종합적인 명단을 제정 

및 완비, ⑩ 환경 오염손실 평가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다섯 번째로 제시된 녹색무역정책의 확립에 주

목하였다. 녹색무역정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수출환급세 취소 물품과 가공무역금지 상품의 목록을 

수정하여 관련된 유관기관에 배분한다. 즉 금지, 제한, 허용, 장려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생태환경 파괴를 최

소화한다. 둘째, WTO 체제하의 환경보호 조항들을 연구하여 자국의 희

토류 자원과 같은 희소성을 지닌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분

쟁에 대비한다. 또한 자국의 무역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서비스와 

제품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WTO의 관련된 표준 제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한다. 셋째, WTO가 중국 무역정책의 환경 의제와 관련되

어 실시하는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중국은 WTO 내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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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환경의제의 평가에 참여하여 국내 환경정책

과 무역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대외투자 및 대외원조

와 관련된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한다.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환경 지침을 

제정하고 연구하여 중국 기업 해외투자 및 해외원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

화한다. 첫째 조치와 관련하여 제3장에서 집중적으로 환경규제 정책이 무

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조치와 셋째 조치와 관련해서는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을 제4장에서 분석하고, 향후 한‧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할 것이다.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2001~12년 동안 중국이 WTO에 제출한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통

보문은 237건으로 같은 기간 미국 281건, EU 243건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46) 중국이 제출한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통보문은 에

너지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배기가스 배출량 제한, 재활용 가능성, 에너

지 소비 관련 표기, 특정 물질 사용량 제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크

게 분류하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환경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록 5]에는 이러한 세가지 기준에 의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제출

된 TBT 중에서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였다.47)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각종 전자 기기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규정

46) WTO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http://tbtims.wto.org/) DB (검색일: 2013. 

11. 1); 산업 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DB(http://knowtbt.kr/) (검색일: 2013. 11. 1).

47) [부록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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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해 에너지 효율성 라벨 부착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3월부

터 중국산과 수입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선풍기 등 각종 

가전제품 판매 시 에너지 효율성 표기를 부착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정하

고 있다.48) 중국은 ｢12.5규획 7대 전략적 산업규획｣에서 주요 에너지 제

품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과 주요 산업 에너지 소모 제한을 예고한바, 향

후 중국의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대상목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목록 증가에 따른 중국 정부의 관련 부문 단속도 엄격해질 것으로 전

망된다.49)

또한 2008년에는 자동차 연료소비 표기 관련 규정을 제출하여 자동차 

연료 효율성 표기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태양광 조명장

치 관련 규정에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정도 제시

하고 있다. 전기‧가스‧석유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액화 석유가스 국가 표준 및 중화인민공화국 자동

차용 액체 석유가스 국가 표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공업용‧가정용‧자동

차용 액화 석유가스 사용에 관한 에너지 효용을 제고하도록 하는 기술적 

요건을 명시하는 한편, 2010년에는 자동차의 연료 소모 제한과 평균 연비

를 강제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륜‧삼륜 자동차, 경차를 비롯한 각종 자동차

의 배기가스 관련 제한을 제출하였으며, 보일러 및 각종 온열기구, 가스기

구에 대한 오염물질 제한 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종 비료 및 

제초제에 함유되어 있는 특정 물질의 오염수치에 대한 규정 및 식음료에 

48) 방호경, 나승권, 이보람(2013), p. 81.

49) 위의 책,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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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 또한 시행하고 있다.

환경기술은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제출한 TBT로 환경산업에 대한 

기술 제한을 하고 있는 항목이다. 2012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자

원 및 토양 보존법｣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를 위해 비료 및 제초제에 함

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오염수치에 대한 규정 및 식음료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비료에 함유된 비소, 카드뮴, 납, 크롬, 수은의 양을 

제한하고 있으며, 세부 시험 규정 및 검사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식수 및 광천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측정 방법, 시험 방법, 제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데, 주로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법률화하고 있다. 

[표 3-1]에서는 2006년 이후의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들과 관련된 무

역정책들을 정리해 보았다. 2006년 1월 1일에 고오염, 자원 다소비 산업

의 수출금지 및 수입금지 목록을 발표하였고, 2006년 3월 1일에는 프로

온가스(chloro-fluoro-carbon)의 공업용‧상업용 컴프레서에 대한 수출입

을 금지하였다. 

2006년에는 제82호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을 발표하면서 가공무

역 금지류 목록들도 지정하였다. 이는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향후 

국내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개선을 도모하

고 국제무역 흑자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목록에 따르면, 수

출금지 품목으로는 동, 니켈, 크롬 등 비철금속이 포함되었고,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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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으로는 자동차용 휘발유, 항공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과 코발트, 

주석, 우라늄, 지르코늄(Zr), 토륨(Th) 광물과 그 정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수출‧수입 모두가 금지된 품목으로는 액화 천연가스, 기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 탄화수소가스, 무연탄 등이 포함되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수출입 유독화학품 목록｣을 개정하고 

목록수를 증가시키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중국은 2011년 11월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공상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일반 조명 

백열등 수입과 판매 금지에 관한 공고(关于逐步禁止进口和销售普通照明

白炽灯的公告)’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백열전

구의 생산‧수입‧사용이 금지되며, 2016년 10월부터 모든 백열전구 판매

가 금지될 예정이다.50)

표 3-1. 환경오염 관련 교역품목 규제조치 내용

시행일시 규제조치 문건 주요 품목/ 비고

2006.01.01
수출 및 수

입금지 

2005년 제116호 ｢수입금

지 화물목록｣(제6차), ｢수

출금지 화물목록｣(제3차)

∙ 장섬유 청석면, Dibromoethane, 폴리염화페닐(PCB), 폴

리브롬화 비페닐(PBB), 1,2-dibromo-3-chloropropane, 

aldrin, haptachlor, octachlor, dinoseb, ratsbane 

annulus, 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 등 유독화

학품

2006.03.01
수출 및 수

입금지

2005년 제117호 ｢프레온

가스 이용 공업용 ‧ 상업용 

컴프레서 목록｣

∙ 대형모터로 구동되며 프레온가스(chloro-fluoro-carbon)

를 이용하는 에어컨 및 냉장고 컴프레서

∙ 오존층 보호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수정)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국가방안(수정)｣과 ｢오존파괴

물질 수출입 관리방법｣에 근거함.

2006.03.01 수입제한
2006년 제2호 ｢수입제한 

방사능 동위원소 목록｣

∙천연 우라늄 및 기타 화합물, U235 농축 우라늄 및 

기타 화합물, U235 열화 우라늄, 토륨 및 기타 화합물, 

기타 방사성 동위원소 및 기타 화합물 

50) 장현숙(2012),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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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시행일시 규제조치 문건 주요 품목/ 비고

2006.05.01 수출금지
2006년 제16호 ｢수출금

지 화물목록｣(제4차)
∙ 이산화규소 및 석영사

2007.01.01
수출 및 수

입금지

*2006년 제80호 ｢엄격히 

제한하는 수출입 유독화

학품 목록｣ 수정에 관한 

공고

∙ 비소, 납플루오라이드, 시안화나트륨 등 유독화학품 등 

총 145개

∙ 유독화학품의 불법 수출입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품목을 갱신하여 목록을 발표함.

2006.11.22
수출 및 수

입금지

2006년 제82호 ｢가공무

역 금지류 상품목록｣

∙ 수출금지: 동, 니켈, 크롬 등 비철금속

∙ 수입금지: 자동차용 휘발유, 항공유 등유, 경유 등 석유

제품과 코발트, 주석, 우라늄, 지르코늄(Zr), 토륨(Th) 

광물과 그 정제품

∙ 수출 ‧ 수입 금지: 액화천연가스, 기화천연가스, 액화석

유가스, 탄화수소가스, 무연탄 등

2007.04.26
수출 및 수

입금지

2007년 제17호 ｢2007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

∙ 수출금지: 무기화학제품, 피혁, 목제품, 제지, 구형 전기

제품 등

∙ 수입금지: 동, 니케, 망간, 알루미늄, 납, 주석, 아연, 

크롬, 텅스텐, 우라늄 등 비철 금속, 피혁류

∙ 수출 ‧ 수입 금지: 석탄 코크스 등

2009.01.01
수출 및 수

입금지

*2008년 제66호 ｢엄격히 

제한하는 수출입 유독화

학품 목록｣

∙ 비소, 납플루오라이드, 시안화나트륨 등 유독화학품과 

갈륨비소, CMR(문신용 염료), 납화합물을 주성분으로 

한 제폭제, 청산가리 혼합물 추가 총 156개

2009.07.03
수입금지 

및 제한 

2009년 제36호 ｢수입 폐

기물 목록 조정에 관한 공

고｣

∙ 수입금지: 공업 잔재, 아스팔트 ‧철 제련 폐기물, 금속

화합물 폐기물, 폐유, 폐약물, 금속화합물 폐기물 등 

총 12개 분야 84개 품목

∙ 원료로 사용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제한 품목: 망간 

재련 폐기물, 가죽 조각, 티타늄 파티클보드, 폐차 폐기

물 등 10개 분야 51개 품목

2010.01.01
수출 및 수

입금지

*2009년 제76호 ｢엄격히 

제한하는 수출입 유독화

학품 목록｣(2010년)

∙ Tributyltin oxide, Tributyltin fluoride,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benzoate, Tributyltin linoleate 

등 화공약품 추가 총 154개

2011.01.01
수출 및 수

입금지

*2010년 제101호｢엄격히 

제한하는 수출입 유독화

학품 목록｣(2011년)

∙ NonylPheno, 4-Nonyl phenol, NPEO(유독성 물질)가 

함유된 계면활성제 등 추가 총 158개

2012.01.01
수출 및 수

입 금지

*2011년 제91호｢엄격히 

제한하는 수출입 유독화

학품 목록｣(2012년)

∙ 총 156개 

주: *친 부분은 해관총서 및 환경보호부 발표.

자료: 상무부(http://www.mofcom.gov.cn/article/b/), 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환경보호부(http:// 

www.zhb.gov.cn).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검색일: 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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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국제무역 이론인 헥셔-올린-사뮤엘슨 원리(Hecksher-Ohlin-Samuelson)

에 따르면,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 강하게 규제되는 

부문의 순수출이 약하게 규제되는 부문의 순수출에 비하여 감소하게 된

다. 즉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풍부하게 소유한 생산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염을 

생산요소로서 취급함으로써 환경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를 가정해 보자. 

환경규제가 적용되거나 혹은 더 엄격해지면 환경이란 생산요소의 이용은 

줄어들고, 환경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감소할 것

이다. 즉 엄격한 환경규제는 한 나라의 비교우위를 감소시켜 결국 오염 

집약적 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다.51)

많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이 이론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James Tobey 

(1990)는 23개국의 5개 오염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 변

수들이 순수출에 대해 미치는 영향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규제 변수들이 순수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가

설을 기각할 수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Joseph Kalt(1988)는 1967~77년 동안의 78개 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

제로 인한 환경비용의 수준과 산업을 전체, 제조업, 화학제품을 제외한 제

조업의 세 가지 분류에 의해서 순수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규제 강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78개 산업분야에서

51) 길병학(2013), pp.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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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대상을 제조업으로 국한하였을 경우에

는 환경규제와 순수출의 관계가 음(－)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선행문헌들은 다음과 같다.52)

Jug and Mirza(2005)에 따르면, 중력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미국 자료

들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

석한 선행문헌들에 의하면, 상대적인 환경규제의 탄력성은 수입에 부정적

(nega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유럽과 같은 신흥국들

에 대해서 환경규제 정도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53)

표 3-2.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저자 모델 국가들, 기간 산업 주요 발견 사실들

Van Berrs, Van 

Den bergh 

(1997)

중력, Cross-section, 

OLS

21 OECD

1975;1992

전체, 오염산업, 

footloose(무제약산업)

∙ 환경규제가 수입과 수출에 부

정적 영향

Harris, Konya, 

Matyas(2002)

중력, Cross-section, 

패널 등

24 OECE 

국가들

1990~96

전체, 오염산업, 

footloose(무제약산업)

∙CS, Panel 모델만 환경규제가 

부정적 영향

∙ FE는 유의하지 않음.

Grether, Del 

Melo(2003)
중력, 패널, RCA

52개 국가들

1981~98

오염산업

청정산업

∙ 오염산업은 유의하지 않음.

∙ 무제약산업은 유의함.

Ederington, 

Levinson, 

Minier(2005)

패널, FE 등 여러 모형
53개 국가들

1978~92

전체

오염

무제약산업

∙ 전체 무역은 유의하지 않음.

∙미국과 신흥국은 유의함.

∙ 무제약산업은 유의함.

∙ 고비용산업은 유의하지 않음.

Ederington, 

Minie r(2003)
패널, 산업과 시간(FE)

미국 산업들

1978~92
SIC 4자릿수 유의한 것으로 증명(0.89, 5.8)

Levinson, 

Taylor(2004)

패널, 산업과 

시간(FE), 모델

여러 국가들

1974~86
US 133 SIC 4자릿수

유의한 것으로 증명

(0.02~0.20, 0.26~0.67)

자료: Jug and Mirza(2005), pp. 1593-1595에서 저자 저 재정리.

52) Jug and Mirza(2005). pp. 1593-1595에서 재정리.

53) Ibid., p.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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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자유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도 있

다. Copeland and Taylor(1994)는 2국가 모형으로 자유무역의 환경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 즉 자유무역은 공해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을 저소

득 국가로 이전시키며, 소득이 높은 국가는 청정재화에 특화한다고 하였

다. 즉 공해유발 생산은 저소득 국가에 집중하게 되므로 자유무역화는 환

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54)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정의할 때, 환경정책이 무역정책의 

대체재(subsitutite)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논문이 있다. 무

역협정이 무역장벽을 감소시킬 것이며, 정부는 환경정책의 강도를 약하게 

하여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하게 돕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무역은 환경정책을 느슨하게 하여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55) 이러한 논쟁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보호한다

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대로 무역정책이 환경정책의 대체재(subsitutite)로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논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로 무역이 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규제는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두 번째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

가에서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열대 목재 수입을 금지하거나, 

54) 김기흥(2003), p. 90.

55) Copoland and Taylor(1994),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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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를 보호하고 위해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참치 수입을 금지하는 것

이다. 즉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미국

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1972)에 따라 돌고래 보호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참치어선이 포획한 참치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정책56)을 펼쳤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윤창인(1999)은 각국이 추구하는 환경목표에 따

른 여러 가지 환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요건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경목표를 

국내적 환경문제, 월경성 환경문제, 지구적 환경문제라는 세 가지 범위로 

나누기도 하였다. 국내적 환경문제란 국내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

로 국내의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 국내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 조

치를 말한다. 월경성 환경문제란 특정 국가가 유발시키는 오염물질의 국

경간 이동에 의한 피해등을 가리키며, 대기오염의 국경간 이동, 공유하천

의 수질오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구적 환경문제란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과 같은 지구 공공재와 관련된 환경문

제를 말하고 있다.57)

56) 참치떼 위를 헤엄쳐 다니는 습성을 지닌 돌고래가 유자망을 쳐서 조업을 하는 참치잡이 

어선들에 의해서 많이 죽게 됨에 따라, 미국은 1972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거나 살상한 어류나 그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

로부터 90일 후에는 중개국가가 금수대상 국가로부터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개국가로부터의 수입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1990년 8월 28일 

MMPA에 의거하여 동부적도 태평양에서 유자망을 사용하여 획득한 멕시코산 참치와 

그 가공제품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고, 멕시코는 11월 5일 미국을 GATT 위

반으로 제소하였다. GATT 패널은 1991년 8월 16일 미국의 조치가 GATT 제11조 제1항 

위반이라는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제출했으나, 북미자유무역헙정(NAFTA) 협상을 

의식한 멕시코의 배려로 채택되지 않았다.

57) 윤창인(1999), pp. 7~8.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75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국제적 합

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다자간 환경협약(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상 규정된 국제환경 목적 달성을 위한 국제적

으로 합의된 무역규정의 채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국이 자국의 역내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무역조치를 발동할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방적 무역조치가 자국 내 

환경보호를 넘어서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색채를 나타내거나 타국의 

정책관할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국제무역규범

과 충동할 가능성이 크다.58)

다. 환경정책과 양자 ‧다자 무역규범

지역이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우루과이라운드(UR)나 도

화개발 어젠다(DDA)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두 가지 규범간에 상호 충돌할 가능

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환경규범과 무역규범의 충돌은 다음과 같다. 환경규범은 

① 오염자부담 원칙, ② 사전예방 원칙, ③ 전 과정 접근법의 기본원칙들

이 있다. 이에 반해 무역규범은 ① 최혜국대우 원칙, ② 내국민대우 원칙, 

③ 수량규제 동종상품 차별금지 원칙이 있다. 예를 들면, 환경규범의 차

별화된 책임을 요구하는 오염자부담 원칙과 무역규범의 회원국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환경규

58) 위의 책,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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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사전예방 원칙 차원에서의 수입금지 조치가 무역규범의 수입품 차

별금지를 내세우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 환경규

범의 제조공정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전 과정 접근법이 무역규범의 제조

공정을 불문으로 하는 수량규제 동종상품 차별금지 원칙과 충돌한 가능

성도 있는 것이다.59)

Sherzod 외(2012)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제도인 WTO 규

범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 규범

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내적 접근과 국제적 접근을 통해 모

색하였다.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의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문제를 분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시장개방 정책은 GATT상의 최혜국대우(제Ⅰ조), 국경세조정(제

Ⅱ조), 내국민대우(제Ⅲ조)와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산업지원 정

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피소된 사례는 없지만,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상쇄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기술규제 정책과 관련해

서는 TBT 위원회에서 제기된 4건을 바탕으로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

소화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60)

이러한 환경과 무역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995년 1월 

1일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61)

59) 위의 책, p. 10.

60) Sherzod Shadikhodajaev, 서정민, 김민성, 이재형(2012), 국문요약(페이지 미명시)에서 

저자 재정리.

61) 윤창인(199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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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본 연구에서는 Ederington와 Minier(2003)의 모형을 바탕으로 중국의 

산업별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려고 한다. 이 보고

서에서 사용된 모델은 Grossman과 Krueger(1995)의 추정식을 응용한 것

이다. 본 절에서는 이 모델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62)

  


⋅⋅
 

이 식에서 은 중국의 산업별 순수출량(net exports), 는 산업별 환경

규제 정도,  은 산업별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의 산업별 요인을 나타낸

다. 산업별 환경규제 변수로 Jug and Mirza(2005)의 연구에서는 Eurostat

와 OECD에서 얻은 산업별 환경보호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사용하였

다.63) Ederington와 Minier(2003)의 연구에서는 오염완화 비용(pollution 

abatement costs)을 사용하였다.64) 그러나 중국 환경규제 변수로 환경보

호 비용을 찾을 수가 없어, 산업별 환경오염 집약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

려고 한다. 즉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에 따라서 환경오염 집약도가 감소하

62) Ederington and Minier(2003), “Is environmental policy a secondary trade barrier? An 

empirical analysis,” p. 143.

63) Jug and Mirza(2005),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Gravity Equations: Evidence 

from Europe,” p. 1601.

64) Ederington and Minier(2003), “Is environmental policy a secondary trade barrier? An 

empirical analysis,”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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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가정하에서, 오염감소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겠다. Dean 

and Lovely(2008)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국 산업별 COD, SO2, 

Smoke, Dust 집약도를 계산하여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환경

오염 집약도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에 따라 Dean and 

Lovely(2008)의 연구와 유사하게 산업별 SO2, Smoke, Dust 집약도를 대

리변수로 사용하겠다. 

나. 데이터

산업별 SO2, Smoke, Dust 집약도는 �중국환경통계연감(中国环境统计

年鉴)�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Dean and Lovely(2008)의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우선 산업별 SO2, Smoke, Dust 배출량을 찾아서 산업별 공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용지출비용(Annual Expenditure of Industrial Waste 

Gas Treatment Facilities)65)으로 나누었다. 산업별 오염 집약도의 단위는 

1,000위안당 톤으로 계산되었고, 산업별 수출량은 CEIC에 있는 수출교환

가치(Industrial Sales Value: Delivery Value for Export)를 사용하였다. 

산업별 인적자본으로는 산업별 평균 종업원 수를, 산업별 물적자본으로는 

총자산(Total Asset)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

간을 선정하였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별 오염도는 꾸준

하게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 오염도는 [표 3-3]에서 살펴 볼 수 있다.66)

65) 工业废气治理设施本年运行费用(万元), Annual Expenditure of Industrial Waste Gas 

Treatment Facilities(10,000 yuan), 당해연도 기준.

66) 단, Smoke는 2011년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2010년 자료까지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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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산업별 대기오염도(2004~11년)

(단위: 천 위안당 톤)

자료: 저자 작성.

표 3-3. 산업별 오염집약도

(단위: 천 위안당 톤)

산업 분류
2004 2010

SMOKE SO2 DUST SMOKE SO2 DUST

농산물 식품 가공업 14.53 10.41 1.12 1.50 2.13 0.06 

식료품 제조업 5.61 9.15 0.29 2.13 4.22 0.03 

음료 제조업 9.89 11.65 0.26 2.33 3.63 0.02 

담배 제조업 1.07 2.20 0.25 0.30 0.77 0.06 

섬유제품 제조업 1.85 4.69 0.18 0.29 0.60 0.00 

의류, 신발, 모자 제조업 3.41 6.93 0.53 1.63 2.32 0.04 

가죽, 모피, 페더 관련 제품 제조업 3.70 4.81 0.06 1.48 2.46 0.01 

목재, 대나무, 등나무, 야자 가공 및 밀짚제품 제조업 11.43 9.48 4.71 3.01 2.28 1.74 

가구 제조업 0.73 1.03 0.04 0.38 0.50 0.28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66 7.98 0.29 1.38 3.58 0.04 

문화, 교육, 스포츠 관련 제품 제조업 1.92 3.39 3.21 0.69 0.95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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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산업 분류
2004 2010

SMOKE SO2 DUST SMOKE SO2 DUST

석유, 코킹(Coking) 및 핵연료 가공업 5.42 7.87 1.77 0.46 1.27 0.3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87 5.84 0.97 0.83 1.99 0.27 

의약품 제조업 3.78 7.62 0.08 1.08 1.96 0.02 

화학섬유 제조업 0.27 0.83 0.02 0.55 2.12 0.01 

고무 제조업 3.24 7.54 0.06 0.73 1.72 0.03 

플라스틱 제조업 1.04 2.57 0.93 0.60 1.64 0.01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3.51 4.62 15.26 1.06 1.67 2.30 

철금속 제련업 0.70 1.48 1.58 0.27 0.85 0.45 

비철금속 제련업 1.11 3.89 1.05 0.26 1.42 0.18 

금속제품 제조업 1.39 2.57 0.70 0.62 1.14 0.23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1.28 2.09 0.86 0.95 1.26 0.87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61 5.13 0.77 0.67 2.25 1.02 

운송장비 제조업 3.73 3.55 3.37 0.48 0.60 0.57 

전기기계 및 장비 제조업 0.60 1.00 0.40 0.35 0.73 0.05 

통신장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장비 제조업 1.28 1.39 0.35 0.02 0.04 0.00 

측정 장비, 문화 및 사무 기계 제조업 0.30 1.33 0.05 0.07 0.20 0.05 

아트워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2.78 4.77 3.18 1.66 4.76 0.13 

쓰레기 재활용 및 처리업 2.53 4.05 1.01 0.26 0.78 0.99 

전기, 화력 생산 및 공급업 8.85 25.26 0.20 0.46 2.10 0.00 

자료: 각 연도별 �중국환경통계연감(中国环境统计年鉴)�을 토대로 저자 작성.

4. 실증분석 결과

자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 환경오염 기준인 SO2, Smoke, Dust 집약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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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 다르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GMM 모형을 사용하여 

세 가지 기준을 하나의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가. SO2

먼저 환경오염의 기준으로 설명변수에 SO2 집약도를 사용하였다. [표 

3-4]의 (1)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Pooled OLS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물적

자본(lnK)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의 음(－)의 값으로 물

적자본이 수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lnL)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의 양(＋)의 값으로 인적자

본이 수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오염 

집약도인 SO2의 추정계수는 역시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의 음(－)의 

값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Pooled OLS 식의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모형의 고정효과(fixed effect) 결과인 (2)

식을 살펴보자. (1)식과는 반대로 물적자본(lnK)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

로 1% 유의수준의 양(＋)의 값으로 나타나면서 물적자본이 수출량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Difference GMM 분석방법의 결과인 

(3)식을 살펴보자.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System 

GMM 분석방법의 결과인 (4)식을 살펴보자. 역시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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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SO2 변수를 이용한 모형분석 결과

구분 (1) Pooled OLS (2) FE (3) dif GMM (4) SYS GMM

lnk
-0.429*** 

(-6.03)

0.622***

(8.12) 

0.0692

(0.28)

-0.391

(-0.40)

lnl 
1.748***

(21.23)

0.104 

(1.51)

0.356

(0.67)

-0.962

(-0.30)

SO2

-0.120***

(-6.49)

0.0188

(1.27) 

-0.0393

(-1.58)

-0.193

(-1.73)

상수항
-5.389***

(-12.79)

-0.427

(-0.70)
-

14.66

(0.78)

R
2

0.78 0.59 - -

관측 수 210 210 180 210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함.

2) (***),(**),(*)은 각기 0.1%,1%,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나. Smoke

두 번째로 환경오염의 기준으로 Smoke 집약도를 사용해 보았다. [표 

3-5]의 (1)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Pooled OLS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적인 결과는 앞의 [표 3-4]와 유사하다. 물적자본(lnK), 인적자본(lnL), 

Smoke가 모두 1% 유의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정계수의 부호는 각각 음(－), 양(＋), 음(－)으로 나타났다. 패널 모형

의 고정효과(fixed effect) 결과인 (2)식을 살펴보자. 물적자본(lnK)의 추

정계수가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의 양(＋)의 값으로 수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Difference GMM 분석방법의 결과인 (3)식에서

는 Smoke의 추정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ystem GMM 분석방법의 결과인 (4)식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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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Pooled OLS (2)FE (3) dif GMM (4) SYS GMM

lnk
-0.501***

(-6.72)

0.562***

(7.74)

0.145

(0.59)

-1.013**

(-2.64)

lnl 
1.818***

(21.31)

0.122

(1.53)

0.375 

(0.68)

2.273***

(3.49)

Smoke
-0.149***

(-5.07)

0.00512

(0.26) 

-0.0538**

(-2.58)

-0.184**

(-3.22)

상수항
-5.547***

(-12.78)

-0.125

(-0.21)
-

-5.552

(-1.39)

R
2

0.76 0.57 - -

관측 수 210 210 180 210 

보자. Pooled OLS 모형의 (1)식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물적자본

(lnK), 인적자본(lnL), Smoke가 모두 1% 유의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정계수의 부호는 각각 음(－), 양(＋), 음(－)으

로 나타났다. Smoke 집약도의 경우에는 세 가지 모형에서 일괄적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며 모두 무역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 3-5. Smoke 변수를 이용한 모형분석 결과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함.

2) (***),(**),(*)은 각기 0.1%,1%,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다. Dust

세 번째로 환경오염의 기준으로 Dust 집약도를 사용해 보았다. [표 

3-6]의 Pooled OLS 모형인 (1)식의 결과를 살펴보자. Dust 집약도 역시 

물적자본(lnK), 인적자본(lnL), SMOKE가 각각 음(－), 양(＋), 음(－)으

로 분석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모형의 고정

효과(fixed effect) 모형의 (2)식의 결과와 Difference GMM 분석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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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물적자본(lnK)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의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계수들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ystem GMM 분석방법의 결과인 

(4)식을 살펴보자. 인적자본(lnL)의 추정계수만이 양(＋)의 영향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Dust 변수를 이용한 모형분석 결과

구분 (1) Pooled OLS (2)FE (3) dif GMM (4) SYS GMM

lnk
-0.485*** 

(-6.24)

0.544***

(6.96)

0.715*

(2.44)

-0.412

(-1.46)

lnl 
1.827***

(20.46)

0.124

(1.49)

-0.464

(-0.83)

1.595**

(3.21)

Dust
-0.0910**

(-3.08)

-0.00451

(-0.89)

-0.0143 

(-1.06)

-0.0576

(-1.42)

상수항
-5.896***

(-13.32)

-0.0146

(-0.03)
-

-4.687

(-1.86)

R
2

0.74 0.57 - -

관측 수 210 210 180 210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함.

2) (***),(**),(*)은 각기 0.1%,1%,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마지막으로 설명변수에 SO2, Smoke, Dust 집약도를 모두 추가하였다. 

[표 3-7]의 Pooled OLS 모형인 (1)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물적자본(lnK)

과 인적자본(lnL)의 추정계수가 각각 음(－)과 양(＋)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무역량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오염 집약도인 SO2와 

Dust의 추정계수는 역시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의 음(－)의 값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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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패널 모형의 고정효과(fixed effect) 결과인 (2)식을 살펴보자. 

(1)식과는 반대로 물적자본(lnK)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

의 양(＋)의 값으로 나타나면서 물적자본이 수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오염 집약도인 Smoke는 음(－)의 부호를 나

타냈으며, SO2는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Difference GMM 분석방법

의 결과인 (3)식을 살펴보자. 물적자본(lnK)의 추정계수만이 양(＋)의 부

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ystem GMM 분석방법의 결과인 (4)식을 살펴보자. 내생성을 고려한 

System GMM방식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물적자본은 음

(－)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물적자본이 수

출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많은 물적자본이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추정된다. 또는 물적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산업들은 수출 주도적인 

산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인적자본은 양(＋)의 값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적자본이 수출량에 긍정

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생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

로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 결과, 중국의 수출산업은 여전히 

노동투입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염 집약도인 SO2, 

Smoke, Dust 집약도를 살펴보자. Smoke 집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SO2와 Dust 집약도는 음(－)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오염 배출이 감소할수록 수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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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Smoke, SO2, Dust 변수를 이용한 모형분석 결과

구분 (1) Pooled OLS (2) FE (3) dif GMM (4) SYS GMM

lnk
-0.458***

(-6.17)

0.591***

(8.31)

0.549*

(2.40)

-0.728*

(-2.21)

lnl 
1.778***

(21.20)

0.0994

(1.50)

 -0.369

(-0.70) 

1.963***

(4.27) 

Smoke
0.0272

(0.55)

-0.0410*

(-2.27) 

-0.0687 

(-1.68)

-0.0128

(-0.23) 

SO2

-0.131***

(-4.09) 

0.0395*

(2.31)

0.0245

(0.65)

-0.109** 

(-3.12)

Dust
-0.0818**

(-2.98)

-0.00382

(-0.84) 

-0.0133

(-1.44)

-0.0949** 

(-2.65)

상수항
-5.356***

(-12.91)

-0.184

(-0.35) 
-

-4.967*

(-2.02)

R
2

0.78 0.60 - -

관측 수 210 210 180 210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함.

2) (***),(**),(*)은 각기 0.1%,1%,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정리하고, 산업별 통계를 이용해

서 무역정책이나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요소인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많이 나온 (1) OLS와 (4) System GMM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겠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인적자본은 양

(＋)의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물적자본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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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국의 수출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이며, 많은 인적자본을 투입하여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중국의 수출산업에 투입

된 물적자본은 오히려 수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는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 요소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완화정책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SO2, Smoke, Dust 집약도를 각각 설명변수로 회귀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OLS 모형

의 경우에는 SO2, Smoke, Dust 집약도의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나타

내었다. FE 모형이나 Difference GMM의 모형에서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System GMM의 모형에서는 OLS 모

형과 유사하게 Smoke 집약도만 음(－)의 값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세 가지 오염집약도를 모두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에서도 환경오염 

배출이 감소할수록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시사점

제3장의 분석 결과로 도출해 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과거 중국은 환경정책이 

무역정책의 대체재(substitute)로 사용되었다. WTO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의 증가가 무역장벽을 감소시키면서 환경정책을 느슨하게 하여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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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각해 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으로 녹

색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무역정책을 환경정책의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유무역이 국내의 환경오염을 유발시켰기 때문

에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향후 이러

한 환경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일방적으로 발동될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제4장에

서는 이러한 환경산업의 보조금 정책들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둘째, 중국의 환경완화가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계

량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라, 중국은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배출 감소에 노

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무역량에는 

일시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파악된 중국의 산업을 환경

규제 정책과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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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및 WTO 

분쟁 사례를 자세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EU의 상계관

세 조치를 통한 대중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사례를 중점 분석한다. 이들 

사례에서 표출된 중국의 조치가능 보조금의 유형과 형태를 정리하고, 사

례별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배

경과 함께,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문제가 담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도 검토한다.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협정)’이 

채택되었다. SCM 협정은 보조금의 정의와 규제대상 보조금의 유형 및 

규범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WTO 각 회원국들은 불

공정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계관세 조치를 활용하는 한편, 

WTO 규범에 따라 보조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장

에서 논의할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와 분쟁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는 WTO SCM 협정상 보조금의 정의와 규제대상 보조금의 유형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SCM 협정 제1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무상지원 및 대출 등의 직접이전,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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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로 인한 혜택이 수혜자에게 돌아가며, 공여당국 관할 지역 내 특

정기업이나 산업군에게 주어지는 특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WTO 

SCM 협정에 의거, 규제대상 보조금은 [표 4-1]에 정리한 바와 같이 금지

보조금과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대별할 수 있다. 

표 4-1. 규제대상 보조금 유형 

규제대상 보조금 유형 주요 내용

금지보조금

(SCM 협정 제3조)

∙ 수출보조금: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수입대체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회원국은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면 안 됨.

조치가능 보조금

(SCM 협정 제5조)

∙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양허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보조금을 의미함.

∙회원국은 이와 같은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위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됨.

자료: WTO SCM 협정문(http://wto.org/english/docs.e/legal_e/24-scm.pdf. (accessed August 13, 2013)

WTO 회원국 정부는 여타 회원국이 지급한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SCM 협정 제4조와 제10조 규정에 의거 

WTO 분쟁해결 절차에 의한 제소와 자국 상계관세 조치로 이를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녹색산업 육성 정책이나 지원 조치가 

SCM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보조금 혹은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

류될 경우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67) 

중국의 녹색산업 지원 보조금을 규제한 최초의 사례는 2010년 10월 미

67) 여기서 제시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분쟁 사례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장 2절과 

3절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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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을 WTO에 제소한 데서 발생하였다. 그 이

전까지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을 규제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WTO 제소는 현재까지도 풍력장비 사례 단 한 차례에 그치고 있다. 이 

사례는 중국의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조치를 처음으로 WTO 규제대

상 보조금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가 단 한 차례에 그치고 있

는 반면, 개별 국가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과 EU에 

의해 취해졌다. 미국과 EU는 각각 관세법 제7편, EU이사회 규칙이 규정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상계관세 

부과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체로 조사 개시, 국내산업 피해 여부, 

상계관세 예비 판정(잠정 판정), 최종 판정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EU

의 상계관세 조치가 유럽집행위원회(EC) 단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최종 부과 확정은 이사회가 결정), 미국은 상무부가 보조금 존재 

여부와 상계관세 부과를 판정하고,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산업피

해 여부를 판정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미국과 EU가 중국 녹색산업 보

조금을 규제한 상계관세 조치는 각각 2건씩 총 4건으로 모두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 집중되었다.

미국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부

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중국에 대해 집중적

인 상계관세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중 미국의 대중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2011년 11월 태양전지를 대상으로 처음 이루어졌

으며, 2012년 1월에는 풍력타워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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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항에 대해 미국은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 EU는 중국산 태

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 태양광 유리에 대해 2012년 11월, 2013년 3월 

각각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중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

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태양광 유리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1) 태양전지

가) 배경 및 경과

미국의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미국 최대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Solar World Industries America가 20011년 10월 19일 중국

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CSPV) 및 패널(panel)에 대한 반덤핑‧상계관

세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Solar World Industries America는 

Solar World AG라는 독일 태양전지 기업의 미국계 자회사로, 중국산 태

양전지 상계관세 조사 요청에는 6개 미국 태양전지 생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68) 

Solar World Industries America는 중국의 태양전지 산업이 정부로부

터 대규모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데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구가하

68) International Trade Daily(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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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대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자국 태양광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국산 태

양전지 및 패널의 대미 수출이 300%나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태양전지 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69)

중국산 태양전지 상계관세 조사 요청에서 Solar World Industries America 

측이 지적한 중국의 주요 불공정 보조금의 종류와 형태는 ① 환율조작에 

의한 위안화 저평가, ② 적정가격 미만으로 투입요소 제공, ③ 조세우대 

프로그램, ④ 우대 대출, ⑤ 수출 지원 등이다.70) Solar World Industries 

America 측은 이와 같은 불공정 보조금이 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에 의해 태양전지를 비롯한 태양광 산업에 제공되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보았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환

율조작에 의한 위안화 저평가를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

사대상으로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는 2011년 11월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표하고, Wuxi Suntech 사와 Trina Sola 사를 중국 

정부와 함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71) 그러나 미 상무부는 이들을 상

대로 관련 조사를 벌이면서 당초 Solar World Industries America 측이 

지적한 환율조작에 의한 저평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국산 태양

69) Solar World Industries America는 중국산 태양전지의 대미 수출 급증으로 7개의 미국 

태양전지 공장이 폐업 또는 생산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약 1,600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400%의 성장세를 보이며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던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Inside US-China Trade(2011b); 

International Trade Daily(2011b).

70) 박월라 외(2011), p. 169.

71) Import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2a), p. 1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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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의 관련 통상법 절차에 따라 진

행되었으며, USITC의 산업피해 판정과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

을 거쳐 결국 2012년 12월 상계관세 부과가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러

한 결과 Wuxi Suntech 사와 Trina Sola 사에 각각 14.78%, 15.97%의 

세율로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72)

표 4-2. 미국의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경과

일 시 주요 내용

2011. 10. 19 ∙ Solar World Industries America, 중국산 태양전지(CSPV)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요청

2011. 11. 9 ∙ 미 상무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개시 공표

2011. 12. 2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산업피해 긍정 예비 판정;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의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2012.  3. 26 ∙ 미 상무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 판정

2012. 10. 17 ∙ 미 상무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판정

2012. 11. 7 ∙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산업피해 긍정 최종 판정

2012. 12. 7 ∙ 미 상무부 장관, 상계관세 부과 발동 명령

자료: Import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Website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ccessed 

September 1, 2013)

나)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의 형태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에서 미 상무부는 중국 정

부의 31개 태양광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 상무부는 

이 가운데 ‘Golden Sun 프로그램’, 특혜성 정책 대출, 각종 세제 우대 프로

그램, 무상 지원을 비롯하여 10개의 프로그램을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으로 판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보조금 형태와 세부 내용은 [표 4-3]과 같다. 

72) Import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2c), p. 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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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형태

보조금 형태 세부 내용

Golden Sun 프로그램

∙Golden Sun 프로그램은 중국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공동으

로 국내 태양광산업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7월 설립

∙ 미 상무부는 조사대상 기업 중 Wuxi Suntech 사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나, Trina Sola 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쑤 성 개혁발전위원회로

부터 무상지원을 받았다고 결정함.

∙ 이는 특정성을 갖춘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바,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함.

특혜성 정책 대출

(Preferential Policy Lending)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법’,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통해 재생에너

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전지 생산업체에 특혜성 정책 대출을 제공함.

∙ 이는 주로 중국의 국유상업의 대출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미 상무부는 이를 

재정적 기여의 형태로 파악하고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

적정가격 미만으로 

폴리실리콘과 토지 제공

∙중국 정부는 태양전지 생산업체에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적정가격 미만의 

저가로 제공

∙ 또한 토지사용권을 무상 혹은 할인가격으로 제공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

∙최소 10년 이상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생산적인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이윤을 

창출한 첫 2년간은 소득세 면제, 이후 3년간은 소득세의 절반 면제(Two Free, 

Three Half)

첨단기술 및 신기술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프로그램

∙ 신기업소득세법(2008년 1월부터 발효)에 따르면, 모든 기업에 기본적으로 

25%의 세율이 적용되나, 고기술 및 신기술 기업에 대해 15%의 세율 적용

∙미 상무부는 이와 같이 중국 정부에 의해 취해진 세율 인하를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정

수입관세 및 증치세(VAT) 면제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의 선진기술 ‧설비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조정과 

기술발전 촉진을 위해 '수입설비 조세정책에 관한 국무원 통지 발표(1997년 

발표)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국가중점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과 특정 

국내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해 증치세 및 수입관세 면제혜택이 주어짐.

∙ 미 상무부는 Wuxi Suntech, Trina Sola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이라고 결정

중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증치세 환급

∙ ‘외자기업 중국산 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관리 시범시행 방법(1999년 발효)’

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산 설비를 구매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증치세를 

환급해 줌. 

지방정부의 ‘유명 브랜드’, 

‘중국 세계 톱 브랜드’ 프로그램

∙ Wuxi Suntech는 ‘유명 브랜드’, ‘중국 세계 톱 브랜드’의 두 프로그램을 통해 

Wuxi 시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음.

∙이와 같은 무상지원은 기업의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하

며, 미 상무부는 이를 재정적 기여로 판단하고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결정 

각종 무상지원

∙미 상무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된 각종 무상지원(태양광 연구 ‧개발

지원,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기업 지원 기금 등)을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

자료: Import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2012a, pp. 

17449-1745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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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태양전지 사례의 의의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미‧중 양국간 무역구

제 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 가운데 녹색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표 4-4]에 확인할 수 있듯이 2007~12년까지 미국이 

대중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한 대상 품목은 총 24건이다. 이 중 앞서 설명

한 대로 태양전지에 상계관세 부과가 정식 확정된 2012년 12월 이전까

지, 대상품목은 비(卑)금속(base metal: 철강 및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제

지 및 섬유, 기계류, 화학, 목재 등 대부분 전통 제조업 분야에만 한정되

어 있었다. 

표 4-4. 미국의 품목별 대중 상계관세 부과(2007~12년 기준)

구분 비금속 기계류 화학
고무

(타이어)

제지 ‧

섬유

목재 ‧

벽돌

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합계

건수 11 3 3 1 4 2 1 24

자료: Import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Website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ccessed 

September 1, 2013)

그러나 미 상무부의 대중 태양전지 상계관세 조치에 이어 중국산 풍력

타워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면서 재생에너지 품목으로까지 무역

구제 조치가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또한 미국의 대중 태양전지 상계관세 

조치 사례는 EU‧중국 간 태양광 분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바, 녹색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양자간 국제 통상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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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력타워

가) 배경 및 경과

미 상무부의 대중국 산업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태양전지에 

이어 풍력타워(Utility Scale Wind Tower)에서도 연속으로 발생하였다. 

미 상무부는 태양전지에 대한 대중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인 2012년 1월 18일 중국산 풍력타워에 대해서도 상계관세 조사에 착

수하였다.73) 이는 주요 미국 풍력타워 생산업체로 구성된 풍력타워무역

연합(WTTC)의 중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요청에 따라 이루

어졌다.74) WTTC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에 힘입어 중국산 풍력

타워의 대미 수출이 2010년 1억 360만 달러에서 2011년 2억 2,200만 달러

로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미국 풍력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 상무부는 CS Wind China Co., Ltd(CSWC) 및 계열사(이하 

CS Wind), Titan Wind (Suzhou) Energy Co., Ltd 및 계열사(이하 Titan 

Wind)를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과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벌였다.75) 이후 USITC는 만장일치로 중국산 풍력타워 수입

으로 인한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미 상무부는 상계관세 부

과 예비판정을 거쳐 최종판정을 발표하였다.76) 이어 USITC가 산업피해 

73) 이 사례에서 조사대상 품목인 풍력타워는 나셀(Nacelle), 회전날개 등으로 구성된 풍력

발전장치(풍력터빈)를 지상으로부터 받쳐주는 철제 구조물을 뜻한다. Internationa Trade 

Daily(2012a).

74) WTTC는 Broadwind Towers, Inc., DMI Industries, Katana Summit LLC, Trinity 

Structural Towers, Inc.의 4개 풍력타워 생산업체로 구성된다. Internationa Trade Daily 

(2012a).

75) Import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2b), p. 33423.

76) USITC의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은 2012년 2월 10일에 내려졌으며, 미 상무부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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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최종판정을 내림에 따라 CS Wind와 Titan Wind에 각각 21.86%, 

34.81%의 상계관세율 부과가 확정되었다(2013년 1월 18일).77)

나)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의 형태와 특징

미 상무부는 대중 풍력타워 상계관세 조치 사례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된 54개의 풍력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12개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와 세부 내용을 [표 4-5]에 제시하였다. 

표 4-5. 중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형태

보조금 형태 세부 내용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 

대출

∙ 중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11차 5개년 

계획’, ‘국무원 산업구조조정 촉진 잠정방법’, ‘산업구조 재조정 지도목록’ 

등을 통해 풍력타워 생산자에게 특혜성 정책대출 제공

∙미 상무부는 이를 특정성을 갖춘 재정적 기여로 판단하고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

로 결정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

∙ 최소 10년 이상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생산적인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이윤을 창출한 첫 2년간은 소득세 면제, 이후 3년간은 소득세의 절반 면제

(Two Free, Three Half)

특수 지역 소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 혜택

∙ (舊)기업소득세법 제7조에 의거 연안경제개발구,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에 설립된 생산적인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15~24%의 우대 법인소득

세율이 적용됨.

수입관세 및 증치세(VAT) 면제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의 선진기술 ‧설비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과 기술발전 촉진을 위해 ‘수입설비 조세정책에 관한 국무원 통지’를 발표

(1997년 발표)

관세 부과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은 각각 2012년 12월 26일, 2012년 6월 6일, 2012년 

12월 26일 이루어졌다.

77) International Trade Daily(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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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계속

보조금 형태 세부 내용

수입관세 및 증치세(VAT) 면제

∙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국가중점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업과 

특정 국내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해 증치세 및 수입관세 면제혜택이 주어짐.

∙미 상무부는 CSWC가 이러한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이

라고 결정

적정가격 미만으로 

생산요소 제공 

∙중국 정부가 풍력타워 생산소재인 열연강판(Hot-Rolled Steel) 을 국유기업을 

통해 풍력타워 생산업체에 적정가격 미만으로 공급

∙ 중국 정부는 적정가격 미만으로 풍력타워 생산업체에 전력 공급

∙ 미 상무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간주

토지 무상 제공

∙ CSWC는 리안윈강(Lianyungang) 경제기술개발구에 풍력타워 및 플랜지플

레이트(flange plate) 건설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약조건으로 리안윈강

(Lianyungang)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음.

∙ 미 상무부는 이를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로 판단

납세실적에 따른 무상지원
∙CSWC는 2010 회계연도에 우수납세자에 선정된 데 대한 보상으로 리안윈강

(Lianyungang)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로부터 무상지원을 제공받음.

타이창 시정부의 무상지원

∙ Titan Wind는 선전주식시장의 성공적인 상장, 2010~12년 기간 생산량 2배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타이창(Taicang) 시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음.

∙ 이는 모두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

과학기술발전 특별 기금 ∙ Titan Wind는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발전 특별기금의 혜택을 받음.

우수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무상지원

∙ Titan Wind의 계열사 중 하나인 Titan Baotou는 우수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으로 무상지원을 받음.

자료: Import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2b, pp 

33431-3343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 상무부가 대중 풍력타워 상계관세 

조치에서 결정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의 종류는 태양전지 조치 사례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태양전지 사례에서 상계조치 가능 보조

금으로 판정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 대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

한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Two Free, Three Half), 수입관세 및 증치세 면

제, 적정가격 미만으로 생산요소 제공, 각종 무상지원 등은 풍력타워 조치 

사례에서도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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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대중 풍력타워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이 태양전지 사례

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특수 지역 소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

한 소득세 우대 혜택’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프

로그램의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의 판정 여부를 두고 다음과 같이 미국과 

중국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다는 특징도 보였다.78) 

미 상무부는 이번 사례에서 중국 정부가 연안경제개발구, 경제특구, 경

제기술개발구 등 특정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에 15~24%의 경감

세율로 법인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상계조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결

정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신기업소득세법이 발효됨

에 따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2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

에 이는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 

상무부는 새로 시행된 신기업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르면, 신기업소득세법 

공포 이전 설립 허가된 외국인투자 기업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

우에는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이후 5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25% 수준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미 상무

부는 2006년 장쑤 성 리안윈강(Lianyungang)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된 

CSWC가 받은 세제 우대 혜택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

정하였다.

또한 풍력타워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에는 개별 기업의 특정 경영상태 

평가(납세실적, 주식시장 상장 및 생산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무상지원

도 이전과 달리 새로운 조치 가능 보조금 형태로 등장하였다.

78) Import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2b), p. 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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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1)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

가) 배경 및 경과

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태양전지, 웨이퍼)에 대한 상

계관세 조사는 2012년 9월 26일 EU ProSun(EU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

품 생산업체 연합)의 조사 신청에서 비롯되었다.79) EU ProSun은 중국 정

부가 자국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중국 

국내소비의 20배, 세계 수요의 2배에 달하는 공급과잉을 초래하였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태양광 패널 생산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EU 태양광 패널 시장의 80%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로 인해 EU 태양광 제조업체가 파산 위협에 직면해 있는

바, 2012년 한 해에만 약 20여 개의 업체가 파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계

관세 조사 신청 배경을 밝혔다.80)

이와 같이 EU ProSun의 조사 요청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12년 11월 8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에 관한 상계관세 조

사를 개시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는 USITC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산

업피해 긍정 최종판정(2012년 11월 7일) 직후에 나온 것으로, 중국 태양

광 산업 보조금에 대한 국제 통상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조치는 EU가 중국에 취한 무역구제 조치 중 녹색산업 분야에

79) EU ProSun은 25개의 유럽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 생산업체를 대표하여 본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EU 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EU 상계관세 절차 규정에 따르면, 상

계관세 조사 신청인이 공동체 산업을 대표하는 경우 동종 상품의 총 생산 25% 이상이 

되어야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European Commission(2012).

80) International Trade Daily(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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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첫 번째 조치에 해당한다. 

EU의 상계관세 절차 규정에 따르면, EC는 조사 개시 이후 9개월 이내

에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나, 2013년 8월 7일 중국산 태양

광 패널 및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잠정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채 조사를 계속하였다.81)82) 이후 EC는 2013년 12월 2일 중국의 태양

광 패널 및 주요 부품 수출업체에 3.5~11.5%의 세율로 상계관세를 부과

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83)84) 

나)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의 형태와 특징

EC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과 

중국 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에 특정성이 있는 재정적 혜택을 지

급하였으며, 이를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최종 판정하였다. EC가 

81) European Commission News Archive(2013).

82) 이처럼 EC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에 잠정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EU‧중국 간 가격협상 타결로 인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

다. EC는 상계관세 조치와 별도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에 대해 이미 평균 

47.7%의 세율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2013.6.5). 이후 중국의 강경한 

반발로 양측간 통상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양측은 가격협상을 통해 EU에 수입

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의 최소 가격을 와트당 0.56유로(연간 수입량 7GW 한도

내)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였다(2013.8.2). 이러한 가격협상에 합의한 중국 업체에 대해

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바, EU에 수출하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업체의 

약 75%(약 100개 업체)가 가격협상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83) EU‧중국 간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에 대한 가격협상 결과는 상계관세 부과에도 적

용된다. 이에 따라 이 가격협상에 합의한 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는 물

론 상계관세 부과도 면제된다. 즉 각주 9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에 수출하는 중국

의 태양광 패널 수출업체의 약 75%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가 면제되며, 가격협상에 

합의하지 않는 나머지 25%의 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만 3.5~11.5%의 세율로 상계관세 

부과가 최종 결정된 것임.

84)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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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보조금 유형은 태양광 패널 

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 직접세 감면 

프로그램, 간접세 및 수입관세 우대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유형별 세부 보조금 형태는 [표 4-6]에 정리하였다. 

표 4-6.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형태

보조금 유형 분류 세부 보조금 형태

태양광 패널 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

∙ 국유상업은행 및 정책은행을 통한 정책 대출

∙ 수출신용 지원 프로그램

∙녹색기술에 대한 수출보증 및 보험

무상지원 프로그램
∙ ‘유명 브랜드’ 및 ‘중국 세계 톱 브랜드’ 보조금

∙ Golden Sun 프로그램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 ∙ 적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과 토지사용권 제공

직접세 감면 프로그램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Two Free/Three Half)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금 공제

∙ 정부 지정 중점 프로젝트 기업(고 ‧ 신기술)에 대한 소득세 감축

간접세 및 수입관세 우대 프로그램
∙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제 및 관세 환급

∙ 중국산 설비구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증치세 환급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b, pp. 99-12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상계관세 조사 당초에 EC는 [표 4-6]에 제시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보다 훨씬 많은 형태의 보조금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종 판정 결

과 일부 보조금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에서 제외되었다.85) 이처럼 일부 

몇 개의 보조금이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은 각주 

92), 9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측간 가격협상의 타결로 인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5)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되지 않은 보조금 형태는 지방정부의 지원(광둥 성의 해

외투자 기금을 통한 지원 및 조세 혜택 프로그램), 태양전지 생산소재의 저가 지원, 특

정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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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4-3], [표 4-5], [표 4-6]을 자세히 살펴보면 EC와 미 상무부

가 판정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의 유형과 세부 형태는 대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특정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 무상지원,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 등이 양측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

형별 세부 보조금 형태도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EC의 경우 미 상무부와 

달리 각종 조세우대 프로그램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는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2) 태양광 유리

가) 경과

EU의 중국 녹색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태양광 패널에 이어 태

양광 유리로까지 이어졌다.86) EU ProSun Glass(유럽 태양광 유리 생산

업체를 대표)는 2013년 3월 14일 EC에 중국산 태양광 유리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EC는 중국의 태양광 유리 수출에 대한 보

조금 지급 가능성, EU 산업의 피해, 보조금이 지급된 태양광 유리의 수입

과 EU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 가능성 등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러한 판단의 근거에 의해 EC는 2013년 4월 27일 중국산 태양광 유리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공표하였다.87) EU의 관련 규정에 따라 EC는 

중국산 태양광 유리에 대해 13개월 동안 관련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

라 현재 EC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14년 5월 26일 상계관세 부과 

86) 태양광 유리(Solar Glass)는 주로 태양광 패널이나 각종 태양 에너지 관련 제품의 생산

에 사용되는 특수 유리를 뜻한다.

87) European Commission(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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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조사대상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

EU ProSun Glass가 충분한 추정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의 종류는 [표 4-7]에 정리하였다. 이에 따

르면 태양광 유리 상계관세에서 조사대상으로 지적된 조치 가능 보조금의 

유형과 세부 형태는 태양광 패널 조치 사례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적정가

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에서 폴리실리콘, 알루미늄 대신 태양광 유리 생산

소재인 안티몬이 새로 추가된 것이 거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7. 태양광 유리 상계관세 조사대상 조치 가능 보조금

보조금 유형 분류 세부 보조금 형태

태양광 유리 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

∙ 국유상업은행 및 정책은행을 통한 정책 대출

∙ 수출신용 보조 프로그램, 수출보증, 녹색기술 보험

∙ 정부의 대출 상환 지원

무상지원 프로그램

∙ 수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기금

∙ ‘유명 브랜드’ 및 ‘중국 세계 톱 브랜드’ 보조금

∙ 광둥 성 산업 해외진출 기금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 ∙ 안티몬(antimony), 전력, 토지 등을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

직접세 감면 프로그램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Two Free/Three Half)

∙ 특정 지역 소재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축

∙ 생산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 중국산 설비구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축

∙외국인투자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금공제

∙ 수출 외국인투자 기업의 영업이익 재투자에 대한 세금 환급

∙ 고 ‧ 신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특혜 법인소득세 적용

∙ 정부 지정 중점 프로젝트 기업(고 ‧ 신기술)에 대한 세금 감축

∙둥베이 지역 기업에 대한 특혜 소득세 정책

∙ 광둥 성 조세 프로그램

간접세 및 수입관세 우대 

프로그램

∙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제

∙ 중국산 설비구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증치세 환급

∙ 대외교역발전 프로그램에 의거, 고정자산 구매에 대한 증치세 및 관세 면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c, pp. 24-2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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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1) 대중 녹색기술 산업 보조금에 대한 301조 조사 요청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의 발단은 미 철강노조(UAW)

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통상법 301조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

다. 미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는 미국의 대외수출에 영향을 주는 외국

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무역제재 조치를 규정한 법적 근거

로,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차별적인 무역관행으로 미국의 통상적 이해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 외국정부에 대해 적절하고 가능한 대응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8) 

UAW는 2010년 9월 9일 중국 정부가 자국 녹색기술(풍력 및 태양광, 

신전지, 에너지 효율 자동차, 에너지 효율 조명 등) 제품 생산업체에 광범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USTR에 이에 대한 301조 조

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89) UAW가 주장한 301조 청원의 핵

심은 중국의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이 WTO SCAM 협정과 

WTO 가입의정서상 약속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녹색기술 

분야의 무역 및 투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USW는 USTR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이와 같은 중국의 녹색기술 분

야에 대한 지원 정책을 광범위하게 적시하였다.90) 이에 따르면 여기에는 

88) 301조에 의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책임은 USTR가 갖고 있

으며, 301조에 의거한 외국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는 이해관계자의 청원 또는 

USTR 자체 발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USTR(2011), p. 168.

89) Inside US-China Trad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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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한, 금지보조금, 외국기업과 수입품에 대한 차별 조치, 기술이전 요

건, 무역왜곡 국내보조금 등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모두 불공정 무역관행

에 해당된다는 것이 USW의 시각이다. [표 4-8]은 USW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중국의 녹색기술 분야의 지원정책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있다. 이는 중국의 녹색산업 지원 및 보조금 관련 통상분쟁에서 나타

나는 대부분의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밝힌 첫 번째 시도로 평가된다. 따라

서 중국의 녹색산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 형태와 종류를 정리하고 관련 분

쟁 사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8. USW가 제시한 중국의 녹색기술 분야 지원 정책

구분 주요 내용

1. 주요 원료에 대한 접근 제한

∙희토류, 텅스텐 등 녹색기술 제품 생산에 중요한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수출

쿼터, 수출세, 생산허가 등)

∙이는 WTO 가입의정서상 일부 지정된 목록을 제외한 모든 수출규제를 철폐

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임(희토류 및 녹색기술 제품 생산 원료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2. 금지보조금 제공(수출실적 및 국

내부품 사용 조건)

∙ Ride Wind 프로그램: 국내 풍력장비를 사용한 풍력 프로젝트에 대출특혜

∙풍력장비특별기금: 국내부품을 사용한 풍력업체에 무상지원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녹색제품 수출업체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무상지원

∙ 중국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신용 지원

∙ 이상은 모두 WTO SCM 협정 제3조를 위반

3. 외국기업과 수입품에 대한 차별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자국 기업에 특혜 입찰, 외국인 기업 접근 

제한, Local Content 요구(일정 비율의 중국산 장비 사용 요건) 등

4. 외국인투자자에 기술이전 요구
∙녹색기술 분야 외국인투자 승인 요건으로 기술이전을 요구

∙ 이는 WTO 가입의정서 위반

5. 국내보조금

∙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의미하여, 이를 통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훼손했다고 판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녹색기술 부문에 대규모 보조금(2,160억 달러 규모

로 미국의 2배, 전세계 녹색 경기부양 자금의 약 50%)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교역 질서를 왜곡시켜 여타 국가의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이와 같은 중국의 보조금은 WTO SCM 협정 제5조와 6조를 위반

자료: USW(20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90) USW(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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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TR의 301조 조사 개시

이와 같은 USW의 청원에 따라 USTR은 2010년 10월 15일 중국의 녹

색기술 지원 정책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301조 

조사를 위해 USTR은 청원자인 USW와 관련 위원회 및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계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결과 

USTR은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91) 첫째, 중국 정부는 국내산 

풍력장비 사용을 조건으로 이를 만족한 자국 풍력업체에 풍력장비특별기

금을 통한 무상지원을 제공하였다. 둘째, 이러한 조치는 금지보조금에 해

당되는바, WTO SCM 협정 제3조를 위반하였다. 셋째, 중국은 풍력장비 

지원 관련 조치를 WTO에 통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WTO 공

용어로 번역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정에 따라 USTR은 USW가 제시한 중국의 녹색기술 지원 

정책 가운데 중국 정부의 풍력장비특별기금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01조 

조사가 더 이상 전개되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

나. WTO 제소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STR는 2010년 12월 22일 중국의 ‘풍력

장비특별기금’을 WTO 분쟁해결 절차 규정에 따라 제소하였다.92)

91) USTR(2011), p. 172.

92) USTR가 WTO에 제소한 중국의 풍력장비 관련 조치의 정식 명칭은 ‘풍력발전 설비 산

업화를 위한 특별기금 관리에 관한 잠정조치의 재무부 통지(2008)’이며, 여기서는 풍력

장비특별기금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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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첫 번째 단계로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중국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협의가 개시되었다. USTR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 제소 근

거의 핵심은 풍력장비특별기금을 통한 무상지원이 수입대체보조금이라는 

것과 중국 보조금 통고의 투명성 결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아래에 정리하였다.93) 이를 보면 대부분 301조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중국 정부는 풍력장비특별기금을 통해 수입품 대신 국내산 부품을 

사용한 풍력장비 생산업체에 보조금(무상지원)을 제공: 이는 수입

대체 보조금으로 금지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WTO SCM 협정 

제3조를 위반

② 이 조치(풍력장비특별기금)를 통고하지 않음: GATT 제16조 1항

(XVI:1), WTO SCM 협정 제25조 1~4항 위반(회원국의 보조금 통

보 의무 규정 위반)

③ 이 조치를 한 가지 이상의 WTO 공용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지 않

음: WTO 가입의정서의 약속 위반(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334절

에 따르면, 중국은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

든 법률, 규제 및 조치들을 한 개 이상의 WTO 공용어로 번역하여 

회원국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함.)

이번 제소의 근거로 활용된 GATT 제16조와 SCM 협정 제25조는 회

원국의 보조금 통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 협정

93) WTO(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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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주요 내용을 [표 4-9]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표 4-9. WTO 보조금 통고 의무에 관한 규정

규 정 주요 내용

GATT 제16조

(A절 보조금 일반)

∙체약당사자는 직 ‧간접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을 끼치는 제반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거

나 유지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의 정도와 성격,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추산 효과 

등을 서면으로 체약당사자국에 통보해야 함. 

SCM 협정 제25조: 통보

∙ 회원국은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보조금에 관한 통보서를 제출하고 제25조 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합의함.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부여 ‧ 유지되고 특정성 있는 모든 보조금을 통보함(제25조 

2항)

∙ 통보의 내용은 다른 회원국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함. 이를 위해 통보에는 보조금의 형태, 목적 및 보조금의 효과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까

지 포함되어야 함(제25조 3항).

∙ 통보서에서 3항의 구체적인 사항이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보서 자체에 설명이 

제공됨(4항).

∙보조금이 특정 상품이나 분야에 지급된 경우 통보서는 각 분야별로 작성되어야함(5항).

∙통보를 요하는 조치가 자국 영토 내에 없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이를 서면으로 WTO 

사무국에 통보함(6항).

자료: GATT 협정문, http://wto.org/english/docs.e/legal_e/gatt47_e.pdf.(accessed August 13, 2013); WTO SCM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USTR의 추정에 따르면, 풍력장비특별기금에 의해 중국 풍력터빈 제조

업체와 풍력터빈 부품 생산업체에게 무상지원 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되었

으며, 각 개별 무상지원의 규모는 670만 달러에서 2,250만 달러에 이른

다. USTR는 이러한 방식으로 2008년 이후 이들에게 지급된 무상지원의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94) 

이번 풍력장비 보조금 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WTO 제소를 비난하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은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풍력 관련 보조금은 에너지 절

94) International Trade Daily(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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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온실가스 배출 축소 및 환경보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조치의 하나

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USTR는 중국이 분쟁해결을 위한 WTO 패널 

설치 단계 이전에 그동안 지급한 풍력장비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

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95) 이에 따라 중국의 풍력장비 WTO 분쟁은 

USW가 301조 조사를 요청한 지 약 9개월 만에 양자 협의로 마무리되었

다(표 4-10 참고).

표 4-10. 미국의 대중 풍력장비에 관한 WTO 분쟁 경과

일 시 주요 내용

2010년  9월  9일
∙ 전미 철강노조(USW), 중국의 녹색기술 산업 지원조치에 대한 301조 조사를 USTR에 

청원

2010년 10월 15일
∙USTR, 301조 조사 개시를 공표(조사 결과 중국의 풍력장비특별기금을 WTO에 제소하기

로 결정)

2010년 12월 22일 ∙USTR, 풍력장비특별기금을 통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중국과 협의 요청)

2010년 12월 31일 ∙ 중국 정부, 협의 요청 수락

2011년  2월 16일 ∙ 미 ‧ 중 간 WTO 협의 개시

2011년  6월  7일 ∙ USTR, 중국의 관련 조치 폐지 약속 발표

자료: 저자 작성.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1) 문제 제기

미국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에 대한 WTO 분쟁은 양자 합의에 의해 

중국이 이 조치를 폐지하기로 약속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분쟁에서 주요 제소 근거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투명성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이를 계기로 더욱 

95) Inside US-China Trade(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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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졌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WTO SCM 협정 제25조에 의거, 모든 회

원국은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보조금을 WTO에 통보할 

의무를 갖고 있다. 특히 SCM 협정 10항은 모든 회원국은 어느 한 회원국

이 보조금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면 그 회원국에 통보의

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후에

도 신속히 통보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 스스

로 WTO 보조금 위원회에 해당 보조금 통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USTR는 2011년 10월 6일 그동안 중국이 WTO에 통보하

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보조금을 직접 WTO에 제출하고, 중국에 대해 해

당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통계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요청하였

다.96) 그동안 중국은 2006년 한 차례 보조금을 통보한 이후 5년간 더 이

상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과 여타 회원국들은 중

국에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통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특히 미

국은 중국의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을 강도 높게 비난해 왔으며, 2006년 

보조금 통보도 매우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2006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2011년 10월 20일 

WTO에 보조금을 통보하였다.

2) 중국 보조금 통보에 대한 비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 가입 이후 2006년과 2011년 단 2차례 

보조금 통보의무를 이행하였다. 2006년 4월 중국은 2001년~2004년 기간 

96) USTR Press Release(2011).



114❙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동안 시행한 78개 항목의 보조금을 통보하였다.97) 여기에는 특혜세제, 정

부재정에 의한 지원, 대출이자 할인 등의 형식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포함

되었다. 이 중 폐기물 활용기업에 대한 특혜세제, 자원의 통합적 활용 제

품에 대한 특혜세제를 제외하면 특별히 녹색산업 보조금으로 분류할 만

한 보조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2006년 보조금 통보에 대해 미국은 지방정

부가 시행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농업과 농촌빈곤 지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29개 보조금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정보를 담

고 있다고 비난하였다.98)

중국의 2011년 보조금 통보는 2005~08년 동안 중앙정부가 시행한 보

조금 93개 항목을 담고 있으나, 새로운 보조금 항목은 32개에 불과하였

다.99) 이번 통보에도 녹색산업 보조금은 따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환경보

호‧수자원과 에너지 보호 프로젝트, 자원의 통합적 활용 생산, 재생가능

(폐기물) 자원 구매, 청정발전 메커니즘 분야에 대한 특혜세제, 풍력발전

설비의 산업화를 위한 특별기금 등이 녹색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2011년 보조금 통보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미국의 불만은 

여전했다. 미국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데도 불구

하고 여전히 중국이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100) 또한 

2005~08년 사이에 시행된 보조금 목록만을 포함한 채 최근 보조금에 관

한 정보가 결여되어, 전체적인 중국의 보조금 상황을 판단하기 부족하다

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97) 박월라 외(2011), p. 75.

98) International Trade Daily(2011a).

99) 박월라 외(2011), p. 81.

100) International Trade Daily(20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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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SCM 협정 제25조 10항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보조금 

통보는 중국의 2006년, 2011년 WTO 보조금 통보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

고 그 항목 수 또한 많았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주장한 지방정부의 보조

금을 제시하고 녹색기술 분야 보조금을 따로 분류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의 보조금을 녹색기술, 유명 브랜드 수출, 세제 관련 혜택, 

기타 4개 유형으로 대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개별 보조금들은 금지

보조금과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하여 통보하였다.101) 시기적으로는 

2004년 이후 현재(2011년 10월 WTO 통보 당시 기준)까지 시행된 보조

금을 담고 있다. 보조금 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그동안 중국이 통보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된 총 198개 보조금 유형 중 녹색기술 보조

금은 46개 항목에 달하며, 301조 조사(2010년 10월)와 그동안 상계관세 

조사를 통해 밝혀진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 

보조금 중 녹색기술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표 4-11]에 정리하였다.

표 4-11.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녹색기술 보조금

유형 중앙/지방 보조금 조치 내용

금지 중앙(3)

 1. 풍력발전설비 산업화를 위한 특별기금 운용에 관한 잠정조치 발표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2008년)

 2. 수출제품 R&D 기금 운용에 관한 조치(2002년)

 3. 풍력발전설비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지도통지(2000년)

조치

가능

중앙

(28)

 1. 재생가능 에너지법(2009)

 2.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의 가격 및 비용배분 잠정조치에 대한 발개위의 통지(2006)

101) WTO(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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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유형 중앙/지방 보조금 조치 내용

조치

가능

중앙

(28)

 3. 재생에너지 개발 특별기금 운용에 관한 재정부의 잠정조치(2006)

 4. 주요 국가과학기술 항목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실행세칙(2006)

 5.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 할증 수입 배분 잠정조치에 관한 발개위의 통지(2007)

 6. 설비 제조산업 구조조정과 진흥 계획(2009)

 7. 설비 제조산업 진흥촉진을 위한 국무원의 약간의견(2006)

 8. 환경보호와 에너지, 수자원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기업소득세 혜택 목록발간을 위한 

재정부, 세무총국, 발개위의 통지(2009)

 9. 국가 하이테크 R&D 발전계획(863 계획) (1986)

10. 중국 국가 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 계획) (1997)

11. 신재생에너지 국제 과학기술협력 계획(2007)

12.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에 관한 통지(1999)

13. 토지운용법(1986, 1988, 2004)

14. 재생가능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 재정보조기금 잠정판법에 관한 통지(2008)

15. 고효율 및 에너지 절약제품 촉진을 위한 재정보조기금 잠정판법(2009)

16. 기업소득세법(2007)

17. 풍력발전설비 산업개발 지침(2007~10)

18. 대형 풍력터빈 시스템의 주요 부품 및 원자재 수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개정(2008)

19. 자원과 기타 제품의 종합적 이용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부가세 정책(2008)

20. 풍력발전소의 설계건축을 위한 토지사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잠정판법(2005)

21. Golden Sun Demonstration Project(金太阳示范工程) 실행 및 재정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잠정조치(2009)

22.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기술을 위한 재정보조 잠정판법에 관한 재정부 통지(2009)

23. 태양광발전 건물 시범공정 지도의견(2009)

24. 짚을 활용한 에너지 발전 보조기금 잠정판법(2008)

25. 자동차 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2009)

26. 배기량 1.6L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자동차 구매세 감면에 관한 재정부 통지(2009) 

27. 고효율 조명제품 촉진 재정기금 잠행판법(2007)

28. 풍력발전 개발촉진을 위한 약간의견(1999)

지방

(6)

 1. 후난 성: 환경보호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2009)

 2. 윈난 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 임시판법(2006)

 3. 산시 성: 신에너지 발전촉진에 관한 약간의견(2009)

 4. 닝샤 자치구: 닝샤 지역 설비산업클러스터 발전 계획(2008)

 5. 닝샤 자치구: 닝샤 산업의 기술혁신 계획(2008~12), (2008)

 6. 산둥 성: 산둥성 에너지 기금(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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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계속

유형 중앙/지방 보조금 조치 내용

관련

조치

중앙

(9)

 1.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지침목록의 인쇄와 배포에 관한 발개위의 통지(2005)

 2. 산업구조 재조정에 관한 목록(2005)

 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 프로그램(2006~20)

 4. 중국 재생가능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2007)

 5.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11차 5개년 규획(2008)

 6. 외상투자 장려 하이테크 제품 목록 (2003)

 7.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향상과 강화를 위한 상업은행 지도의견(2006)

 8. 신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과 자주 독립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개발구 촉진에 관한 약간의견

의 인쇄와 배포에 관한 통지(2007)

 9.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선산업 목록의 실행에 관한 통지(2009)

자료: WTO(2011b). 재인용: 박월라 외(2011, p. 86).

라. 평가 및 의의

미국의 대중국 풍력장비 분쟁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분쟁 가운데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최초의 규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

다. [표 4-12]에 정리한 바와 같이 2013년 7월 기준 미국이 중국을 WTO

에 제소한 사례는 15건에 이른다. 이를 보면 미국은 보조금을 비롯하여 

철강제품, 원자재 및 광물 수출규제, 지재권, 금융서비스, 닭고기 등을 제

소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중국의 보조금이 제소 대상인 경우는 4건

으로 전체 제소 건수의 약 27%에 해당하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제

소는 풍력장비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던 USW의 301조 조사 요청을 통해 처음

으로 중국의 녹색기술 지원정책을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는 데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USW가 적시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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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미국의 대중 WTO 제소 현황(2013년 7월 말 기준)

제소 대상 제소일 진행상황 이행상황

 1. 반도체 수입에 대한 차별적 

증치세 부과
2004. 3.18 양자 합의(2004.7.8)

중국이 해당 조치를 

폐지하기로 합의

 2. 자동차 부품수입에 대한 차

별적 규제
2006. 3.30

WTO 상소기구 판정 보고서 

(2008.12.15): 미국 승소

중국, 관련조치 

폐지 발표(2009.8.31)

 3. 국내업체(철강, 목재 및 제

지)에 대한 수입대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 지급

2007. 2. 2 양자 합의(2007.11.29)
중국, 관련 조치 

폐지발표(2007.12.19)

 4.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치 2007. 4.10
WTO 패널 보고서 채택(2009.4. 

15): 미국 승소

중국, WTO 판결 이행 

약속이행 약속(2019.3.19)

 5. 출판 및 시청각 제품의 무역

권과 유통 서비스 조치
2007. 4.10

상소기구 보고서(2009.12.21):

 미국 승소

중국, 권고사항 

이행 완료(2012.5.24)

 6. 금융정보 서비스 공급에 대

한 차별적 조치
2008. 3. 3 양자 합의(2008.11.13) 중국, 관련 조치 폐지 합의

 7. ‘유명 브랜드’ 프로그램(수출 

보조금)
2008.12.19 양자 합의(2009.12.18)

중국, 해당 프로그램 폐지 

합의

 8. 원자재(보크사이트, 마그네

슘, 실리콘, 망간, 아연 등) 

수출규제 조치

2009. 6.23 상소 보고서(2012.1.30): 미국 승소
중국, 해당 프로그램 폐지 

발표(2012.12.31)

 9.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

덤핌 ‧ 상계관세 부과 조치
2010. 9.15

상소 보고서(2012.10.18): 미국 

승소

2013년 7월말 까지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2013.5.3)

10. 전자결제서비스(EPS) 공급

업자에 대한 차별
2010. 9.15 패널 보고서(2012.7.16): 미국 승소

중국, 이행사항 완료 

발표(2013.7.23)

11. 풍력장비 보조금 2010.12.22 양자 합의(2011.6.7) 중국 관련 조치 폐지 약속

12.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 상계

관세 부과 조치
2011. 9.20 패널 보고서(2013.8.2): 미국 승소 -

13.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2012. 3.13 패널 구성(2012.9.24) -

14.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 상계

관세 부과 조치
2012. 7. 5 패널 구성(2013.2.11) -

15.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2012. 9.17 - -

주: 제소대상이 보조금인 경우 음영 처리함.

자료: WTO Website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ccessed October 23, 2013)

녹색산업 보조금의 형태나 유형은 이후 미국과 EU가 중국 녹색산업 보조

금에 취한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의 근간을 이루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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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번 분쟁에서 녹색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함께 보조금의 시행을 

규정한 조치의 통보 여부가 제소 근거의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사실도 유

의할 만한 의미가 있다. 이번 사례에서 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통고 의무 

소홀로 인한 투명성 결여 문제를 제소 근거로 충분히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풍력장비 관련 분쟁은 보조금의 시행을 규정한 조

치 및 법규를 통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로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

이상에서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WTO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이들간 통상분쟁은 주로 

철강, 제지, 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녹색산업 보

조금 문제가 새로운 통상분쟁의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쟁의 핵

심 배경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산업 추진 전략과 이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의 

결과 노출된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중국은 발전 잠재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조치와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이에 힘입어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분야는 급속한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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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고 수출 역시 급증세를 보였다. 그 결과 EU와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비

약적인 성장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과 EU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중 수입규제로 대응하였다. 그들은 중국 정부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힘

입은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미국과 EU는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을 WTO SCM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판단

하고, 2011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및 풍력장비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이 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EU는 중국의 녹색산업에 

대한 여러 지원 조치를 몇 가지 유형의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이

를 상계관세 조치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제2절의 사례 분석에 의하면, 미

국과 EU가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판단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

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

소 제공, 무상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특정 해당 업체에 직접 재

정적 수혜로 주어졌는데, 미국과 EU는 이를 특정성을 갖춘 재정적 기여

로 보고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

제우대 프로그램도 빈번하게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된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취해졌으나,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과거 중국은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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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계관세 조치가 급증함에 따라 자국 산업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

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내린 데 이어 

2012년 EU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들에 대

해 똑같이 상계관세 조치로 맞서고 있다. [표 4-13]에서 알 수 있듯이 중

국은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태양전지의 핵심 원료)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EU의 대중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에 대

한 중국의 강경한 맞대응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3. 중국의 녹색산업 분야 상계관세 조치 현황

대상국 해당 품목 주요 경과

미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 상계관세 조사 개시(2012.7.20)

∙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2013.9.16); 2개의 미국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Hemlock Semiconductor Corp, AE Polysilicon Corp)에 6.5%의 잠정 상계관

세 조치 부과

EU 태양광 폴리실리콘

∙ 상계관세 조사 개시(2012.11.1)

∙상계관세 조사 기간 연장(2013.11.4); 상계관세 조사 기간을 2014년 5월 1일까

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자료: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bsite(2013a, 2013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ccessed November 21, 201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에서 야기된 보조금 투명성 

문제는 이후 미국이 중국의 보조금 통보의무 불이행을 비난하고 이에 대

한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양국간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WTO 각 회

원국들은 여타 회원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WTO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조금 통보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

다. 이러한 이유로 통보의무 불이행은 WTO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공정

한 행위 자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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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조치를 시행한 반면, 

관련 정보를 통보하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투명성 

문제로 인한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녹색산업 보조

금 분쟁에서 직접적인 보조금 규제는 물론 투명성 문제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은 장기발전 전략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풍력은 물론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

경보호 분야에도 상당한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따라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바, 분쟁 관련 대상국과 대상 품목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즉 현재까

지 미국과 EU만이 중국과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을 겪고 있으나, 양자는 

물론 WTO 차원에서 여타 국가가 관련 분쟁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분쟁 대상의 품목도 태양광, 풍력에 그치지 않고 다른 녹색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녹색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은 향후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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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한‧중 간의 환경상품 무역을 분석하고 한국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 간의 무역은 주로 중간재를 

중심으로 하는 가공무역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한국 기업들은 최종

재에 집중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이에 중국 내수용 수입시

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구입하여 최종재만을 따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환경기업들의 사례

를 조사하여 문제점, 애로사항, 지원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환경상품 리스트는 환경협정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협상안 내용구성에 주

로 리스트 접근법을 활용하면서 작성하였다. WTO와 APEC의 환경상품 리

스트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관세감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OECD와 World Bank의 리스트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 또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각 리스트에 포함되는 환경상품의 범위

를 살펴보면, APEC과 World Bank에 비해 WTO와 OECD가 비교적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102) 이 중 어떤 리스트도 환경상품을 완벽하게 포함하

고 있지 않으며, 각자 목적에 따라서 협상에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일부 환경

상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ICTSD는 앞에서 서술된 환경 리스트들에 비해서 

보편성이 부족하지만, 기후완화 기술과 관련되어 있어 같이 소개하기로 한다. 

102) 서정민 외(201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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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EC

APEC 환경상품 리스트는 1994년 APEC 환경장관들의 환경협력 비

전 성명서 채택 이후 시장개방 및 무역과 직결되는 환경상품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되면서 구체화되었다. 1997년 환경상품 리스트 개발을 기점으

로 구체화되었으며, 2007년부터 리스트의 수정 및 추가 논의를 거쳐서 

2012년 15개 회원국의 초안에 입각하여 2012 환경상품 리스트가 개발

되었다. APEC의 2012년 환경상품 리스트는 HS 6단위 기준 54개 품목

으로 2015년까지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2) OECD

OECD 환경상품 리스트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목적으로 

청정기술과 상품, 화학물질을 포함한 광범위한 환경상품으로 구성되어 있

다. 크게 분류하면, ① 환경오염 처리를 위한 제품의 설비, ② 일반 범용

상품 가운데 청정기술이 적용된 제품, ③ 자원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제

품 및 설비로 구분되는 하향식(top-down) 구조를 지니고 있다.

161개 품목이 포함된 OECD 리스트에서 폐수처리와 같은 환경문제 관

련 품목이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포괄적인 환경상품의 경제적 분

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역협상이나 특정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은 

낮은 편이다. 

3) Friends 153(WTO)

WTO 리스트는 2007년 DDA 협상이 재개된 이후에 관세감축을 우선 



126❙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추진할 환경상품을 선정하는 작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7

월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으로 구성된 WTO 환경프렌즈그룹은 리스

트 접근법으로 선정된 153개 환경상품에 대해 2012년까지 관세율을 최대 

5%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WTO 환경상품 리스트에는 폐

수처리 및 측정분석 관련 품목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폐기물 관리 관련 품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WB 43

World Bank는 환경보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43개의 환경 친화적

인 품목을 분류하였으며,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상품들(Climate 

Mitigation Goods)은 환경상품에 대한 교역장벽을 완화 및 철폐하기 위한 

각종 국제적 협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보통 자본 및 기술집약

적인 상품으로 인식되는 환경상품의 수출은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완화 상품들의 자유화에 따른 이득이 이

러한 국가들에게만 귀속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5) Other(ICTSD)

ICTSD는 주요한 기후완화 기술 및 관련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류되

었으며, ICTSD와 네덜란드, 인도, 중국에 의해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재생

에너지, 상업과 거주 빌딩, 교통의 세 가지 산업에 대한 기후완화(climate- 

mitigation) 기술이 분류되었다. 단점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최종재가 포

함되지 않았고, 부속품이나 중간재만 포함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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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환경상품 리스트 비교

구분
APEC

(2012년 기준)
OECD Friends 153(WTO) WB 43 ICTSD

품목수 54개 132개 153개 43개 400개 이상

목적

무역 및 투자자유

화를 위한 관세감

축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무역 및 투자자유

화를 위한 관세감

축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주요한 기후완화 

기술 및 관련된 상

품 구분

품목 분류 

특징

교역이 용이로운 품

목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최근 환경이

슈 반영 품목 위주

청정기술과 상품, 

화학물질을 포함

한 광범위한 환경

상품

폐수처리 및 측정

분석 관련품목 비

중이 높음.

환경보호 측면에

서의 환경친화적

인 상품

재생에너지, 상업

시설이나 거주빌

딩, 교통분야에서

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품목들 위주

주요 특징

2015년까지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

율을 5%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

정책 연구 및 경제

적 분석을 목적으

로 하며, 무역협상

이나 특정 무역정

책과 연계성 낮음.

리스트 접근법으

로 2012년까지 관

세율을 최대 5%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 제안

환경상품에 대한 

교역장벽을 완화 ‧

철폐하기 위한 협

상의 기초적 자료

로 활용

최종재가 아닌 부

품재를 포함하는 

제한이 있음. 

주: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 서정민 외(2013), pp. 6~8와 LaFleur(2011), pp. 12~14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나. 환경서비스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들은 환경서비스를 두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다. 첫 번째는 WTO 분류로 알려진 ‘WTO/120’ 분류체계이며, 두 번째는 

1994년 버전의 ‘CPCprov’로 알려진 UN의 분류체계이다. 강제적인 조항

이 없으므로 각 국가들은 시스템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WTO/120은 원래 GATS 공약사항의 이행순서를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한 것이다. CPCprov는 서비스를 관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현황

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국가간 서비스 통계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

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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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제5장에서는 서정민 외(2013)에 제시된 기준으로 앞에서 언급한 APEC, 

OECD, Friends 153(WTO), WB 43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정리하여 이를 

HS 2007로 전환하였다. 동일한 품목은 제거한 후 총 208개의 품목을 도

출하여 환경상품을 분석하였다. 

2012년 전 세계 환경상품의 수출규모는 1조 923억 달러, 수입규모는 

1조 696억 달러로 전체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6%와 

6.2%이다. 이는 2006년 전체 상품무역 대비 환경상품의 비중(5.9%와 

5.8%)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중국의 2012년 환경상품의 수출규모는 1,501억 달러, 수입규모는 

1,022억 달러로 중국 전체 상품무역에서 각각 7.3%와 5.6%를 차지하였

다. 이는 2006년 환경상품의 수출입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06년

에는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의 수출 비중이 5.4%, 전체 수입에

서 환경상품의 수입 비중이 7.1% 수준이었다. 즉 지난 6년간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2%에서 6.5%로 상승하는 과정

에서, 전체 수출 중 환경상품의 비중이 5.4%에서 7.3%로 크게 증가한 반

면, 전체 수입 중 환경상품의 비중은 7.1%에서 5.6%로 감소하여 환경상

품 교역 적자 국가에서 흑자 국가로 전환하였다.

또한 분석기간(2006~12년) 동안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시장에서 중국

의 비중이 7.8%에서 11.7%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체 환경상품 수

출시장에서 중국 환경상품의 위상이 강화된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2006년 

중국의 환경상품 수출규모는 전 세계 환경상품 수출시장의 7.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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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중국 및 전 세계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2006, 2012년)

(단위: 억 달러)

연도 구분 중국 전 세계 중국/전 세계

2006년

수출 525 (5.4) 7,028 (5.9)  7.5%

수입 562 (7.1) 7,003 (5.8)  8.0%

교역 1,088 (6.2) 14,031 (5.9)  7.8%

2012년

수출 1,501 (7.3) 10,923 (6.6) 13.7%

수입 1,022 (5.6) 10,696 (6.2)  9.6%

교역 2,523 (6.5) 21,620 (6.4) 11.7%

주: (  ) 안은 전 세계 및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3. 11. 5).

한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그 비중이 13.7%로 대폭 상승하였다. 한편 전 

세계 환경상품 수입시장에서 중국 환경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8.0%에

서 9.6%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요컨대, 전 세계적으로 환경상품의 교역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

서 중국 환경상품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제고되었다. 또한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환경상품의 비중 역

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

는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중국 전체 수입에서 환경상품의 비중

은 감소하였다. 

중국이 수출하는 환경상품 중에는 전자기기‧TV‧VTR(HS85)류가 압

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일러‧기계류(HS84), 플라스틱

(HS39), 철강(HS73), 광학‧의료‧정밀기기(HS90) 등도 주요 품목에 포함

된다. 환경상품으로 분류되는 208개 품목 중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규모

는 전체의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6개 품목이 전자기기‧

TV‧VTR(HS85)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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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 다이오드(HS854140)의 수출액

은 175억 달러로 전체 환경상품 수출의 11.6%를 차지하며 정지형 변환기

(HS850440)의 수출 비중은 10.4%에 달하여 특정 품목의 비중이 매우 높

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환경상품 수출 상위 20대 품목의 비

중은 63.5%, 상위 30대 품목의 비중은 72.5%로, 중국 환경상품 수출 상

위 15%의 품목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표 5-3. 중국의 주요 수출 환경상품(2012년)

HS코드 품목명
수출액

(억 달러)

비중

(%)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 다이오드
175  11.6 

850440 정지형 변환기 156  10.4 

848180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코크 ‧밸브

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기타의 기기
89   5.9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기타 77   5.2 

854370
기타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의 기기
76   5.1 

732690 철강제의 기타 제품 - 기타 50   3.3 

853710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 책상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다)-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39   2.6 

8503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37   2.5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36   2.4 

848190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코크 ‧밸브

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부분품
35   2.3 

상위 10대 품목 770  51.3 

상위 20대 품목 953  63.5 

상위 30대 품목 1,089  72.5 

전체 품목 1,501 100.0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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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이 수입하는 환경상품 중에는 전자기기‧TV‧VTR(HS85)류

와 보일러‧기계류(HS84), 광학‧의료‧정밀기기(HS90)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철강(HS73) 등도 주요 품목에 포함된다. 환경상품 208개 품목 중 

상위 10대 품목의 수입규모는 전체의 44.0% 정도를 차지하며, 그중 전자

기기‧TV‧VTR(HS85)류, 보일러‧기계류(HS84) 및 광학‧의료‧정밀기기

(HS90)가 모두 3개 품목씩 포함되어 있다. 최대 수입품목은 최대 수출품

목과 같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및 발광 다이오드(HS854140)로 그 수

입액은 79억 달러이며 전체 환경상품 수입의 7.7%를 차지한다. 중국의 

환경상품 수입 상위 20대 품목의 비중은 61.0%, 상위 30대 품목의 비중

은 70.6%로, 환경상품 수출 품목 구조와 유사하게 상위 15%의 품목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5-4. 중국의 주요 수입 환경상품(2012년)

HS코드 품목명
수출액

(억 달러)

비중

(%)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 다이오드
 79   7.7 

847989
보일러 기계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

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
65   6.4 

850440 정지형 변환기 63   6.1 

903180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기타의 기기
40   3.9 

900190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

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

을 제외한다) - 기타

38   3.7 

903289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기타 38   3.7 

848180

파이프 ‧ 보일러의 동체 ‧탱크 ‧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기타

의 기기

3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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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HS코드 품목명
수출액

(억 달러)

비중

(%)

853710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 책상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

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 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

기를 제외한다)-전압이1,000볼트 이하인 것

36   3.5 

840991 불꽃 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28   2.7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기타
27   2.6 

상위 10대 품목 450  44.0 

상위 20대 품목 623  61.0 

상위 30대 품목 721  70.6 

전체 1,022 100.0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3. 11. 13).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한국 환경상품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2011년 전체 환경상품 수출

액의 31.8%인 10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며, 

중국은 2위를 차지하였다. 전체 환경상품 수출액의 23.2%인 8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서 중국이 22.9%인 8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

고 있다.103)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이 구분되어 있는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구입하였다. 중국의 해관

103) 서정민 외(2013),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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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계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혜택을 받는 가공무역과 일반무역 및 기

타 세부무역 형태104)로 나누어 있으며, HS 8단위의 세부품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가공무역은 중국 내 기업이 해외에서 보세상태로 수입한 원재료

를 이용해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무역형태를 말하며, 일반무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무역형태로서 관세를 납부하고 거래되는 무역형태

를 가리킨다. 일반무역 통계를 활용하면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12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의 주요 5개

국 수입통계를 분석하였다. 내수용 수입시장의 분석을 위해서 일반무역으

로 구분된 부문만을 따로 추출해서 사용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

였다. 이 중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환경상품의 전체 주요 수입대상국은 [표 5-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대만 순이다. 일본이 21.79%, 

독일이 16.58%, 미국이 11.76%, 한국이 8.26%, 대만이 5.64%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용 수입시장(일반무역)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독일, 일

본, 미국, 한국, 대만 순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이 22.14%, 일본이 20.92%, 

미국이 13.36%, 한국이 6.86%, 대만이 4.37%를 차지한다. 독일만이 특

이하게 전체수입 점유율보다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이 더 높게 나와 중

국 환경산업 내수시장에 깊숙하게 진출했다고 할 수 있다. 

104) 보상무역, 위탁판매무역, 임대무역, 출료가공무역, 구상무역, 보세구 중개무역, 수출가

공무역이 포함됨.

105) 이승신 외(2011), pp. 34~35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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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중국의 환경상품 수입시장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세계
일반무역 249.2 301.5 368.3 401.3 546.3 645.1 625.0

전체무역 791.7 956.2 1113.1 1003.8 1393.9 1741.6 1817.3

한국
일반무역 15.22 15.03 18.28 21.43 33.5 41.85 42.9

전체무역 44.16 49.44 52.95 49.69 69.65 83.06 84.76

대만
일반무역 22.15 10.48 11.29 11.17 23.99 27.61 27.31

전체무역 38.8 43.12 46.61 37.24 59.03 61.76 57.83

일본
일반무역 57.39 62.38 75.46 83.61 132.02 150.88 130.78

전체무역 155.15 151.44 168.54 145.41 218.6 247.3 223.52

미국
일반무역 37.05 43.61 54.97 57.03 69.33 81.72 83.53

전체무역 72.67 75.8 93.68 86.1 104.55 118.61 120.6

독일
일반무역 51.99 69.66 86.97 89.52 113 140.87 138.37

전체무역 79.1 97.7 126.33 119.92 145.98 177.69 170.09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5-6.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일반무역  6.11  4.99  4.96  5.34  6.13  6.49  6.86 

전체무역  7.83  7.79  7.08  7.20  7.56  7.79  8.26 

대만
일반무역  8.89  3.48  3.07  2.78  4.39  4.28  4.37 

전체무역  6.88  6.79  6.23  5.39  6.41  5.79  5.64 

일본
일반무역 23.03 20.69 20.49 20.83 24.17 23.39 20.92 

전체무역 27.52 23.85 22.52 21.06 23.74 23.19 21.79 

미국
일반무역 14.87 14.46 14.93 14.21 12.69 12.67 13.36 

전체무역 12.89 11.94 12.52 12.47 11.35 11.12 11.76 

독일
일반무역 20.86 23.10 23.61 22.30 20.68 21.84 22.14 

전체무역 14.03 15.39 16.88 17.37 15.85 16.66 16.58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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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표 5-7]은 대중국 한국 환경상품의 상위 10대 수출품목들을 나열하였

다. 대중 수출품목중 가장 큰 규모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HS 900190)이

며, 2012년 수출금액이 10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두 번째로 큰 규

모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854140)로 2012년 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

하고 있다.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847989)로 6억 9,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5-7. 대표적인 대중국 환경수출상품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품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1 900190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

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

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

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기타

816 853 933 1026 1042

2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 다이오드
269 276 728 876 1038

3 847989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 544 454 669 846 693

4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기타
323 264 303 335 420

5 90318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

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기타

179 165 282 329 397

6 840991 불꽃 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184 190 271 368 365

7 903289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119 146 227 291 309

8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77 79 136 233 273

9 841950 열교환기 75 64 95 82 196

10 84099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기타
89 76 124 181 186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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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은 대중국 10대 환경수출 품목의 경쟁국가별 시장점유율을 정

리한 것이다. 1위를 차지한 광섬유와 광섬유다발(HS 900190)의 한국 시

장점유율은 11.57%이며,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29.91%)으로 대만(14.79%), 미국(10.41%), 독일(1.67%) 순이다. 2위를 

차지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854140)의 경우에는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8.78%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36.40%)이고 이어 

일본(14.88%), 미국(2.71%), 독일(0.99%) 순이다. 3위를 차지한 공기청정

기 등의 기계류(847989)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11.99%로, 가장 큰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32.69%)이고 이어 독일(18.20%), 미국

(10.5%), 대만(5.03%) 순이다. 1, 2위를 차지한 광섬유‧광섬유다발(HS 

900190)과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854140)의 경우에는 일본, 대만이 한

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3위 이하 품목에서는 일본, 독일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표 5-8. 세부품목별 국가별 경쟁현황(2012년)

(단위: %)

순위 품 목
전체무역 일반무역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1 900190 27.41 12.96 21.25 4.03 0.67 11.57 14.79 29.91 10.41 1.67 

2 854140 13.16 23.26 26.86 1.27 0.61 8.78 36.40 14.88 2.71 0.99 

3 847989 10.51 5.56 37.57 11.49 16.21 11.99 5.03 32.69 10.50 18.20 

4 392690 15.42 8.91 27.24 10.40 11.19 11.96 6.31 25.82 12.51 17.87 

5 903180 9.56 2.37 14.13 16.46 19.35 9.98 2.01 19.82 15.35 24.82 

6 840991 13.15 1.34 45.82 5.65 26.44 11.96 1.29 35.32 5.46 28.74 

7 903289 8.22 1.96 37.48 9.61 30.75 9.42 2.09 26.25 6.74 34.13 

8 392010 25.17 5.85 45.94 9.98 2.22 15.89 5.06 31.48 13.06 3.70 

9 841950 16.42 3.19 12.35 11.08 13.04 27.05 1.95 8.11 13.29 16.36 

10 840999 24.98 0.32 37.97 10.74 12.93 4.63 0.25 35.88 10.60 17.02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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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은 상위 10대 품목에서 고르게 한국보다 우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1, 2위 품목에서는 대만이, 3위 품목 이하에서는 독일이 한국보

다 우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한국의 환경 인프라 구축은 지자체, 환경공단, 중소환경업체 등이 공동

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은 국

토면적이 작고 정보화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환

경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95% 정도가 완료되어 환경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다.106) 

한국의 환경시장 포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환경 관련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발전 잠재력도 매우 높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기업은 정부

의 지원하에 성장하였고 규모도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

국과 같은 해외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한 경

험이 부족하다. 특히 중국은 대다수 환경 프로젝트를 BOT(Build-Operate- 

Transfer) 방식107)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진출

여지가 더욱 협소하다. 이러한 BOT 방식은 투자비 회수 및 사업 완료 시

점까지 10~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자금투자

106)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인터뷰 내용(2013년 8월 27일).

107) BOT 방식은 건설업체가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비를 직접 부담하여 시설물을 완공하는 

대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이나 관리권을 갖으며 약속된 

시점이 되면 사업시행자 측에 해당 시설물을 돌려주는 식의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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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고 해당 사업기간 동안 자금회전이 어려워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108) 

반면 유럽, 미국, 일본 등 환경산업 선진국의 환경기업들은 중국 진출 

초기 안정적인 사업기반 및 고객 확보를 위하여 데모시설을 무상으로 지

어준 후 추후 발생되는 수요를 사업화한 사례가 많다. 또한 이들 기업 중

에서 수백 년의 전통과 경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많아 중국이 선호하는 BOT 방식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

어, 독일은 침출수 처리설비, 정화설비 등 매립시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

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진출 초기 협력 가능성이 높은 지방정부와 

협의하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를 사용해 본 지방

정부는 독일의 폐기물 처리방식 및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이에 

적응하여 추후 유사한 환경사업 수요 발생 시 독일의 설비 및 시스템을 

다시 활용하였다. 이러한 환경시설의 구축 과정에는 다양한 환경 자재, 약

품, 기계를 비롯하여 이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기술과 시스템 관리 능력 

등 수많은 환경 상품 및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방식에 적응하

게 되면 다음에도 이 방식을 고수하는 기술의존성이 생기게 된다. 또한 

프랑스의 스웨즈(SUEZ), 베올리아(Veolia Environment) 등은 수처리 분

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중국의 상하수, 식수, 생활용수 

등 수처리 관련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중국 녹색‧환경 분야로 진출하여 안

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환경기업은 많지 않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진출배경, 

108)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인터뷰 내용(2013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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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현황 및 전략, 중국 사업 시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 환경 분야에 대한 진출 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앞서, 사례 기업의 선정 방법과 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녹색‧환경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유형은 크게 수출입과 

직접투자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환경상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현지의 실제 환경조건하에서 제품의 기능 및 기술이 발현되어야 하기 때

문에 시현과정 없이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기업을 인터뷰 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

국에 직접투자 방식으로 진출한 이후 환경상품의 대중국 수출량 및 공급

물량은 직접 진출 이전의 수출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하였다는 것

이다. 이에 사례 기업의 선정에 있어 환경상품을 수출입하는 기업뿐만 아

니라 중국에 직접투자 방식으로 진출한 환경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

다. 다만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수 자체가 

40~50여 개에 불과하고, 이 중 상당 수 기업이 당사의 인터뷰 내용을 직

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

례가 매우 적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환경기업 유형에 따라 대표적인 하나

의 사례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조사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등은 사

례 시사점(소결)에서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환경기업의 유형은 직접투자 

방식으로 진출한 기업을 환경상품을 개발‧공급하는 제조업체와 환경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로 구분하였고, 수출입 방식으로 진출한 기업을 

수출 공급업체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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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이하 서술되는 A사의 중국 진출 배경, 사업추진 현황, 성공전략, 애로

사항 및 정부지원 요청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A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109) 

1) 진출 배경

환경계측기 및 에너지측정 계측기 등을 생산하는 A사는 2000년대 초

반 한국 환경시장의 포화를 계기로 2003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중국

에 진출하기 2~3년 전부터 베이징, 상하이, 선양 등 지역에서 지사를 운

영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지사는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중국 사업의 성장이 빠르지 않았다. 2002년 A사는 상하이 시와 MOU를 

체결하고 일부 협력사업을 추진해 보았으나, 상하이 시 정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관련 행정업무의 진행도 더딘 편이었다. 

이에 A사는 2003년 베이징 시 정부와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는 당시 

베이징과 상하이 정부의 심화된 경쟁환경 속에서 베이징 정부가 IT, 하이

테크 분야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A사에게 자본금 투자의 25%를 특허

기술 사용료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등 매력적인 투자 우대혜택을 제시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내수 환경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였던 A사는 환경 관련 사업의 

특성상 정부 관련 부문과의 협력이 현지 내수시장 진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베이징 시정부와의 협력을 결정하였다. 현재 베이징 

109)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관계자 인터뷰(201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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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의 B기업과 합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A사가 51%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다. A사의 51% 지분 중 25%는 특허기술 사용료이기 때문에 실질

적인 현금투자는 전체 자본금의 26%이며,110) 중국 협력사는 49% 해당하

는 자본금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하였다.

2) 사업추진 현황

A사가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된 사업은 상하수용 유량측정 시스

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대형 수력발전소 터빈효율 측정시스템 등 환경 

및 에너지 측정 계측기 등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A사는 계측기 

제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 등 핵심 부분품은 한국에서 수입하

고, 나머지 부분품 조달과 제조 공정은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조달하여 공정하는 것은 생산비용 및 물류비

용 절감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품 입찰 시 절대적으로 유

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수입된 환경재 대부분은 중국 역내에서 진행되

는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A/S 차원에서도 현

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때문에 A사는 중국 

내 제조생산 공정을 필수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A사는 국제기술특허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정한 다양한 자

격증과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A사는 2003년 중국 진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중국 전역 하수처리장의 유량검

110) 당시 자본금 중 특허기술 사용료로 대체가능한 비율은 중앙정부가 비준한 경우 최대 

30%(합자법인 기준)이나, 그 절차가 더디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최대 혜택 범위를 적

용한 25%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투자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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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시스템을 수주하였으며, 10개 이상의 대형 수력발전소 터빈효율 측정

시스템 및 34개 도시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저수지 홍수 예‧경보 시스템, 원유측정 시스템, 화력발전소 열관리 시스

템 등 상당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성공전략

A사가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 실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기

술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적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최

대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환경 관련 계측기 분야에서 A사

의 제품은 선진국 못지않은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중국에 

진출하여 추진한 초기 사업이 몇 차례 실패함에 따라 기술의 현지화가 가

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질, 토양환경, 오염성분 및 운영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았던 제품 및 기술도 중국에서는 그 효과를 입증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A사는 상하이의 오수처리장 검출수 측정 시스템 사업을 수주

받아 관련 검측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측정할 수 없는 미립자가 유입됨

에 따라 측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는 당시 A사가 중국 하수처리장의 

수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계

약 금액의 30%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전체 시스템을 다시 교체하느라 추

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즉 한국에서 구현 가능했던 시스템일지라도 중국

의 환경 상황에 맞도록 현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A사의 경우 이러한 현지화 작업에 3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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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신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중국 상황에 특화된 기술 및 제품을 

구상하고 관련 인증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 진출 초기에는 

한국 시장에서 사업 경험이 있었던 상하수용 계측 시스템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다가, 꾸준한 현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대기,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분야의 계측 제품 및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

하고 있다.

환경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술과 관련된 결정은 설계 단계에

서 결정되기 때문에, A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와의 교류와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출 

초기 A사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A사 제품의 에

너지 절감 효과 및 효율성 등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당시 A사는 2003년 중국에 사스가 발생하여 많은 외자기업들이 

자국으로 귀국하던 상황에서, 중국의 주요 설계원에 방문하여 A사의 기술

과 제품에 대하여 소개할 수 기회를 비교적 수월하게 획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현재 A사는 중국의 8대 국가

급 시정 설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현재 A사는 중국의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 절약 산업 시장

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 현지의 에너지 절약 시스템에 적용시킨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A사는 이와 같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 환경분야 트렌

드에 맞추어 적용시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러한 시장의 성

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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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로사항

A사에 따르면 최근 2~3년 전부터 중국 환경분야에서 자국 기업 보호

주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환경분야 시장

을 개방하기는 하였으나,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중국의 대기업(공기업)이 

수주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입찰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미 수주업체가 내

정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로컬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

성하지 않을 경우 외자기업의 입찰참여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가 더욱 빈

번하였다. 이 때문에 GE나 지멘스 등과 같은 환경분야 메이저 기업들도 

중국 사업을 추진할 때, 모두 로컬 기업과 협력관계를 통하여 시장에 진

출하고 있다. 또한 기술력을 가진 외자 환경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기술력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중국 시장을 빠져

나가는 현상들이 발생하자, 로컬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

술경쟁력이 높은 외자기업을 인수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A사는 정부조달사업 부문의 입찰 관련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

였다. 실제로 A사는 공개입찰 과정에서 기술 및 품질 등에서 인정을 받아 

계속 1순위를 유지하였으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 다른 외자기업이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던 중, 

해당 프로젝트 발주처의 관계자가 수주 업체와 뒷거래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A사는 현지 감독기관에 이 문제와 관련된 진정서를 넣었고, 

결국 해당 프로젝트 관계자가 모두 교체되고 A사가 그 프로젝트를 수주

하게 되었다. 물론 이 사례의 경우 불투명성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졌으나, 대다수는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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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지원 요청 사항

A사는 중국 진출 한국 환경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사후 지원 

및 해결에 집중되기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 및 문

제점을 체크해 주는 경영진단 분야 쪽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중국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사, 노동,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상태를 비롯하여 당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비효

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등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이의 개선방안

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환경분야 기업이 대다수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영 및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자문지원은 우리 기업의 경영효율

성을 제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현지 환경

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러

한 기술 현지화를 위해서는 중국 진출 초기에 상당한 개발자금이 소요되

며, 이는 현지 진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A사는 이러한 최적화 

기술개발 등 자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금융지원과 특허 관련 지원이 강화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밖에 A사는 중국 관련 연구 및 지원 기능을 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을 통폐합하거나 서로간의 협력을 더욱 긴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다수의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 등이 각각 지원 및 연구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다수 정보가 지나치게 산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주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활용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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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이하 서술되는 B사의 중국 진출 배경, 사업추진 현황, 애로사항 및 정

부지원 요청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B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

으로 한다.111)

1) 진출 배경

B사는 수질, 생태, 토양 관련 정화 기술을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업체이

며, 상하이 환경과학원의 협력 권유로 2011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B사는 토양환경 정화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아 상하이 시 정부가 발주한 

토양복원 사업을 수주받게 되었다. B사에 따르면, 많은 중국 지방정부에

서는 현지의 오염정도에 대한 정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가급적 자국 환

경업체에 정화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는 토

양정화 분야의 중국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토양정화 관련 로

컬 업체 역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 로컬 토양

정화 업체들은 일본 및 미국의 환경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의 토양정화 사

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도입한 기술 자체가 토양정화용 기

술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렇듯 토양정화 분야는 현지 로컬 업체들이 

외국기술의 현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나, 아직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

건에서 토양정화 관련 컨설팅, 설계, 시공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상하이 시 역시 B사가 현지의 로컬 기

111)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관계자 인터뷰(201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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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협력을 권유하였다. 

B사는 2011년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도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다양한 전시회나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업체 

미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나, 실제 거래로 성사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B사가 법인을 개설한 이후 중국업체들에 대

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해소되었다.

2) 사업추진 현황

B사는 2011년 중국 진출을 권유하였던 상하이 시 환경과학원과의 현

지 토양정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 이후 접촉한 다

른 로컬 업체들과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3중전회 때 토양정화, 환경 이슈가 거론된 이후 B사에 사

업협력 및 합자회사 설립 등을 요구하는 로컬 업체들의 문의가 급증하였

다. 상술하였듯 중국에서 아직 토양정화 관련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로컬 

업체가 매우 희소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환경산업을 육성

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로컬 업체가 관련 기술을 보유한 B사

와 같은 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적인 수혜를 누리려는 것이다. 

B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도 토양정화 관련 기업이 많지 않고 중국에 

진출한 토양 관련 외자기업도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로컬 업체의 협력 수

요가 큰 편이다. 이에 B사는 환경과학원과의 협력사업 외에 다른 로컬 업

체와의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물론 중국 진출 시기가 늦어 지금

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은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B사와의 협

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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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현지 사업 입찰 시 중국 내 사업 실적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B사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자사

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지 실적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에 참

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수주한 것이 

아니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주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현재 외자 환경업

체가 독자적으로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입찰에는 관련 기술이 부족한 로컬 업체와 협력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설사 이러한 외자기업의 독자적인 입찰 참

여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더라도,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로컬 업체 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규제 철폐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B사는 향후의 사업 전개 역시 입찰을 통한 직접적 수주보다는 협

력업체를 통한 입찰 참여나 공개입찰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 등에 중

점을 둘 계획이다. 

B사 역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정화기술 및 운영관리 방식 등을 중국의 

토양 및 행정 시스템 등에 맞게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시행착

오를 겪었다. B사는 환경재라는 특수 소비재의 경우 이러한 현지화 작업

을 위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

으면서 기술 및 운영적인 현지화와 함께, 시공 단계의 효율성 제고를 통

한 비용절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중소기업의 초기 정착 시 부담을 완화시

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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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로사항

B사는 중국의 환경분야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입찰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환경 업계와 관련된 정

확한 정보도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한 국

무위원이 토양오염 현황 같은 오염실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현재 조사 중이고 민간에 

알려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중국의 해당 

업계에서는 중국의 임야 면적을 제외한 사용가능한 토지 중 60% 이상이 

오염되었다는 정보가 공공연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자료가 대부분 공개되

어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정보의 불투명성은 실

제로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미흡으로 인한 정보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지

만, 해당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밖에 

입찰과 관련된 핵심정보가 현지의 특정 로컬 기업에만 주어진 경우가 있

다. 일례로 B사의 기술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협력 입찰을 제안하였던 로

컬 기업이 있었는데, 이 로컬 기업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입찰 건으로 

협력을 제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B사가 협력조건 제시 및 협력의사 결

정 등 해당 사업 진행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4) 정부지원 요청 사항 

주지하듯 B사는 다른 환경업체와는 달리 희소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업 초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

고 안정적인 정착 단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 향후 B사가 중국 사업을 성

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많은 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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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환경업체가 그러하듯 민간 발주 

프로젝트보다 정부(관공서 등) 발주 사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중국 

환경시장에서 중소 외자업체가 영업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이에 B사는 KOTRA 및 환경산업기술원 등 중국 주재 한국기관이 주최하

는 다양한 환경분야 전시회나 설명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환경기업과의 매칭 기회

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중국 업체에 대한 

선별 수준도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물론 기업 매칭 행사에 참여한 중국 

업체들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

면에서 이러한 행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

리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관련된 협력 업체를 찾는 매칭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중국 기업이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한다.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이하 서술되는 C사의 중국 사업 추진 현황,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요

청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C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112)

C사는 한국에서 생산된 환경보호 약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상품 수출업체로 2008년 상하이에 진출하였다. COD 제거

112)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인터뷰 내용(201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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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산소 방출제, 중금속 제거제, COD 및 BOD 측정기기 등을 주로 취급

하며,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의 연

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토양복원 및 정화 등과 관련된 한국 본사 제품을 

상하이 현지 정부에 납품하고 있다. 

C사는 한국 본사의 친환경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절차가 복잡하

고 샘플 테스트 등이 엄격하여 현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

경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통관 절차가 복잡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

며, 중국 측 실험평가서와 맞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품질 인정을 받은 제

품이라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한국 제품 수입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현지의 모든 업체에 대한 통관 등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모든 통

관 및 검사 절차를 거쳐 수입을 해오던 환경상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도 관련 통관 절차 등을 초기 수입 시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는 

환경상품 수입 기업이 현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상당 수준 제

약하는 제도적인 환경이다. 이에 기존에 수입 경험이 있는 환경상품에 한

하여 통관 절차가 간소해질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5. 소결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해서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을 파악한 결과,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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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였다.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환경상품의 전체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

본, 독일, 미국, 한국, 대만 순이며, 한국은 전체 수입시장과 내수용 수입

시장에서 각각 모두 8.26%, 6.86%를 차지하면서 4위를 기록하였다. 향후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이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보다 높은 독일처럼 중

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대중 수출품목 중 가장 큰 

규모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HS 900190)이며,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854140)와 공기청정기 등의 기계류(847989)가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

었다. 이들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국 점유율을 조사하여 본 결과, 1, 2위를 

차지한 광섬유와 광섬유다발(HS 900190)과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854140)의 경우에는 일본, 대만이 한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3위 

이하 품목에서는 일본, 독일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일본은 상위 10

대 품목에서 고르게 한국보다 우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1, 2위 품

목에서는 대만이, 3위 품목이하에서는 독일이 한국보다 우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중 간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한 한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중국 

진출 한국 환경기업은 대부분 자체 경쟁력이 낮은 오염정화 분야에 집중

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서 추진되는 대다수 정화사업은 주로 BOT 방식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위주인 한국은 중

국의 정화사업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중국의 

정화사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력이 뒷받

침되어야 하며, 기술경쟁력과 높은 인지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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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정화사업인 탈황‧탈진‧집진 설비 등 환경플랜트 사업은 주로 

대형 건설사 등의 주도적인 참여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우며, 대기환경 정

화와 관련된 원천기술이 주로 한국 기업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다. 중국에 환경시장에 진출한 GE 및 지멘스 등과 같은 

글로벌 환경업체들은 자금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제약이 적으며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기술을 갖추고 있는 반면, 한국의 환경산업 분야에

는 사업경험이 축적된 대기업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환경업

체들이 태생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오염정

화 사업 등에만 주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둘째, 중국 환경시장 진출 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핵심적인 성공전략은 중국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상품, 기술 및 서비스이

다.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달리 환경상품은 해당 제품이나 기술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현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제품과 기술이 실제로 운용되는 중국의 환경 

및 시스템에 대한 사전 조사와 이에 맞는 현지화 작업 없이는 지속적으로 

환경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통상 자사 제품과 서비스, 운영 시

스템 등을 현지화하는 시간은 기업마다 상이하나, 대체로 3~4년 이상이 

걸렸다. 대다수의 한국 기업은 현지에서 수주한 사업 혹은 시운전 과정에

서 많은 실패를 겪었으며, 각 사례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재개발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한국의 중소 환경업체가 가지는 제약과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

는 대안으로 경쟁력이 있는 로컬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조달

사업 등을 포함한 현지 환경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중국 정부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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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관련 정보수집 능력 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자국기업 보호주의는 환경분야의 대규모 사업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환경분야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가 모

두 외자기업이기 때문에 입찰 참여에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개

별 중소기업이 외자기업의 신분으로 중국 현지 환경사업 참여에 있어 불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현지화와 필수적인 시스템을 체득하고 분석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의 경험이 필

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며, 중국 환경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한국 기업에는 현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체득하는 데 더욱더 많은 시간

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

업은 각자의 진출 업종 분야에서 우수한 중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환경기업들에 따르면, 중국 환경업체 중

에는 그 규모에 비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이 많으며 우리 환경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분야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고 한다. 

넷째, 한국의 환경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통관 절

차와 시간지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겪는 한국 기

업들이 많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상호 국가간 폐기물 반입금지 규제 정책

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수출을 위해서 해당 상품의 성능 및 품질

을 검증하는 절차인 시운전에 필요한 폐기물도 정식으로 반입이 되지 않

고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중국 내

수시장의 최종재 환경상품을 분류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상

품분류 방법이 녹색산업을 모두 대변해 주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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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는 투자의 수출효과, 가공무역 비중의 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영향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한

계는 향후 후속연구의 주제로 남겨두면서 중국 기업들의 녹색산업에 대

한 분석과 같은 연구도 지속되어 한국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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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제2장에서는 중국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

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12차 

5개년 규획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거시적 목표와 전략을 살펴보았으며, 

재정정책‧세제정책‧에너지정책‧환경보호산업 발전정책‧산업구조조정 정

책‧국토이용정책 등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녹색성장은 ‘녹색’, ‘전환’, 그리고 ‘성장’이 결합된 개념으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그 성장의 방식을 ‘녹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함과 

동시에,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 그리고 경제와 생태가 조화롭게 성

장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동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녹

색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도 △오염된 환경의 복원과 생태환경 보호 △환

경규제 정책의 강화 △친환경 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녹색성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초보적 단계이다. 녹색성장

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고, 녹색 전환 없이는 성장도 불가능한 

만큼, 그 중요성으로 인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

식 개혁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파괴된 환경의 복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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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해 본 결과, 과거 중국은 환경정책이 무역정책

의 대체재(substitute)로 사용되었다. 개혁개방 정책, WTO 가입 등으로 

인해서 무역장벽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경정책을 느슨하게 하였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반대로 무역정책을 환경정책의 대

체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시켰

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정책들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

질 것이다.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이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의 

주요한 두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요소인 인적자본과 물적자

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

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

경오염과 무역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WTO 분쟁 사례들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쟁의 핵심 

배경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산업 추진 전략과 이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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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보조금으로 판단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 무상지원

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특정 해당 업체에 직접 재정적 수혜로 제공

되었는바, 미국과 EU는 특정성을 갖춘 재정적 기여로 보고 규제대상 보

조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도 

빈번하게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조치가능 보조금으

로 분류된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은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취해졌으나,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되

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이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조치를 취한 

데 반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투명성 문제로 인한 분쟁은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에서 직접적인 보조금 규제는 물론 투명성 문제의 

중요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중국은 선진국 중심의 상

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태양전지

의 핵심 원료인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는 중국의 

강한 맞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

로 전체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환경상품의 주요 수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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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은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대만 순이며, 한국은 전체 수입시장과 내

수용 수입시장에서 각각 8.26%, 6.86%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4위를 기록

하였다. 향후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이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보다 높은 

독일처럼, 한국도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핵심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한‧중 간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사례 분석 결과,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

에 있어 한국 기업은 대부분 오염정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오염정화 사업 등에만 주력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에 강점

이 있는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중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각각의 진출업종 분야에

서 우수한 중국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

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

자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 ‧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제2장과 제3장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중국 환경규제 정책의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들에 진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환경분야 조달시장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출

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입찰과정에서 외자기업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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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응찰 조건들을 요구함으로써 외자기업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고 있다. 정부발주 사업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경력, 자격증 등 외자기

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입찰 참여 기업에 뒷돈 등을 요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쪽 정부간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상술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환경사업 관련 입

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중국 정부도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

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고수하는 

BOT 방식은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 아니면 주도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

우며, 대기업 위주로 환경사업이 추진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의 크

고 작은 환경문제를 모두 정비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지방) 정부가 녹색자금을 분담할 수 있는 공동연구, 교환 

연수, 공동기금 조성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환경서비스 분야 양허안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WTO 

GATS 양허안에서 환경서비스 7개 분야를 개방하였고, DDA 2차 수정 양

허안은 GATS와 동일하다. 여기서 7개 서비스는 하수서비스(CPC9401), 

고형폐기물 처리서비스(CPC9402), 배기가스 처리서비스(CPC9404), 소

음저감서비스(CPC9405), 자연 및 풍경보호서비스(CPC9406), 기타 환경

보호 서비스(CPC9409), 위생서비스(CPC9403)를 포함한다. 이들 7개 서

비스에 대해 환경컨설팅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만 허용하며, 외국인 사업

자는 합작기업 형태로만 상업적 주재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5개 분야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2차 수정 양허안을 통해 상업적 주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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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화하였다.

환경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기체결 FTA 중 가장 포괄적인 FTA는 중‧

뉴질랜드 FTA이며, 중‧홍콩 CEPA의 양허 수준이 가장 높다. 중‧뉴질랜

드 FTA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체류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외국인 대주

주 합작기업뿐만 아니라 외자독자기업의 설립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홍

콩과의 CEPA 협정을 통해 홍콩 독자기업의 설립 허용뿐만 아니라, 광둥 

성에서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홍콩 서비스사업자의 승인

업무를 광둥 성에서 수행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6-1. 환경서비스 분야 양허안

구분 WTO DDA 중 ‧ 뉴질랜드 FTA 중 ‧ 홍콩 CEPA

시장

접근

제한

M1: 환경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하

고 약속 안 함.

M2: 제한 없음.

M3: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서

비스 공급은 외국인이 대주

주인 합작기업만 가능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M1: 환경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하

고 약속 안 함.

M2: 제한 없음.

M3: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서

비스 공급은 외국인이 대주

주인 합작기업과 외국독자

기업 설립 허용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M3: 독자기업 설립 가능

광둥 성에서 환경 모니터링 

활동 수행을 위한 홍콩 서비

스사업자의 승인업무를 광

둥 성에서 수행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내국인 

대우

M1, 2, 3: 제한없음.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M1, 2, 3: 제한없음.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M3: 제한없음.

M4: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

주: M1: 국경간 공급, M2: 해외소비, M3: 상업적 주재, M4: 자연인의 이동

자료: 저자 작성.

환경서비스 부문 시장개방 수준(WTO)은 중국이 다소 높은 편이나, 기

체결 FTA에서의 개방범위는 한국이 넓은 편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와 홍콩과의 CEPA에서 상업적 주재의 시장접근 제한을 완화한 바 

있으며, 내국민대우 mode 1~3 ‘제한없음’은 WTO DDA 양허안 수준과 

동일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상업적 주재의 시장접근 제한을 완화하고 내

국민대우 mode 1~3에 ‘제한없음’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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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첫째,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녹색 전환’을 고려하지 않

고는 성장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서술된 주요 지표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113) 중국의 녹색경제 발전 수준도 낮아 그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자이용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의 많은 

항목들을 외상투자 장려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투자를 유

도하는 등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접

해 있는 한국의 에너지‧환경 관련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찾고 

있으나, 실제 중국 시장 진출은 쉽지 않다.114) 현재 중국 정부는 계획적으

로 에너지‧환경 분야의 대형 국유기업과 그 자회사들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지원과 더불어 광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선진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고,115)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력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은 진출을 하되,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113)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환경성과지수도 

세계 최하위권이다. 또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

은 약 10% 정도이다. 

114) 가령,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유기업이 시장

을 독점하고 있고, 세계적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

반적인 경쟁력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가격 및 기술 측면에서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

력이 우월하지 않아 중국 시장에서 유수의 중국 및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용덕 2011, p. 230). 

115) 가령, Titan(天顺风能)은 세계 최대 풍력 송풍기 제조업체인 Vestas 산하의 덴마크 Varde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하였다(REN21 2013,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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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중국의 녹색성장이 중앙정부 주도라는 점에

서 민‧관 공조에 기반한 진출이 유리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장정

보 수요가 많은 만큼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중

국 환경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발굴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 지

원하는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116) 협력 파트너에 있어서는 향후 

오염된 환경의 복원과 환경보호에 있어 지방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

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지방정부와 녹색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것

이 현실적일 것이다. 개별 기업이 나서기보다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지

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녹색기업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등의 방

식을 통해 기술협력, 투자확대, 시장진출 등 협력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

다. 중국 파트너 기업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유기업이 

유리하며 이들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다.117) 

둘째,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파괴된 환경의 복원이 중국 녹색

116)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 프로그램(Public-Private Environ-

ment Partnership: PPEP)이 좋은 예시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환경사업의 발굴 

및 수행을 지원하며 민간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

업들이 중국의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 진출하였다. 한국환경공단 북경사무소 인터뷰

(2013년 9월 13일).

117) 일례로 한국전력은 중국의 3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중국 대당(大唐集团) 합자법인

을 세우고 2006년부터 풍력 에너지를 생산 중이다. 중국 진출 초기에는 사업의 리스크

를 최소화하고, 콴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당그룹과 기술교류와 인력교류부터 시작

하였으며, 이후 합자회사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풍력자원이 풍부한 간쑤 성에 중국의 

대당집단공사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하며 2006년부터 풍력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간

쑤 성에 이어 내몽고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1단계 사업을 2007년 6월 완료 후, 2단계 

증설사업 및 후속 사업인 내몽고 3~7단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좋은 만큼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북경대표처 인터뷰(2013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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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전략의 한 축이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의 범위가 단순한 오염물질 

통제에서 벗어나 순환경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환경보호 규제 강화는 

주로 오염배출에 대한 행정적 강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탈황, 탈질 등 오염저감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벌금부과 이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와 수도차단 등과 같은 행정 수단을 동원하여 강

제 폐업시키고 있다.118) 이러한 규제가 향후 순환경제로 확대되면 생산‧

사용‧폐기‧재사용 등 상품 사이클 전체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전국주체기능구규획｣에 따라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서 에너지 소비와 오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프로젝트 건설을 엄격히 제

한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오염배출이 심각한 기업을 

퇴출시키고,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신규 생산설비 확장을 불허하며, 기존 

생산설비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해 환경보호 법규와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없던 데서, 환

경규제 미대응 기업을 퇴출시킬 정도로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환경규

제로 인해 기업들은 관련 세금, 벌금, 탈황‧탈질 등 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의 비용부담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이 많은 산업에 속

한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118)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발전과 환경연구소 梁本风 소장 인터뷰(2013년 9월 11일).



제6장 결론 및 시사점❙167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

들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에 부응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규

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기업의 비용, 더 나아가 수익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기업은 환경경영을 통해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

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발표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부표에서 보듯, 중국 환경보호 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규제 정책 역시 그러하다. 즉 관련 법률과 법규, 각종 규획과 계획, 

그에 따른 세칙뿐만 아니라 국무원 및 관련 부처의 중요 문건, 명령-규제

성 환경정책, 환경경제 정책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환경규제 관련 정

보에 취약한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

보를 제공하는 등 실무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 가능성

2011년 11월 미국의 중국산 태양전지 상계관세 조사로 비롯된 중국 녹

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조치는 2012년 EU의 대중 태양광 패널 및 주

요 부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로 이어졌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및 중국 보조금 통보 투명성 문제로 중국과 갈등

을 빚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중국이 미국과 EU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

한 상계관세 규제에 적극 맞서고 있어 녹색산업 보조금을 둘러싼 주요국

간 대립은 통상분쟁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주요국들은 환

경‧에너지 문제를 해소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168❙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활

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통상분쟁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외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한 사

례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98년 이후 다른 국가

로부터 지속적으로 상계관세 조치를 받았다.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는 1998년 5건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995~2012년

까지 총 조사건수 기준으로 볼 때 19건으로 중국(62건), 인도(55건) 다음

으로 세계 3위의 상계관세 조사 대상국이다. 19건 가운데 실제 상계관세 

부과가 내려진 것은 8건이다. 

그림 6-1. 한국에 대한 연도별 상계관세 조치 추이

자료: WTO Website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ccessed November 2, 2013)

[그림 6-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한 나

라는 미국, EU, 일본, 남아공 4개 국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국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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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19건 중 10건, 실제 상계관세 부과 8건 중 5건

을 취하며 최대 상계관세 조치 부과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림 6-2. 외국의 대한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자료: WTO Website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ccessed November 2, 2013)

한국은 녹색산업 보조금 제공에 대해 몇 차례 미국으로부터 상계관세 

조사를 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제품이 직접 상계관세 조치 대상이 되었던 사례는 아직까지 없

다.119)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상계관세 조치는 품목별로 볼 때 대부

119) 미국은 한국산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2011년 4월)와 철강제품 

상계관세 조사(2010년)에서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프로

그램 및 녹색기술 R&D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R&D 프로그램을 조사대상에 포함하

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상계관세율 산정 시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 미국 산업에 피해

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짐으로써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 이

밖에 한국의 에너지 절약펀드 프로그램, 각종 전기요금 할인 프로그램도 미국의 상계

관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들 역시 각각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미소마진 판정

으로 인해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받지 않았다. Sherzod Shadikhodjaev 외(2012), pp. 

147-152.



170❙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분 철강 및 전기전자 제품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중국, 

EU‧중국 간 사례와 같이 재생에너지 제품에 지급된 녹색산업 보조금 규

제에서 발생한 통상분쟁은 겪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도 최

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산업진흥,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

다. 특히 세계 최대 상계관세 조치 부과국인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조

치를 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녹색산업 분야에서도 상계관

세 조치로 인한 통상분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녹색산업 분야를 포함해 보조금에 대한 상

계관세 조치에서 비롯한 분쟁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7월 

중국이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잠정 반덤핑 관세 조치로 규제했다

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전까지 한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에서 녹색산

업 분야가 직접 그 대상이 되었던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중국의 조치가 양국간 녹색산업 보조금으로 인한 분쟁의 불씨를 제

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 체결로 양국간 시

장개방이 확대되면 녹색산업 제품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장차 녹색산

업 보조금 관련한 분쟁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여기서는 제4장에서 살펴본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

치 사례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

자 한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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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의 상계관세 조치와 중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국제적인 통상분쟁

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또한 한국도 이들 주요국과의 녹색산업 보조

금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교역 상대국이 시행한 

경제정책에 대한 제재조치이기 때문에 분쟁국간 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어 한

국의 입장에선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과 녹색산업 보조금 관

련 분쟁에 가급적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중‧미, 중‧

EU 간 녹색보조금 상계관세 조치 분쟁으로 한국의 녹색관련 제품이 상대

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쟁에 따른 한국의 실익을 따지기 이전에,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

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통상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녹색산업 지원

이나 보조금 정책은 최대한 특정성을 벗어나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EU

의 대중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에서 대부분 특정성을 갖춘 재정적 지원이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판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물론 지

방정부가 특정 업체에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무상지원도 조치가능 

보조금에 해당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WTO SCM 협정 제24조에 규정된 보조금 통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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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함으로써 주요국으로부터 WTO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

다. 이미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WTO 분쟁 사례에서 지적했듯이, 직접

적인 보조금 제공 여부와 함께 보조금 통고 의무 불이행도 제소의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녹색산업을 포함한 보조금의 

통보 의무를 이행함은 물론, 여타 회원국의 이의 제기에도 성실히 대응하

여 녹색산업 보조금 투명성 문제로 인한 WTO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주요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외국의 관련 산업계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EU의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의 시작은 이해 당사자인 특정 기업, WTTC‧ EU Prosun 

등과 같은 산업협회의 제소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

국의 관련 업체나 협회와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대외협력의 확대 및 교류 활성화가 요구된다. 

한편, 주요 교역 상대국 정부의 불공정한 녹색산업 보조금 지급으로 인

해 관련 한국 기업이나 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 

차례도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한 적이 없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미국, EU

와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분쟁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역

량을 축적했다고 판단되는바, 중국과의 상계관세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

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상계관세 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

한 기초 자료를 축적해 두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주요국 정부의 녹색산업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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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향후 중‧미, 중‧EU 간 녹색산업 보조금 

분쟁의 전개과정 및 변화양상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조치가능 보조금의 유형은 물론 관련 분쟁 당사국의 대응방식 및 행태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녹색산업 보조금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

다. 이에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WTO SCM 협정을 활용하여 

다자간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WTO 여

타 회원국과 공동으로 중국이 녹색산업을 포함한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

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

우에도 WTO 관련 협정에 기초한 분쟁 해결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해서는 ‘미-중간 WTO 닭고기 분쟁’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120) 이 분쟁에서 미국은 WTO SCM 협정 12조 및 15조에 

의거, 중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승소 판정

의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한국도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으로부터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받았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

당 기업과 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할 

120)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가 

WTO 관련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WTO에 제소하였다(2011년 9월). 이 분쟁에서 미국

은 중국의 무역구제 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부적절한 방

법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다(2013년 

8월). WTO Website (accessed October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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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결과 만일 불공정한 조사 절차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한‧중 FTA 무역구

제 협상 분야에서 조사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주요 의제로 활용하여 중국

의 무역구제 조사가 공정한 룰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국간 무역구제 조치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녹색산업 보조금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해결의 제도를 공

고하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통해서 환경상품 내수용 수입시장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대만 순을 기록하고 있었다. 독일만이 

전체 수입 점유율보다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았다. 한국의 경우에

는 전체 무역 점유율(8.26%)보다 내수시장 점유율(6.86%)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상품 교역에서 가공무역 위주의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은 내수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0대 수출품목들을 중심으로 경쟁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

본이 한국보다 많은 품목들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일부 품목별로는 주로 독일, 대만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에 따라 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를 차지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진출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응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121)

121) 중국 사회과학원에 의하면, 중국의 녹색성장은 좁은 의미에서 무독(无毒)의 유기발전‧

오염이 없는 청결 발전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 오염 저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175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환경기업은 중국 시장만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으

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

경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의 환경 관련 사업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집중하였던 대규모 정화사업 외에 다양한 진출 유망 

분야들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제품 제조기술이 뛰어

나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산업 육성 및 발전에 투입되는 각종 기계, 약품, 

설비 등의 제조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제조기술이 현지

화 과정 속에서 현지 환경 관련 다른 분야에 접목되는 기술로 변화할 가

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개선과 보호 등을 위한 약품 개발

과 함께, 해당 약품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투입 기술을 개발하는 것

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한국 중소기업이 직접 진출가능한 틈새

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기업이 환경상품 및 기술의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

출 초기에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기

술력을 갖춘 한국의 환경업체가 해당 기술 및 운영 시스템을 중국의 환경 

상황에 맞도록 현지화 작업을 하는 것은 중국 환경사업 성공의 필수조건

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화 과정은 대부분 중국 시장 진출 초기에 집중

적으로 겪게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초기 정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을 통한 무공해 발전을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는 자원의 순환이용이 가장 중요하며, 

향후 미래에는 저탄소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탄소 성장 발전과 관

련하여 현재 중국은 일본 모델을 연구하여 따르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발전과 

환경연구소 梁本风 소장 인터뷰(2013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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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

의 경쟁력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경영 효율화 방안 및 개선사항을 제시

해 주는 경영자문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의 환경기업이 대다수 중소기업

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영 및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는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는 가급적 많은 환경업체에게 전반적으로 필요한 공통사안과 기업

의 보안이 요구되는 특별항목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관련 정보력이 약

한 중소 환경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122) 한

국 기업은 먼저 로컬 환경업체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현지 환경 업계

의 운영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아야 한다. 다음 

단계로 독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는 먼저 우수한 로컬 기업을 선별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련 전시회나 박람회 등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로컬 우수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

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상품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수한 

122) 일례로 한국환경공단은 해외 환경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 가운데 사업실

적이 우수하고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환경사업 발굴을 지원하

고 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몽골, 에콰도르, 방글라데

시, 멕시코, 폴란드 등 국가에서 환경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안후이 성, 지린 성, 헤이룽장 성에서 진행 중이다. 안후이 성에서는 바이오가스 에너

지화 사업을 위한 합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지린 성과 헤이룽장 성에서는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북

경사무소 인터뷰(2013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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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한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환경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명

확하지 않은 이유로 통관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상품 판

매를 위해 필수적인 시운전에 필요한 실험용 혹은 테스트용 폐기물 등의 

양국 국경 내 반입 허용을 제안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 시장 판매 목적이 

아닌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를 위해 중국으로 반입하는 제품과 파일럿 플

랜트, 시운전, R&D 분야 관련 제품의 무관세 수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

조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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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연도 법령 명칭

2000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中華人民共和國大氣汙染防治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업법 (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

2002
｢중화인민공화국 친환경생산촉진법 (中華人民共和國清潔生産促進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中華人民共和國環境影響評價法)｣

2003 ｢중화인민공화국 방사능오염방지법 (中華人民共和國放射性汙染防治法)｣

2004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華人民共和國固體廢物汙染環境防治法)｣

2005 ｢중화인민공화국 신재생에너지법 (中華人民共和國可再生能源法)｣

2007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中華人民共和國節約能源法)｣

2008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中華人民共和國循環經濟促進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오염방지법 (中華人民共和國水汙染防治法)｣

2009
｢환경계획 영향평가조례 (規劃環境影響評價條例)｣

｢선박오염방지 및 해양환경관리조례 (防治船舶汙染海洋環境管理條例)｣

2010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 및 토양보존법 (中華人民共和國水土保持法)｣

2011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中華人民共和國煤炭法)｣

｢태호유역 관리조례 (太湖流域管理条例)｣

｢방사능폐기물 안전관리조례 (放射性廢物安全管理條例)｣

자료: 陳建鵬. 2013. 新世紀以來中國環境管制的進展, 問題與改進方向. http://www.drcnet.com.cn/eDRCnet.common. 

web/DocSummary.aspx?version=Integrated&docid=3205831&leafid=1 (접속일: 2013년 9월 13일); 중화인민

공화국수자원 및 토양 보존법(2010), http://www.gov.cn/flfg/2010-12/25/ content_1773571.htm (접속일: 

2013년 9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석탄법(2011), http://www.gov.cn/flfg/2011-04/25/content_1851695.htm 

(접속일: 2013년 9월 13일) 참고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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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법령 명칭 발표 기관

2000 ｢전국생태환경보호요강 (全國生態環境保護綱要)｣ 국무원

2001

｢국가환경보호 10.5 계획 (國家環境保護“十五”計劃)｣ 국가환경보호총국

｢10.5 국토자원생태건설과 환경보호 규획 (“十五”國土資源生態建設

和環境保護規劃)｣
국토자원부

｢10.5 생태건설과 환경보호 중점 전문항목 규획 (“十五”生態建設和環

境保護重點專項規劃)｣
국가계획위원회

2003
｢중국 21세기초 지속가능한 발전행동 요강 (中國21世紀初可持續發

展行動綱要)｣
-

2005
｢11.5 전국환경보호법규 건설규획 (“十一五”全國環境保護法規建設

規劃)｣
국가환경보호총국

2006

｢11.5 전국환경보호표준 규획 (“十一五”國家環境保護標准規劃)｣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환경관리감독능력건설 11.5 규획 (國家環境監管能力建設“十一

五”規劃)｣
환경보호부

｢11.5 기간 전국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 계획 (“十一五”期間全國

主要汙染物排放總量控制計劃)｣
국무원

｢전국생태보호 11.5 규획 (全國生態保護“十一五”規劃)｣ 환경보호부

｢국가 농촌 소강환경 행동계획 (國家農村小康環保行動計劃)｣
환경보호부

국무원

2007

｢국가환경보호 11.5 규획 (國家環境保護“十一五”規劃)｣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현재 석탄발전소 이산화황 정비 11.5 규획 (現有燃煤電廠二氧化硫

治理“十一五”規劃)｣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중점생태기능 보호구규획 요강 (國家重點生態功能保護區規劃

綱要)｣
환경보호부

2008

｢전국생태취약구 보호규획 요강 (全國生態脆弱區保護規劃綱要)｣ 환경보호부

｢삼협 및 저수지급 이상 상류 오염방지 규획(수정판) (三峽庫區及其上

遊水汙染防治規劃(修訂版))｣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리부, 주택 및 도시건설부

｢화하, 해하, 요하, 소호, 전지, 황하 등 중상류 등 중점유역 수질오염 

방지 규획(2006~10년) (淮河, 海河, 遼河, 巢湖, 滇池, 黃河中上遊等重

點流域水汙染防治規劃(2006~10年))｣

국무원

2010 ｢전국주체공능구 규획 (全國主體功能區規劃)｣ 국무원

2011

｢국가환경보호 12.5 규획 (國家環境保護“十二五”規劃)｣ 국무원

｢12.5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종합업무 방안 (“十二五”節能減排

綜合性工作方案)｣
국무원

｢12.5 전국환경보호법규 및 환경경제정책 건설 규획 (“十二五”全國環

境保護法規和環境經濟政策建設規劃)｣
환경보호부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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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계속

연도 법령 명칭 발표 기관

｢국가환경보호 12.5 환경 및 건강업무 규획 (國家環境保護“十二五”環

境與健康工作規劃)｣
환경보호부

｢중금속오염방지 12.5 규획 (重金屬汙染防治“十二五”規劃)｣ 국무원

｢전국지하수 오염방지 규획(2011~20년) (全國地下水汙染防治規劃

(2011~20年))｣
환경보호부

｢국가환경보호 12.5 과학기술발전 규획 (國家環境保護“十二五”科技

發展規劃)｣
환경보호부

2012

｢도로 및 수도 교통운송 환경보호 12.5 규획 (公路水路交通運輸環境

保護“十二五”規劃)｣
교통운송부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12.5 규획 (節能減排“十二五”規劃)｣ 국무원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 규획 (2011~15년)(重點流域水汙染防治規

劃(2011~15年))｣

환경보호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수리부

｢핵안전 및 방사능오염 방지 12.5 규획에 관한 2020년 장기 목표 

(核安全和放射性汙染防治“十二五”規劃及2020年遠景目標)｣
환경보호부

｢12.5 에너지 절약 환경산업 발전규획 (“十二五”節能環保産業發展規劃)｣ 국무원

｢12.5 순환경제 발전규획 (“十二五”循環經濟發展規劃)｣ 국무원

｢환경장비 12.5 발전규획 (環保裝備“十二五”發展規劃)｣ 공업부, 재정부

｢대종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 12.5 규획 (大宗工業固體廢棄物綜合

利用“十二五”規劃)｣
공업부

｢공업친환경생산추진 12.5 규획 (工業清潔生産推行“十二五”規劃)｣ 공업부

｢12.5 전국도시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시설 건설규획 (“十二五”全國

城鎮生活垃圾無害化處理設施建設規劃)｣
국무원반공실

｢12.5 전국도시오폐수처리 및 재생이용시설 건설규획 (“十二五”全國

城鎮汙水處理及再生利用設施建設規劃)｣
국무원반공실

｢중점구역 대기오염방지 12.5규획 (重點區域大氣汙染防治“十二五”

規劃)｣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12.5 위험폐기물 오염방지 규획 (“十二五”危險廢棄物汙染防治規劃)｣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부, 위생부

｢전국환경선전교육행동요강(2011~15년) (全國環境宣傳教育行動綱

要(2011~15年))｣

환경보호부,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 중앙문명반, 교육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위원회, 

준화전국여성엽합회

｢전국축산업오염방지 12.5 규획 (全國畜禽養殖汙染防治“十二五”規劃)｣ 환경보호부, 농업부

자료: 陳建鵬. 2013. 新世紀以來中國環境管制的進展, 問題與改進方向, http://www.drcnet.com.cn/eDRCnet.common. 

web/DocSummary.aspx?version=Integrated&docid=3205831&leafid=1 (접속일: 2013년 9월 13일).



부록 ❙191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연도 법령 명칭 발표 기관

2004
｢건설항목강화 환경영향평가 등급심사에 관한 통지 (關于加強建設項目環境影響

評價分級審批的通知)｣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5

｢국무원 절약형 사회건설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에 관한 통지 (國務院關于好做建設

節約型社會近期工作重點的通知)｣
국무원

｢과학발전관 실현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關于落實科學發展觀加強環境保護

的決定)｣
국무원

2006
｢국무원 순화경제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國務院關于加快發展循環經濟的若幹

意見)｣
국무원

2007 ｢농촌환경 보호에 관한 의견 (關于加強農村環境保護的意見)｣ 국무원

2010
｢국무원 12.5 규획 에너지 절약 목록 실현을 위한 업무역량 강화에 관한 통지 

(國務院關于進一步加大工作力度確保實現“十一五”節能減排目標的通知)｣
국무원

2011 ｢국무원 환경보호 중점업무에 관한 의견 (國務院關于加強環境保護重點工作的意見)｣ 국무원

2012
｢국가환경보호 12.5 규획의 중점업무 부분 분업 방안 (國家環境保護“十二五”規劃

重點工作部門分工方案)｣
국무원

자료: 陳建鵬. 2013. 新世紀以來中國環境管制的進展, 問題與改進方向, http://www.drcnet.com.cn/eDRCnet.common. 

web/DocSummary.aspx?version=Integrated&docid=3205831&leafid=1 (접속일: 2013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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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류 연도 정책 명칭 발표 기관

표준정책

역년

｢국가환경보호표준 “역년 발표한 국가환경보호 표준목록”

(國家環境保護標准參看環境保護部官方網站“曆年發布的國家環

境保護標准名錄”)｣

관련 부처

2003 ｢환경영향평가제도 (環境影響評價制度)｣ 법률

2004~

｢탄화칼슘업진출조건( 電石行業准入條件)｣, 티타늄업진출조건 

(钛合金行業准入條件)｣, ｢고온건류업진출조건 (焦化行業准入條

件)｣, ｢야금업진출조건( 銅冶煉行業准入條件)｣, 텅스텐업진출조

건 (鎢行業准入條件)｣, ｢주석업진출조건 (錫行業准入條件)｣ 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7~ ｢“구역한비”* 조치 (“區域限批”措施)｣ 환경보호부

폐기물배출 

허가

2001
｢화하 및 태호 유역 중점 폐수오염허가증 관리방법(시범시행) 

(淮河和太湖流域排放重點水汙染物許可證管理辦法(試行)｣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11호)

2004
｢폐기물 배출 관련 정식 허가 거점 통지 (關于開展排汙許可證試

點工作的通知)｣
국가환경보호총국

강제조항 2007
｢소형발전기 사용금지에 관한 의견 (關于加快關停小火電機組的

若幹建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양적 통제 

정책

2006
｢11.5 기간 전국 주요 오염물총량 통제계획 (“十一五”期間全國

主要汙染物總量控制計劃)｣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6
｢주요 수자원 오염총량분배지도의견 (主要水汙染物總量分配指

導意見)｣
국가환경보호총국

2006 ｢이산화황 총량분배지도의견 (二氧化硫總量分配指導意見)｣ 국가환경보호총국

2007 ｢주요 오염물 총량배출심사방법 (主要汙染物總量減排考核辦法)｣ 국가환경보호총국

2011
｢12.5 주요 오염물 총량배출목정산 세부지침 (“十二五”主要汙

染物總量減排核算細則)｣
환경보호부

2012
｢12.5 주요 오염물 총량배출목록책임서 (“十二五”主要汙染物總

量減排目標責任書)｣
환경보호부

무역정책

2006
｢2006년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 (2006年加工貿易禁止類商

品目錄)｣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

2007
｢2007년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

(2007年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

2008
｢2008년 가공무역금지류 상품목록

(2008年加工貿易禁止類商品目錄)｣
상무부, 해관총서

행정처벌 2009 ｢환경행정처벌방법 (環境行政處罰辦法)｣ 환경보호부령(제8호)

기한 제한 

정책
2009 ｢기한 제한성 정비관리 방법(시범시행) (限期治理管理辦法(試行))｣ 환경보호부령(제6호)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주: *지방 또는 지업이 ｢환경보호평가법(環境保護評價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지방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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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류 연도 정책 명칭 발표 기관

생태배상

2006
｢광산정비 및 생태계 복구기제 건설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關于

逐步建立礦山環境治理和生態恢複機制的指導意見)｣

재정부, 국토자원부, 

국가환경보호총국 

2007
｢생태보상 거점 확산 관련 지도의견

(關于開展生態補償試點的指導意見)｣
국가환경보호총국

2012
｢2012년 중앙 대 지방 국가중점생태기능구 이전 지불방법 (2012

年 中央對地方國家重點生態功能區轉移支付辦法)｣
재정부

가격정책

2004

｢상수도가격 개혁 촉진 및 상수도절약, 수자원보호에 관한 통지 

(國務院辦公廳關于推進水價改革促進節約用水保護水資源的

通知)｣

국무원 

2007 ｢전력발전 및 절약 통제방법(시범시행) (節能發電調度辦法(試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 

에너지국 등

2007
｢석탄발전기 탈황 및 전기 탈황 설비 운송관리 방법 (燃煤發電機

組脫硫電價及脫硫設施運行管理辦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

2007
｢전기가격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 (關于進一步落實差別電價政策

有關問題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2012
｢신재생에너지 자원가격 보조금 관리 임시방법 (可再生能源電價

附加補助資金管理暫行辦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에너지국 

녹색신용

2006
｢기업환경보호 정보공유 문제에 대한 의견 (關于共享企業環保信

息有關問題的通知)｣

인민은행, 

국가환경보호총국

2007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영역 금융서비스 사업발전 강화 관련 

지도의견 (關于改進和加強節能環保領域金融服務工作的指導

意見)｣

인민은행

2007
｢환경정책에 대한 신용대출 위험성에 관한 의견 (關于落實環保

政策防範信貸風險的意見)｣

인민은행, 

국가환경보호총국, 

은행감독위원회

2007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대출사업 지도의견 (節能減排授

信工作指導意見)｣
은행감독위원회

2009
｢전면적인 녹색신용정책완비 공유사업 관련 통지 (關于全面落實

綠色信貸政策進一步完善信息共享工作的通知)｣

인민은행, 

국가환경보호총국

녹색보험

2008
｢환경오염 책임보험 관련 지도의견 (關于環境汙染責任保險的指

導意)｣

국가환경보호총국, 

보험감독위원회

2009 ｢9개 성시 시범지역 지정 (9省市開展試點)｣
환경보호부, 

보험감독위원회

녹색세금 2008
｢에너지절약 전문설비기업 소득세 혜택 목록 (節能節水專用設備

企業所得稅優惠目錄)｣

재정부, 세수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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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류 연도 정책 명칭 발표 기관

2008
｢자원종합이용기업 소득세 혜택 목록 (資源綜合利用企業所得稅

優惠目錄(2008年版))｣

재정부, 세수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기업 소득세 혜택 항목(시범시행) 

(環境保護, 節能節水項目企業所得稅優惠項目(試行))｣

재정부. 세수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녹색구매

2004 ｢에너지 절약상품 정부조달 실시의견 (節能産品政府采購實施意見)｣ -

2006

｢재정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표준상품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 (財政部, 環保總局關于環境標志産品政府采購實施的意見)｣, 

｢환경표준상품 정부조달목록 (環境標志産品政府采購清單)｣

재정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녹색무역 2005
｢에너지소모, 오염과다, 에너지상품의 수출관련 조치 통지 (關于

控制高耗能, 高汙染, 資源性産品出口有關措施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국토자원부, 

해관총서, 세수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폐기물 배출 

세금

2002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도시생

활폐기물처리 세수제도 촉진을 위한 폐기물 처리산업 관련 통지

(國家計委, 財政部, 建設部, 國家環保總局關于實行城市生活垃

圾處理收費制度促進垃圾處理産業化的通知)｣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

2003 ｢폐기물 배출 세수 징수 표준관리 방법 (排汙費征收標准管理辦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폐기물 

배출권 교역

2007

｢재정부, 국가환경보호총국는 장쑤성 태호 유역의 수자원오염 

관련 폐수배출 교역권의 권리를 가지고 교역 시범구로 지정 

(財政部, 國家環保總局批複江蘇省在太湖流域開展以水汙染指標

爲主要內容的排汙權有償使用和交易試點)｣

재정부, 

국가환경보호총국 

2010
｢8개 성(자치구, 직할시) 국가비준에 따라 폐기물 교역 시범지구로 

지정 (8省(自治區, 直轄市)被國家批准爲排汙權交易試點省區)｣
-

정보공개

2006
｢환경영향평가 대중참여 임시방법 (環境影響評價公衆參與暫行

辦法)｣
국가환경보호총국 

2007 ｢환경정보공개법(시범시행)(環境信息公開辦法(試行))｣
국가환경보호총국 

(제35호)

기술정책

2001
｢염색오염 산업폐수 오염방지기술 정책 (印染行業廢水汙染防治

技術政》)｣
국가환경보호총국

2002
｢국가발전장려 환경산업설비(제품) 목록(제2차) (當前國家鼓勵

發展的環保産業設備(産品)目錄(第二批))｣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세수총국

2003
｢국가중점산업 친환경생산 유도목록(제2차) (國家重點行業清潔

生産技術導向目錄(第二批))｣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세수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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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류 연도 정책 명칭 발표 기관

2005
｢국가발전장려 자원절약 종합이용기술 및 환경보호기술(國家鼓

勵發展的資源節約綜合利用技術和環境保護技術)｣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 

기술부

2006
｢국가중점산업 친환경생산 유도목록(제3차) (國家重點行業清潔

生産技術導向目錄(第三批))｣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총국, 

2007
｢국가발전장려 환경산업설비(제품) 목록 (當前國家鼓勵發展的

環保産業設備(産品)目錄(2007年修訂)｣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
｢도시오수처리장 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정책 (시범시행) (城鎮汙

水處理廠處理處置及汙染防治技術政策(試行))｣

국가환경보호총국, 

기술부, 주택 및 

도시건설부

자료: 陳建鵬. 2013. 新世紀以來中國環境管制的進展, 問題與改進方向, http://www.drcnet.com.cn/eDRCnet.common. 

web/DocSummary.aspx?version=Integrated&docid=3205831&leafid=1 (접속일: 2013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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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구분 기술규제 해당 제품 주요 내용
통보
연도

에너지 

절약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작

에 관한 관리감독 규정
보일러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작에 관한 요구사항, 허

가절차, 원칙, 및 안전기술 감독 규정을 포함
2002

수입 중고기계 및 전기 

제품의 감독 및 관리 규정

수입 중고기계 및 

전기제품

수입 중고기계 및 전기제품의 수탁인 및 수탁

업체가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가 기록돼

야 하고,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한 중고기계 및 

전기제품의 분류 및 범주 또한 규정

2003

고압 소듐램프, 

전류안전장치 관련 규정

고압 소듐램프, 

전류안전장치

에너지 효율성의 한계, 에너지 절약 가치 평가, 

시험방법, 고압램프와 전류안전장치의 검사규

칙 명시

2004

차량 연료소비 통제를 

위한 의무적 국가표준 
자동차 승용차 차량 연료소비 통제에 관한 국가표준 2004

에너지 소비상품 규정
각종 에너지 소비 

제품

에너지 소비 상품의 정의, 행정기관들, 실행 

모델, 서류정리 절차, 이용, 감독 및 에너지 

효율 라벨에 대한 처벌 명기

2004

자동차용 연료탱크 관련 

규정
자동차용 연료탱크

제조업자의 형식시험(type testing), 제조업자

의 품질보증 시스템 평가, 제품에 대한 사후 

검사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요건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명시

2005

전기온수기 관련 규정 저장 전기온수기

정격전압 250V: 단상 제품, 480V: 기타 제품 

이하 제품 및 가정용은 아니지만 상점이나 경

공업 및 농장 등지에서 사용되는 공공에 위험

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제품도 포함

2006

밀봉 방사선 관련 규정 방사능 물질 일반 요구사항 및 분류방법 제시 2008

자동차 연료소비 표시 

관련 규정
자동차

자동차 연료소비 표시 부착 시 내용, 구성, 재료 

및 요구사항 규정
2008

스냅으로 잠그는 밸브 

(snap-in valve)의 기술 

규정

밸브
스냅으로 잠그는 밸브(snap-in valve)의 기술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검사 규정
2008

일차전지 관련 규정 일차전지
일차전지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능 요건 및 마

크에 대한 규정
2009

태양광 조명장치 관련 

규정
태양광 조명장치

도로, 공공장소, 광고, 표시, 장식 등에 사용되

는 태양광 조명장치에 적용되며, 장치의 설치, 

부품 요구사항, 시험방법 등 명시

2009

전자레인지에 관한 규정 전자레인지
전자 순간발전기 또는 저수온수기 및 수중 히

터에 관한 규격
2010

중화인민공화국 

액화석유가스 국가표준

공업용 및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강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요건사항 및 시험

방법, 표지, 포장, 운송 및 보관에 관한 것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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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규제 해당 제품 주요 내용
통보
연도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용 

액체석유가스 국가표준

자동차용 액체 

석유가스

강제사항은 자동차용 LPG에 대한 기술적 요건

을 포함
2012

가스연료식 기구의 일반 

안전기술 조건
가스연료 사용 기구

가스연료식 기구와 부속품에 대한 시장판매, 

원활한 유통 및 요건에 대한 기본 안전기술 

규제 ‧ 규정

2012

승용차의 연료소모 평가 

방법 및 목표 
승용차

승용차의 연료소모 평가방법 및 목표와 평균 

연비를 강제사항으로 규정 
2010

중화인민공화국 중소형 

3상 비동기식 모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국가표준

모터 

중소형 3상 비동기식 모터에 대한 에너지 효율 

최소허용치 및 에너지 효율 등급 명시. 중소형 

3상 비동기식 모터에 대한 에너지 효율 최소허

용치는 강제사항임.

2011

중화인민공화국 가정용 

가스순간온수기 국가표준
가스순간온수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용 가스순간온수기의 요

건사항 및 시험방법, 표지, 포장, 운송 및 보관

에 관한 규격 명시 

2013

승용차 평균 연비제도 

(CAFC) 계산 방법
승용차

중국에서 CAFC(Cars Corporate Average 

Fuel Consumption) 집행에 관한 기본문서로 

계산범위, 대상 및 승용차의 CAFC에 대한 방

법 명시

2013

중화인민공화국 대형 

상용차에 대한 연료소비 

국가표준

대형 상용차

트럭, 세미-트레일러 트랙터, 버스, 덤퍼 및 도

시버스를 포함한 최대 설계 총 질량 3500kg 

이상인 가솔린 및 디젤 상용차의 연료소비 한

도 명시

2013

온실

가스 

감축

중화인민공화국 

외부식점화엔진으로부터 

방출되는 배기가스 관련 

국가표준

자동차 및 외부식 

점화(p. I.)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일반 자동차 및 외부식 점화(p. I.)엔진이 장착

된 자동차의 외부식 점화엔진으로부터 방출되

는 배기가스 관련 제한 및 측정방법 규정

2002

오토바이 배기가스 관련 

제한 및 측정방법 규정
이륜 및 삼륜 자동차

공회전 속도(idle speed)에서 오토바이 및 모페

드(moped), 운전 중인 오토바이로부터 방출되

는 배기가스 관련 제한 

2005

디젤엔진 오염물질 및 

측정방법 규정

디젤엔진 장착 

자동차

삼륜 저속 디젤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

질의 제한 및 측정방법 명시
2005

압축점화엔진 및 

가스엔진 오염물질 및 

측정방법 규정

압축점화엔진, 

가스엔진 장착 

자종차

압축점화엔진 및 가스연료 점화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오염물질의 제한 및 측정방

법을 유럽배출가스규제(EURO III, IV, V)와 동

일하게 3단계(III, IV, V)로 규정.

2005

불꽃점화 엔진(ignition 

engine)을 장착한 자동차 

오염물질 및 측정방법 규정

불꽃점화 엔진 장착 

자동차

불꽃점화엔진(ignition engine)을 장착한 차량

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제한 및 측정방

법 명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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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규제 해당 제품 주요 내용
통보
연도

압축점화엔진 에너지 

효율성 관련 규정
압축점화엔진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중소형 비도로 디젤엔진

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 제한 및 측정방법 

명시

2005

소형 연소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법령

잔디깎기, 

농업장비, 정원장비 

등

각종 소형 연소동력장치의 대기오염물질에 대

한 측정방법과 제한치 표준
2007

화물차용 가솔린의 

배기오염물질의 제한치와 

측정방법 

자동차 가솔린
화물차(III, IV)용(3500kg인 화물차 대상) 가솔

린 배기오염물질의 제한치와 측정방법 
2007

허베이 성 쓰지아쭈앙 시 

보일러 공해방출기준 
보일러

석탄, 기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및 생물학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대한 

오염기준치 제한

2007

모페드(moped) 및 

오토바이 연료소비 한계 

및 측정방법

모페드*
모페드(moped) 및 오토바이 연료소비 한계 및 

측정방법 표준 규정
2008

가스버너 및 가스 

연소기기 관련 규정
가스기기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기의 기술적 안전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과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기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제한 그리고 폐제품의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

2008

농축타입 연료오일에 

대한 기술요건
버너용 연료오일

농축타입 연료오일의 기술요건에 대한 조항 

명시. 명시된 기술요건은 강제조항임.
2009

도시가스 연소기구 관련 

규정
도시가스 연소기구

도시가스 연소기구의 판매에 대한 중국 규정. 

도시가스 연소기구 제품, 판매업자, 설비업자 

및 관리직원에 대한 요건 명시

2009

벤젠, 톨루엔, 

자일렌(xylene), 에틸벤젠, 

스티렌(styrene), 포름 

관련 규정

9인승까지의 

승용차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포름

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차량 내 농도 요건 

규정(차량의 공기 품질 상태를 평가)

2010

경차의 배출 측정방법 및 

제한
경차모터 

경차 단계 V의 측정방법 및 제한, 생산의 적합

성 및 현재 적합성에 대한 형식 승인, 검사의 

기술적 조건 명시. 배기가스 배출 및 증기 배출

의 제한은 Euro 5b band과 동일하고 OBD 시

스템의 요건은 근본적으로 Euro 5＋와 동일함. 

2012

환경 

기술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에 

함유된 각종 화학물질 

관련 표준

비료

비료에 함유된 비소, 카드뮴, 납, 크롬, 수은의 

제한량과 관련한 중국의 국가표준. 이 국가표

준은 이들 화학물질의 제한량을 규정할 뿐 아

니라 시험방법 및 검사규정 명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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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규제 해당 제품 주요 내용
통보
연도

비동력 공기정화 미립자 

호흡기에 관한 규정

일회용 미립자 

호흡기, 교체 

필터를 지닌 신축 

호흡기

비동력 공기정화 미립자 호흡기에 대한 용어, 

정의, 분류, 마킹, 기술 요건, 시험방법, 라벨링 

명시.

2005

식수안전 관련 규정 식수 및 관련 항목

식수 및 관련 식음료의 식품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공급할 

수 있음.

2007

천연 광천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격
천연 광천수

천연 광천수의 정의, 요구사항, 측정방법 및 

시험방법, 포장, 운송, 보관에 대한 부분을 규

정. 제조, 검사, 판매요건 명시

2008

주: WTO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Regular Notifications 및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DB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STC(specific trade concern)은 포함하지 않음.

*모페드는 모터 달린 자전거를 말함.

자료: WTO TB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ttp://tbtims.wto.org/) DB (검색일: 2013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

원부 기술표준원 DB (http://knowtbt.kr/) (검색일: 2013년 11월 1일) 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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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들

hs코드 품명

220110 광수와 탄산수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252100 석회석융제 및 석회석과 기타 석회질의 암석(석회 또는 시멘트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252220 소석회

280110 염소

281410 무수암모니아

281511 고체의 것

281512 액체의 것(소다 또는 액상소다)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282010 이산화망간

282090 산화망간-기타

282410 일산화연(리타지 ‧메시코트)

283210 아황산나트륨

283220 기타 아황산염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및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283522 인산일나트륨 또는 인산이나트륨

283524 인산칼륨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283526 기타 인산칼슘

283529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인산염 및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285300
기타 무기화합물(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공기(희가스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압축공기 및 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32091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

320990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 기타

380210 활성탄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 또는 니켈화합물의 것

3914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중합체를 기제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의 것

392490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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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기타

441872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룰라우드패널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 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기타

(다층인 것에 한한다)

450410 블록 ‧ 판 ‧ 쉬트 ‧스트립, 타일(형상을 불문한다) 및 솔리드실린더(디스크를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생 것 또는 침지한 것에 한한다)

530500

코코넛, 아바카(마닐라마), 라미와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이들의 토우

‧노일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60314 부직포(침투 ‧도포 ‧피복또는적층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1제곱미터당중량이150그램초과인것

560721 포장용 끈

560790
끈 ‧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인지 또는 짠 것인지의 여부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침투

‧도포 ‧피복 및 시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560890
결절한 망지(끈 ‧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든 것에 한한다)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어망 및 

기타의 제품으로 된 망 - 기타

580190 기타 섬유제의 것

630510 황마 또는 제5303호의 기타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제의 것

681099 시멘트 제품 ‧콘크리트제품 또는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691010 자기제의 것

700800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

701931 매트

701990 유리섬유(글라스 울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제품(예.:.실 ‧직물) - 기타

730300 주철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730431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730490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 - 기타

730630 기타(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제 또는 비합금강제의 것에 한한다)

730690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 기타

730820 탑과 격자주

73090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 ‧탱크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31010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 통 ‧드럼 ‧캔 ‧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731021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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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명

731029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탱크 ‧ 통 ‧드럼 ‧캔 ‧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732111 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 겸용의 것

732190
철강제의 스토브 ‧레인지 ‧ 화상 ‧ 조리기(중앙난방용의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바비큐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부분품

732490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기타

732510 비가단주철제의 것

732690 철강제의 기타 제품 - 기타

76110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저장조 ‧탱크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61290

각종 재료용의 알루미늄제의 통 ‧드럼 ‧캔 ‧ 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 또는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에 한하고,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780600 연제의 기타 제품

840219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840290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

- 부분품

840410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840420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40490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 ‧ 과열기 ‧그을음제거기 ‧ 가스회수기)

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 기타

840510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및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0681 증기터빈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840682 증기터빈-출력이40메가와트이하인것

840690 증기터빈 - 부분품

840991 불꽃 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

84099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기타

841011 수력터빈 ‧ 수차와이들의조정기-동력이1,000킬로와트이하인것

841012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41013 수력터빈 ‧ 수차와이들의조정기-동력이10,0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841090 수력터빈 ‧ 수차와이들의조정기-부분품(조정기를포함한다)

84118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기타의가스터빈-출력이5,000킬로와트이하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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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82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기타의가스터빈-출력이5,000킬로와트를초과하는것

841290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와기타의가스터빈-부분품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 또는 제8413.19호의 것을 제외한다)

841350 기타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60 기타의 용적형 회전펌프

841370 기타의 원심펌프

841381 펌프

841410 진공펌프

841430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

841440 예인용의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41459
기체 또는 진공펌프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841480
기체 또는 진공펌프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기타

841490
기체 또는 진공펌프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부분품

841581 냉장 유닛과 냉 ‧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41780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 기타

841790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 부분품

841861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841869
냉장고 ‧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 기타

841911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841919

가열 ‧ 조리 ‧ 배소 ‧증류 ‧ 정류 ‧살균 ‧ 저온살균 ‧증기가열 ‧ 건조 ‧증발 ‧응축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 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

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기타

841939

가열 ‧ 조리 ‧ 배소 ‧증류 ‧ 정류 ‧살균 ‧ 저온살균 ‧증기가열 ‧ 건조 ‧증발 ‧응축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 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

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기타

841940 증류기 또는 정류기

841950 열교환기

841960 기체 액화용의 기기

841989
가열 ‧ 조리 ‧ 배소 ‧증류 ‧ 정류 ‧살균 ‧ 저온살균 ‧증기가열 ‧ 건조 ‧증발 ‧응축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 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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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기타

841990

가열 ‧ 조리 ‧ 배소 ‧증류 ‧ 정류 ‧살균 ‧ 저온살균 ‧증기가열 ‧ 건조 ‧증발 ‧응축 ‧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 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

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 부분품

842119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기타

842121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842129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기타

842139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기타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42199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 기타

842220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842290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 ‧깡통 ‧ 상자 ‧ 자루 ‧ 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 ‧단지 ‧ 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 부분품

842381
중량측정기기(감량이50밀리그램이하인저울을제외하며,중량측정식의계수기와검사기를포함한다)와

각종의저울추-최대측정용량이30킬로그램이하인것

842382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

다)와 각종의 저울추 -최대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842389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

다)와 각종의 저울추 - 기타

842490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

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부분품

842833
기타의 권양용 ‧하역용 ‧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 ‧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텔레페

릭) - 기타 벨트형의 것

842940 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846291 액압 프레스

846596 스플리팅 ‧슬라이싱기 또는 박피기

846599
목재 ‧코르크 ‧뼈 ‧ 경질고무 ‧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기계(네일용 ‧스테이플용

‧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 - 기타

846694 제8462호 또는 제8463호의 기계용의 것

847420 파쇄기 또는 분쇄기

847439

선별기 ‧ 기계식 체 ‧분리기 ‧ 세척기 ‧파쇄기 ‧분쇄기 ‧혼합기 ‧반죽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 ‧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괴기 ‧형입기 ‧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 ‧ 세라믹 페이스트 ‧굳지 아니한 시멘트 ‧ 석고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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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 기타

847982 혼합기 ‧반죽기 ‧파쇄기 ‧분쇄기 ‧ 기계식체 ‧시프팅기 ‧균질기 ‧ 유화기 또는 교반기

847989
보일러 기계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

847990
보일러 기계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부분품

848110 감압 밸브

848120 유압 전송용 또는 공기압 전송용의 밸브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848140 안전밸브

848180
파이프 ‧ 보일러의 동체 ‧탱크 ‧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코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기타의 기기

848190
파이프 ‧ 보일러의 동체 ‧탱크 ‧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코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 부분품

848340
기어와 기어링(날이 붙은 휠 ‧ 체인스프로켓과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를 제외한다),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84836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850161 전동기와발전기(발전세트를제외한다)-출력이75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162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163 전동기와발전기(발전세트를제외한다)-출력이375킬로볼트암페어초과750킬로볼트암페어이하인것

850164 전동기와발전기(발전세트를제외한다)-출력이750킬로볼트암페어를초과하는것

850231 풍력의 것

850239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기타

8503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50440 정지형 변환기

850590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 - 기타

850680 기타의 일차전지

850720 기타의 연산 축전지

850980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 - 기타의 기기

851410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

851420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851430 기타의 노와 오븐

851490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

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 -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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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29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 ‧컬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 기타

853710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

8536호의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전압이1,000볼트 이하인 것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에 한한다)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 다이오드

854370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기타의 기기

854390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부분품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890790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 ‧탱크 ‧코퍼댐 ‧ 부잔교 ‧ 부표 ‧ 수로부표) - 기타

900190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 재료제의 렌즈(콘택

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

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 기타

900290

각종 재료제의 렌즈 ‧프리즘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

기타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901530 수준기

901540 사진측량기기

901580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

기기 ‧ 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및 거리측정기 - 기타의 기기

901590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

기기 ‧ 지구물리학용기기(컴퍼스를 제외한다) 및 거리측정기 - 부분품과 부속품

902511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습도계와 건습습도계(이들을 결

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의 것에 한한다)

902519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 기타

902580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 기타의 기기

902610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액면 ‧압력 또는 기타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예: 유량계 ‧액면계

‧압력계 ‧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 제9015호 ‧ 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액체

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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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명

902620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액면 ‧압력 또는 기타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예: 유량계 ‧액면계

‧압력계 ‧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 제9015호 ‧ 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압력

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902680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액면 ‧압력 또는 기타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예: 유량계 ‧액면계

‧압력계 ‧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 제9015호 ‧ 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기타

의 기기

902690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액면 ‧압력 또는 기타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예: 유량계 ‧액면계

‧압력계 ‧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 제9015호 ‧ 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 부분

품과 부속품

90271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902730 분광계 ‧분광광도계 및 분광사진기(자외선 ‧ 가시광선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02750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기기(예: 편광계 ‧굴절계 ‧분광계 ‧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 점도 ‧포로서티

‧팽창 ‧ 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와 열 ‧ 소리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노출계

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기타의 기기(자외선 ‧ 가시광선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902780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기기(예: 편광계 ‧굴절계 ‧분광계 ‧ 가스또는매연분석기), 점도 ‧포로서티 ‧팽

창 ‧ 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와 열 ‧ 소리 ‧빛의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기타의기기 

902790 마이크로톰 및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810 기체용 계기

902820 액체용 계기

902830 전기용 계기

902890 기체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 부분품과 부속품

903010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903020 오실로스코우프와 오실로그래프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903039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양의측정 또는 검사용의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

한다) 및 알파선 ‧베타선 ‧ 감마선 ‧엑스선 ‧우주선 또는 기타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기타

(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903089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 ‧베타선 ‧ 감마선 ‧엑스선 ‧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기타

903090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 ‧베타선 ‧ 감마선 ‧엑스선 ‧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부분품과 부속품

903110 균형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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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품명

903120 시험대(Car Aircon System Test Bench)

903149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기타

90318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기타의 기기

90319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 - 부분품과 부속품

903210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903220 매노우스타트

903281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것

903289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기타

903290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부분품과 부속품

903300
제90류의 기계 ‧ 기기 ‧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50720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60350 기타의 브러시(기계 ‧ 기구 ‧차량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960390

비 ‧브러시(기계 ‧ 기구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제외한다) - 기타

자료: http://www.hscodelist.com에서 저자 정리.



❙Executive Summary❙

China’s Green Growth Strategy and Implications for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kJoon Moon, Jihyun Jung, Su Yeob Na, HyunJung Park and Hyo Jin Lee

When the Chinese capital of Beijing was enveloped by unusually heavy smog 

in 2013, alarms were raised at home and abroad concerning environmental prob-

lems facing China.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decided on a policy 

change, making the switch from quantitative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promoting green growth. This report reviewed Chinese green growth policy 

overall; and also analyzed trade policy, trade disputes, and Korea-China trade.

This report consists of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s 

2  examine China's green growth strategy. China's promotion of green growth 

was studied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ms, and accordingly, some 

features related to green growth were identified. A key point in understanding 

China's green growth is that it represents a transition in the mode of economic 

development. China's green growth strategy began with reflections on past mode 

of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t is still in the early stage, as transition 

to resource-saving or environment-friendly models of development is a compre-

hensive and time-consuming process. Hence, green growth in China would 

require more time and appropriate economic reform policy.

Chapter 3 discusses Chinese green growth policy and its relation to trade 

policy, including a review of Chines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an outline 

of related trade prohibitions, restriction policies and TBT. Recently, China 



has deemed free trade to be one of the causes of pollution and restricted 

trade somewhat to decrease environment pollution. This implies that the num-

ber of  on trade prohibi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increased.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the export industry of China is still labor-intensive 

rather than capital-intensive. It is also empirically proven that improvement 

of environment - the resul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ies - actually provide 

positive impact on export increases.

Chapter 4 examines trade disputes related to China’s green growth policy. 

As case studies for Chinese green industry subsidies, countervailing duty of 

US and EU, along with wind power equipment subsidy case of the WTO,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grants, preferential policy loan and 

price under the production element were the main types of subsidies that 

US and EU protested against in applying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other 

hand, wind power equipment subsidy case of WTO showed the nonfulfillment 

of subsidy notification can bring about lawsuits. Recent countervailing duty 

towards polysilicon of US and EU is an express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strong willingness to respond to countervailing duties utilized by developed 

countries.

Chapter 5 includes analysis of environmental products in Korea-China trade. 

Import statistics data from China Customs was utilized in order to understand 

environmental products imported for domestic use. In 2012, the import market 

for environmental products was 18.17 billion USD and domestic use accounted 

for 34.3% of the total, or 6.25 billion USD. According to analysis of collaborative 

cases, it is suggested that Korean companies engage in joint venture with local 

companies to learn the Chinese system before switching to become an in-

dependent entity at a later dat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green growth strategy to Korea and Korean poli-

cies in response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adoption of green growth strategies 



is inevitable but would involve a long, drawn-out process. Hence, Korean compa-

nies should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simultaneously prepare for further 

environmental restrictions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during FTA negotia-

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sh for diversification of bidding, and 

also discussion on methods for sharing green funds and appeal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green industry disputes 

Korea might become involved in. Factors that can cause disputes should be 

identified ahead of time to avoid the disputes between major trading counters. 

Multilateral action at the WTO level must be considered to ensure that China 

its obligations for subsidy notification,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n Chinese 

subsidies in the green industry. In case Korea is targeted with excessive counter-

vailing duties, Korea should actively utilize the WTO disputes settlement 

system.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for the Korean environ-

mental industry to develop a niche market where it has comparatively high 

competitiveness. This should include financial and management support, and 

matching service with outstanding local companies. Moreover, the government 

needs to negotiate issues such as simplification of customs procedures, customs 

and duty-free import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Last, cooperation channel among environmental experts and trade pro-

fessionals should be created at the government level to share information and 

establish a specific mechanism to resolve environment and trad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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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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